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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계 감독정책의 추세를 보면 리스크감독 정책은 RAS(Risk Assessm ent

System )식 리스크감독체제로, 재무건전성 규제정책은 점진적으로 RBC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감독당국의

역할 수행에서 두 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이 RAS 감독체제로 전환된 지 5년도

채 안되어 대다수 선진국가들도 따라가고 있으며, 국내 은행감독에서조

차 2004년 시행을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RAS 감독체제를 시험운용하

고 있다. 보험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감독당국은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RAS 감독체제 도입과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 리스크감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내 보험시장의 현실

을 고려한 도입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고 본다.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사의 각종 실제자료를 기초로 RAS 감독체제를 현

실적 도입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미래 보험감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리스크감독체제에 대비하려는 감독당국 및 보험사 모두

에게 유익한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7월

보 험 개 발 원

원 장 임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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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서론

— 세계감독정책의 추세를 보면, 리스크감독은 RAS식 리스크평가체제

로, 재무건전성규제는 점진적으로 RBC(Risk Based Capital)로 전환

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RAS와 RBC가 장기적으로 감독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두 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은행감독에서조차도 2004년 시행을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RAS 감독체제를 시험 운용하고 있는 등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이

예상외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음.

·보험감독에서도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RAS 감독체제 도입과 적용

문제 등이 2003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적극 검토되고 있음.

— 이에 선진국의 리스크감독체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국

내 보험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 및 도입

적정성, 리스크감독체제의 방향성 및 향후과제 등이 사전적 측면에

서 체계적으로 조명될 필요성이 있음.

1



2 . 리스크감독 체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

□ 리스크감독 체제의 개관

— 리스크감독체제는 리스크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측정·평가

하고, 보험사의 리스크 노출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감독 프로세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리스크에 초점을 둔 감독체제를 의미함.

—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차등화된 리스크감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형화된 리스크감독 틀

의 마련이 필수적임.

— 따라서 리스크감독의 기본 틀을 어떻게 가져할 것인가는 경영실태평

가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감독 수단의 보완 또는 개발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

·따라서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보완, 개선, 폐지 문제는 리스크감독의

틀 또는 리스크감독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

— RAS 감독체제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리스크평가(Risk Assessm ent)

라는 개념에 감독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문제는 과연 리스크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RAS 감독체제의 특징으로는 ① 보험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을 고려하

여 영업활동별로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점, ② 획일적인 리스크 평가가 아닌 보험회사간의 차별성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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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여 리스크를 평가한다는 점임.

· 기본적으로 질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는 점, 상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기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평가한

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선진경제권은 미래지향적, 사전 예방, 그리고 상시 감독이라는 차원

에서 RAS 감독체제로 적극 전환하고 있는 실정임.

· RAS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들은 리스크평가방식 기준으로 분류

하면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전환하고 있음.

·미국 OCC 및 FRB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 캐나다 OSFI에서 적

용하는 방식, 뉴욕보험청(현재 제안중)과 영국 FSA (2003년 최종확정)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 마지막으로 국내 은행에서 현재 적용하

고 있는 방식임.

□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

— 보험회사 측면

·불합리한 리스크 감독 및 검사가 줄어들고, 보험회사의 특성이 충분

히 반영됨으로써 보험회사 자기책임경영의 정착이 제고될 수 있음.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리스크 실태 등을 보험회사 스스로 상시 체크할 수 있음.

— 감독당국 측면

·상시 리스크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즉 영업행태

까지도 고려한 예방적 차원의 리스크감독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파

산예방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임.

·RAS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감독 자원을 보다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감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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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RAS 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

□ RAS 체제의 구조

— RAS 체제의 기본 프로세스

· RAS 체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 단계,

리스크평가 단계, 최종등급부여 및 시정조치 단계로 이루어짐.

RAS 감독체제의 기본 프로세스

— RAS 체제는 크게 미국 OCC 및 FRB방식(미국은행방식), 미국뉴욕보

험청방식(미국보험방식), 캐나다방식, 국내은행방식, 영국 FSA방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1) 캐나다 : 금융회사의 리스크 규모(리스크 양)에서 리스크관리 수준

에 의해 관리되는 부분만큼을 상쇄하여 주요 영업활동별 순리스크

를 산출하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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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순리스크 수준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각 영업활동의 중요도 고려.

· 생명보험사의 전체 순리스크를 측정한 후 수익과 자본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종합등급을 결정함.

캐나다의 RAS 감독체제

영국의 RAS 감독체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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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규제 목적 및 원칙에

따라 시장파급 정도(imp act), 발생확률(p robability)을 동시에 감안하

여 대상회사들을 4개 등급(A∼D)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감독강

도를 차별화하는 애로우(ARROW) 리스크평가모델을 기반으로 함.

□ RAS 감독체제의 특징

—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와의 관련성

·캐나다 및 영국의 경우는 RAS 감독체제가 CAMELS형 경영실태평

가제도를 대체하고 있으며,

·미국 및 국내은행 등에서는 RAS 감독체제가 CAMELS형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CAMEL형 경영평가제도와의 관련성 비교

미국 영국 캐나다 국내은행

RAS 운용 은행중심 운용 2003년시행예정 1999년 이후 2000년 시험운용

CAMELS

제도와의

관계

CAMELS 보완

(CAMELS+ RAS)

CAMELS 대체

(RAS)

CAMELS보완

(CAMELS+ RAS)

— RAS 감독체제의 프로세스

·리스크평가 시스템 및 방법상 차이점 :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

진감독기관은 리스크평가만을 수행하는 전담역을 지정하여 금융회사

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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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RAS식 감독체제의 비교

단계별 구분 선진감독기관 국내은행

리스크평가 방법 상시, 임점검사시 평가 임점검사시 평가

정보수집

(리스크인식)

미국 FRB, 캐나다 OSFI, 영국 FSA : 전담

역 지정

미국 OCC : 상주검사역 파견

리스크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

시스템 구축

검사인력의 Pool제 운영

검사업무별 전문검사역제도

과거경영실적(재무건전성)수집

·관리

영업활동의 구분

미국 FRB, 캐나다 OSFI: 중요 영업활동 구

분, 영국 FSA : 영업활동이 아닌 규제목적

(영업활동미구분)

미국 OCC : 금융회사 전체

금융회사 전체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영국 FSA는

리스크규모 및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영향 및 발생확률만을 고려 매트릭스작성

①리스크 규모의 평가, ②리스크관리 수준

의 평가, ③종합리스크 등급의 결정

금융회사를 6개 평가부문으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방식에 의

거 종합등급 결정

리스크평가서 작성

및 활용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지속적인 평가실시

·리스크 평가서를 감독계획 및 검사프로그

램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검사계획 수립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리스크평가 전담역이 작성한 리스크평가서

를 기초로 작성

검사국에서 해당 은행의 영업

규모와 분기계량평가등급고려

임점검사

미국 FRB·OCC

·리스크평가결과의 확정, CAMELS평가

·리스크관리수준 CAMELS의 “M”에 반영

·검사보고상에 기술

영국 FSA, 캐나다 OSFI: 리스크평가로단일화

리스크평가, CAMELS평가

리스크평가결과 ( R A S )를

CAMELS의 “M”에 반영

검사보고상에 기술

·감독·검사계획 수립상의 차이점 : 선진감독기관은 리스크평가 전담

역에 의해 작성된 리스크평가서를 기초로 검사대상기관 결정, 검사범

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 배분 등 감독·검사계획을 수립·실시.

·임점검사 및 감독조치 시행상 차이점 : 선진감독기관은 임점검사시

리스크평가 담당자가 리스크관리 전담역이 작성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초로 경영진과 면담 등을 통하여 리스크 유형별 평가등급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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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 감독체제상의 시사점

— 첫째, 선진국의 RAS 감독체제의 도입은 사전적으로 충분한 준비작

업과 검증과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국내 보험회사에 RAS 감독체제를 적용하는 문제는 도입 방법 및 형

태, 도입시의 효과, 그리고 도입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적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작업이 필요함.

— 둘째, RAS 감독체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감독정책의 목적 및 방향의

설정, 보험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양적·질적인 정보의 확보)와 전

문적인 검사인력의 존재인 것으로 나타나 인적·제도적 감독인프라

의 구축이 절대적 선행요건임.

·영국의 경우, 감독당국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감독규제의 목적) 에

서부터 출발하여 RAS 감독체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셋째, 평가방법 및 기준의 설정에서 감독당국의 자의성이 최대한 배

제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즉 즉

제도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적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

는 안전장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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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4 . RAS 감독체제에 관한 실증분석

□ 자료의 작성기준 및 작성내용

— 15개 생명보험사를 선정하고, 니드 분석을 위한 자료(설문), 도입적

정성 분석을 위한 자료(데이터요청 + 설문지) 등으로 자료 구분

· 분석은 미국 O CC 및 캐나다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RAS 감독체제

에 초점을 맞춤.

분석대상 및 자료의 형태

내용 특징

분석

대상
생명보험사 15개사

국내생명보험사 10개사, 외국생명보험사

5개사

요청

기간
2003.3.19 ∼2003.4. 4

1단계 : 요청자료발송(생보업계직접방문)

2단계 : 설문지회수 및 내용수정보완

자료

형태

니드분석

(완전 설문형태)

현행 리스크감독체제 및 RAS 감독체제

의 유용성 등과 관련된 설문

도입

적정

성

분석

리스크규모

(설문형태+데이터형태)

리스크규모(보험, 신용, 시장, 유동성리스크)

등과 관련 데이터 및 설문의뢰

리스크관리수준

(설문형태)

리스크관리수준(보험,신용,시장,유동성리스

크)등과 관련된 설문의뢰

작성 리스크관리부서 책임자급 이상

— RAS 감독체제의 니드에 관한 문항 11개 문항, 리스크규모와 관련된

70개 문항, 리스크관리수준과 관련된 146개 문항으로 구성.

· 정성적(질적)인 문항과 정량적(양적)인 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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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규모 및 수준과 관련된 자료작성내용

분류 세부내용 문항수
자료유
형
해당
설문지

RAS식리스크
감독체제니드

(총 11문항)
코드: RS

기존리스크감독체제의 유용성 항목 (A) 0(2)
정성적

(11)
설문지
Ⅰ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유용성 항목 (B) 0(1)
경영실태평가제도중 경영관리에 의한 리스크감사유용성항목 (C) 0(3)
리스크평가중심 리스크감독체제 유용성항목 (D) 0(5)

리스크규모
(총70항목)
코드: RQ

보험 RM
코드: I

상품의 복잡성 및 특성 관련 항목 (A) 6

정성적
(35)

+
정량적

(35)

설문지
Ⅱ

소비자행태 및 경쟁상황 관련 항목 (B) 2(2)
각상품의 비중,건수,금액관련 항목 (C) 1
신상품 및 신시장에의진출관련항목 (D) 2

부담금리 및 수익률트렌드관련항목 (E) 3

이자율변동 리스크관련 항목 (F) 2(2)

신용 RM
코드: C

대출조건변화 관련 항목 (A) 0(6)
전략적 요인관련 항목 (B) 0(2)
외부적 요인관련 (경제적여건) 항목 (C) 0(1)
신용의 질적 요인관련 항목 (D) 3(1)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재무비율항목 (E) 5
FLC기준, 신용리스크자산항목항목 (F) 1
대손충당금관련 항목 (G) 1
대출행태와 관련 항목 (H ) 1

시장 RM
코드: M

시장리스크운용 관련 항목 (A) 0(4)
개별자산수익률관련 항목 (B) 1
자산별 투자한도관련 항목 (C) 1
외화자산규모관련 항목 (D) 1
경제상황관련 항목 (E) 0(2)
비이자소득자산의 비중관련 항목 (F) 1
시장가격의 변동성관련 항목 (G) 0(3)
시장리스크전문인력 관련 항목 (H ) 0(2)

유동성RM
코드: L

유동성리스크의 운용관련 항목 (A) 0(6)
유동성관리목적,비율,수단관련항목 (B) 0(1)
부서별자금계획관련 항목 (C) 0(1)
유동성관련 재무비율 항목 (D) 3
갭분석관련 항목 (유동성만기갭등) (E) 1
유동성관련 환경관련 항목 (F) 0(2)
유동성리스크 전문인력관련 항목 (G) 0(1)

리스크관리
수준

(총146항목)
코드 : RL

공통사항
코드 :A

운영관리관련 항목 (A) 0(15)

정성적
(141)

+
정량적

(5)

설문지
Ⅲ

이사회역할및 감시기능관련 항목 (B) 0(8)
경영진의 감시관련 항목 (C) 0(6)
내부감사관련 항목 (D) 0(3)
리스크관리조직 및 인력관련 항목 (E) 0(4)

보험 RM
코드: I

보험리스크관리수준평가관련 항목 (A) 2(30)

신용 RM
코드: C

신용리스크관리수준평가관련 항목 (B) 1 (18)

시장 RM
코드: M

시장리스크관리수준평가관련 항목 (C) 1 (35)

유동성RM
코드: L

유동성리스크관리수준평가관련 항목 (D) 1(22)

주 : 문항수중 ( )내의 항목수는 정성적 평가항목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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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회수율은 약 55%(8회사/ 15회사)로 8개사 중 6개사만이 정량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20∼30%의 작성률).

분석자료의 작성실태 및 보완가능성

작성내용코드 문항수
작성실태

보완가능성
가 社 나 社 다 社 라 社 마 社 바 社 사 社 아 社

RS

A 0(2) ○ ○ ○ ○ ○ ○ ○ ○

보완불가

(질적평가)

B 0(1) ○ ○ ○ ○ ○ ○ ○ ○

C 0(3) ○ ○ ○ ○ ○ ○ ○ ○

D 0(5) ○ ○ ○ ○ ○ ○ ○ ○

RQ

I

A 6 2 ○ 4 × 5 × 1 4

정량적인

평가항목

(보완가능)

B 2(2) 0(2) ○ ○ × 1(2) × × ○
C 1 × ○ ○ × ○ × × ○
D 2 × ○ ○ × ○ × × ○
E 3 1 ○ ○ × ○ × 1 ○
F 2(2) × 1(2) 1 (2) × ○ × 1(2) ×

C

A 0(6) ○ ○ ○ × ○ × 0(4) ○
B 0(2) ○ ○ ○ × ○ × × ○
C 0(1) ○ ○ ○ × ○ × ○ ○
D 3(1) 1(0) 0(1) 2 (0) × 1(0) × 1(0) 3(0)
E 5 1 ○ ○ × ○ × ○ ○
F 1 × ○ ○ × ○ × ○ ○
G 1 × ○ × × × × × ○
H 1 × ○ ○ × ○ × ○ ○

M

A 0(4) ○ ○ ○ × ○ 0(3) ○ ○
B 1 × × ○ × ○ × × ○
C 1 ○ × ○ × ○ × ○ ○
D 1 ○ × ○ × ○ × ○ ○
E 0(2) ○ ○ ○ × ○ ○ ○ ○
F 1 ○ × ○ × ○ × ○ ○
G 0(3) ○ ○ ○ × ○ 0(1) ○ ○
H 0(2) ○ ○ ○ × ○ × ○ ○

L

A 0(6) ○ ○ ○ 0(4) ○ × 0(1) ○
B 0(1) ○ ○ ○ × ○ ○ ○ ○
C 0(1) ○ ○ ○ × ○ ○ ○ ○
D 3 ○ × ○ × ○ ○ 1 2
E 1 ○ × × × × × × ×
F 0(2) ○ ○ ○ × ○ × ○ ○
G 0(1) ○ ○ ○ × ○ ○ ○ ○

RL

A

A 0(15) ○ ○ ○ ○ ○ ○ ○ ○

보완불가

(질적평가)

B 0(8) ○ ○ ○ 0(7) ○ ○ ○ ○
C 0(6) ○ ○ ○ ○ ○ ○ ○ ○
D 0(3) ○ ○ ○ ○ ○ ○ ○ ○
E 0(4) ○ ○ ○ ○ ○ ○ ○ ○

I A 2(30) ○ 1(30) 1(30) 0 (30) 0(30) 0(29) 1 (21) 1(30)
C B 1(18) 0 (18) ○ ○ × 0(18) × 0(18) ○
M C 1(35) ○ ○ ○ 0(35) 0(35) 0(19) ○ ○
L D 1(22) ○ ○ ○ 0(22) 0(22) 0(21) 0 (2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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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방법 및 가정

— 분석방법

· 등급별 순위를 부여하는 상대비교 및 3등급 평가를 분석방법으로

선택.

· 각 항목의 가중치는 분석의 편의상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

을 선택.

· 공통적으로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만 상호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기본적으로 미국 OCC방식과 캐나다방식을 준용한 분석방법 적용.

분석방법 및 절차

— 분석절차

· 제 1단계: 리스크 규모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를 먼저 시행한 후

보험,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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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제 2단계: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해 보험,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

크별로 평가

· 제 3단계: 각 항목별, 부문별, 리스크별 순리스크를 평가

· 제 4단계: 지급여력,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의 종합등급을

평가

— 분석을 위한 제가정

· 자료입수의 어려움, 해당 리스크의 규모 및 수준 평가의 항목선

정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해당 리스

크 규모 및 수준과 관련된 항목을 시안적으로 선정.

· 설문 형태 및 데이터 형태 등으로 질적·양적인 정보를 입수하여

이들 정보에 국한하여 리스크 평가를 시행.

· 국내 생명보험사에서 입수한 리스크 규모의 자료 중 불충분한 일

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보

완하여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분석.

□ RAS 감독체제의 니드 및 도입 적정성 분석

○ RAS 감독체제의 니드 분석

— RAS 감독체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공감.

· 단기적으로는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보완·개선하면서

· 장기적으로는 RAS 감독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바람

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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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감독체제의 니드 분석 결과

도입의 필요성

적용의 유용성
리스크평가의

객관성

CAMELS제도

의 보완

CAMELS 제도

의 대체
인정 7 7 7 6
부분인정 1 0 1 2
부정 0 1 0 0
평점 4.00 3.57 3.86 3.71

○ 리스크 규모의 평가결과

— 리스크 규모의 평가기준 설정 결과.

·첫째, 생명보험사로부터 입수된 데이터 및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대상 6개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규모를 “상”,“중”,“하”의 3

등급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평가.

·둘째, 질적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부문 및 항목의 일부는 특성상 리스

크 규모를 “상”,“중”,“하”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상”,“하”

의 2등급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리스크 규모를 평가.

·셋째, 평가기준(가이드라인)의 설정은 주로 캐나다 및 미국 O CC방식

에 기초하였으며 리스크 규모의 등급평가는 생명보험사의 의견, 데이

터의 트렌드, 경험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넷째, 질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항목과 양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항목

의 비중은 서로 동일하게 하여 각 부문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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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리스크규모의 평가기준 설정 결과

분석대상 평가기준(상,중,하의 가이드라인)의 설정 고려사항 평가방법

I-1 민원발생지수 : 100이상 (상), 100∼90(중), 90이하 (하) 발생지수증감추이 전체

I-2 확정형상품비중 (평균 67.49%): 70%이상 (상), 60∼70 %(중), 60%이하(하) 비중의 트렌드 상대

I-3 듀레이션기간 (평균듀레이션 9.71년):10년이상 (상), 7∼10년 (중), 7년이하 (하) - 상대

I-4 지급보험금증가율 : 양 (+)∼-10.0 %(상), -10.0 %∼-20.0%(중), -20 %이하 (하) - 상대

I-5 상품별·연령별세분화 정도: 산정 (중), 미산정(하) 선진국과 대비 이원

I-6 적정이상(하), 보통(중), 보통이하 (상) - 상대

I-7 표준하체 1%이상, 0.6 %∼1%, 0.6%이하를 각각 상, 중, 하로 의제 평균0.8%±0.2% 상대

I-8 장기건강보험,CI보험등의 비중 : 17%이상 (상), 11 %∼17 %(중), 11%이하 (하) 캐나다방식적용 상대

I-9 전반적으로 종신 등 보장성보험개발 건수증대 : 모든 생보사를 중으로 의제 카나다방식적용 상대

I-10 전통형상품의 부담금리비중: 7.3 %이상 (상), 7∼7.3%(중), 7%이하 (하) 부담금리추이고려 상대

I-11 사차손익률의 증가 : 20∼30 %(하), 10∼20 %(중), 0∼10%(상) 트렌드고려 상대

I-12 이자소득자산의 비중 : 75%이상 (상), 70∼75 %(중), 70%이하(하) - 상대

I-13 역마진발생가능성 : 큰경우 (상), 보통 (중), 거의 없는 경우 (하) 업계의견 반영 상대

C-1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2 어느정도이상 (상),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하) - 상대

C-3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4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5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6 어느정도이상 (상),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하) - 상대

C-7 어느정도이상 (상),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하) - 상대

C-8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9 경제적으로 현 시장여건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판단, 모두 상으로 평가 경험적 판단 상황판단

C-10 대출의 증가율비중 : 음(-)∼0 %(하), 0∼10%(중), 10 %이상 (상) 트렌드추이고려 상대

C-11 기업대출의 비율 : 40 %이상 (상), 30∼40%(중), 30%이하 (하) - 상대

C-12 부실대출의 비율 (평균 4 .64 %): 6 %이상 (상), 3∼6 %(중), 0∼3%(하) - 상대

C-13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비중 : 2%이상 (상), 1∼2%(중), 1%이하(하) FLC기준 상대

C-14 전체대출중 신용대출비중 : 0.45%이상(상), 0.2∼0.45 %(중), 0 .2%이하(하) 대출형태추이 상대

M-1 한도관리의 설정여부에 의해 등급결정: 설정시(하), 미설정시 (상) - 이원

M-2 위기관리대책의 마련여부에 의해 등급결정 : 마련시 (하), 미마련시 (상) 이원

M-3 제정·운용지침의 마련여부에 의해 등급결정 : 마련시 (하), 미마련시 (상) 이원

M-4 정기적 검사 및 보고체제여부에 의해 등급결정 : 존재시 (하), 미존재시 (상) 이원

M-5 국내주식,부동산, 해외주식수익률의 비교에 의해 등급결정 : 마이너스수익률∼5 %(상), 5%∼10%
(중), 10%이상 (하)

부동산 ,해외주식수
익률참조 상대

M-6 적정한 투자한도설정여부 : 완전미설정 (상), 일부설정 (중), 전부설정 (하) - 상대

M-7 외화자산의 규모증가비중 : 1500억이상 (상), 600∼1500억 (중), 600억이하 (하) - 상대

M-8 각 생명보험사 시장리스크노출정도반영(상,중,하) 각생보사 의견 상대

M-9 전체 생명보험사 시장리스크노출정도반영(상,중,하) 각생보사 의견 상대

M-10 이자소득자산의 비중 (평균 : 9.2%): 10 %이상 (상), 7∼10%(중), 7%이하 (하) - 상대

M-11 시장가격의 변동성 : 어느정도이상 (상), 보통 (중), 거의 (완전포함)아님 (하) - 상대

M-12 stress testin g의 주기 : 매일∼매월 (하), 분기 (중), 반기이하 (상) 주기 장단기고려 상대

M-13 시장리스크요인분석 : 매일∼매월 (하), 분기 (중), 반기이하 (상) 주기 장단기고려 상대

M-14 시장리스크관리전문인력 : 2명이하 (상), 2∼3명 (중), 3명이상(하) - 상대

L-1 상당영향(크게영향포함)(상), 보통(중), 거의(전혀영향포함), 없음 (하) - 상대

L-2 상당증가(크게증가포함)이상 (상),보통 (중),거의증가 (전혀증가포함),없음 (하) - 상대

L-3 상당조정(크게조정포함)이상 (상),보통 (중),거의조정 (전혀조정포함),없음 (하) - 상대

L-4 상당충분(매우충분포함)이상 (상),보통 (중),거의충분 (전혀충분포함),없음 (하) - 상대

L-5 존재여부에 의해 판단 : 존재시 (하), 없는 경우 (상) - 이원

L-6 존재여부에 의해 판단 : 존재시 (하), 없는 경우 (상) - 이원

L-7 존재, 수립중, 없는 경우 등을 각각 하, 중, 상으로 평가 - 상대

L-8 지금계획의 수립형태별 : 1개이하 (상), 2∼3개 (중), 4개이상 (하) - 상대

L-9 유동성비율 (평균 12.0%): 0∼6%(상), 7∼14 %(중), 14 %이상 (하) 상대

L-10 15배미만 (하), 15배∼30배(중), 30배이상 또는 자본의 잠식 (상) 장기유동성고려 상대

L-11 듀레이션갭의 산출여부 : 실제산출 (하), 산출안함 (상) - 이원

L-12 각 생명보험사 유동성리스크노출정도반영(상,중,하) 각 생보사 의견 상대

L-13 전체 생명보험사 유동성리스크노출정도반영(상,중,하) 각 생보사 의견 상대

L-14 유동성리스크전문인력: 한명도 없는 경우(상), 1∼2명 (중), 3명이상 (하) -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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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유형별 리스크 규모의 평가

· 보험리스크의 규모 평가 결과

분석대상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상품의 복잡성 및 특성

I-1 중 하 상 중 중 중
I-2 상 상 중 중 상 하
I-3 하 중 중 하 상 상
I-4 상 중 중 하 하 하

소비자행태 및 경쟁상황
I-5 중 중 중 중 중 하
I-6 하 하 하 하 중 하
I-7 하 하 중 상 하 상

상품개발형태 I-8 중 상 상 상 상 하
신상품추이 및 신시장개척추이 I-9 중 중 중 중 중 중

상품부담금리 및 수익률 트렌드
I-10 중 상 중 상 중 중
I-11 중 중 하 상 하 중

이자율변동에 따른 행태
I-12 상 중 하 상 중 하
I-13 하 중 중 상 하 상

보험리스크규모평가결과 하 중 하 상 하 하

· 신용리스크의 규모 평가 결과

분석대상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대출조건의 변화 및 행태

C-1 하 하 하 중 하 하
C-2 하 상 하 상 하 상
C-3 중 하 하 하 하 하
C-4 중 하 하 하 하 하
C-5 중 상 상 상 상 하

전략적 요인에 관한 사항
C-6 상 상 상 상 상 상
C-7 하 하 하 하 중 하

외부적 요인 C-8 상 상 상 상 상 상
신용의 질적요인에 관한 사항 C-9 하 상 상 상 하 상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재무비율
C-10 중 중 중 상 하 중
C-11 하 중 중 상 상 하
C-12 중 하 하 중 상 하

자산건전성기준에 의한 신용리스크

관련사항
C-13 중 하 하 상 상 하

보험회사의 대출행태 C-14 상 하 중 상 중 중
신용리스크규모평가결과 하 하 하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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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리스크의 규모 평가 결과

분석대상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M-1 하 하 하 하 상 상
M-2 상 하 하 하 상 하
M-3 하 하 하 하 상 하
M-4 상 하 하 상 하 하

시장리스크와 관련 수익률트렌드 M-5 하 중 하 상 상 하
자산별 투자한도설정 M-6 하 하 중 상 중 상
외화자산규모 및 트렌드 M-7 중 상 상 중 하 하

외부적 요인 및 환경
M-8 중 상 중 중 중 상
M-9 상 중 중 중 중 중

비이자소득자산트렌드 M-10 상 상 상 상 하 하

시장가격의 변동성
M-11 상 상 상 상 상 상
M-12 상 하 상 하 하 중
M-13 하 하 하 하 중 하

시장리스크관리인력 M-14 상 하 상 하 상 상
시장리스크규모평가결과 상 하 중 중 상 하

· 유동성리스크의 규모 평가 결과

분석대상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L-1 하 하 하 하 상 상
L-2 중 하 하 중 중 중
L-3 상 상 상 상 중 상
L-4 하 하 하 중 하 하
L-5 하 하 상 하 상 상
L-6 하 하 상 하 상 하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L-7 상 하 중 하 중 하
부서별 자금계획상태 L-8 상 하 상 상 하 상

유동성리스크관련재무지표
L-9 상 상 중 상 하 하
L-10 상 하 상 중 상 상

갭분석과 관련된 사항 L-11 상 하 상 상 상 상

대외적인 환경
L-12 중 상 중 중 하 중
L-13 중 상 중 중 중 중

유동성리스크관리인력 L-14 상 중 중 중 상 상
유동성리스크규모평가결과 상 하 상 중 상 상

17



○ 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

— 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기준 설정

· 제가정 및 분석대상 설정 : 모든 가정은 5점척도 설문지 내용이 5점

에 가까울수록 리스크관리 수준은 높은 것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리스크관리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가정.

가정 및 분석대상 설정결과(리스크관리 수준)

대분류

유형별에 따른 리스크관리수준의 증감에 대한 제가정
분석대상

(분석코드)리스크관리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유형분류
리스크관리

수준

공통

적용

부문

운영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A-A)
이사회역할 및 감시기능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A-B)

경영진의 감시기능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RLA-C)

내부감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A-D)
리스크관리조직/ 인력등이 수립·확보되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A-E)

유형별

적용

부문

보험리스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RLI-A)

신용리스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C-B)

시장리스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RLM-C)

유동성리스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L-D)

주 : 공통적용 부문은 실제 분석하고 평가만 하되, 유형별(리스크별) 리스크관
리의 수준 평가시에는 배제하는 것으로 함(참조평가).

· 분석대상별 평가 방법 및 기준 설정: 평가방법으로는 절대평가방법

을 설정하고 “상”, “중”,“하”3등급으로 리스크관리 수준의 등

급을 설정(4점 이상을 “상”, 3점을 “중”, 2점 이하를 “하”로

하는 평가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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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의 수준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리스크관리 정책 및

조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절차),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을 고려

하여 설정

분석대상별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

평가기준 (상,중,하의 가이드라인)의 설정 고려사항 평가방법

RLA-A
5점척도의 결과를 토대로 상(4점이상),중 (3점),하(2점이하)등급산

정(총 15개문항 각각을 상, 중, 하로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

-설문문항

작 성 의

신 뢰 성

존 재 가

정

(신의성실

답 변 한

것 으 로

간주)

-실제업계

방 문 에

의한 확

인 작 업

생략

절대평가

(개 별 회

사 리스

크관리수

준상태를

평가하여

야한다는

점을 감

안)

RLA-B
공통답변설문문항만을 상(4점이상),중 (3점),하(2점이하)로 등급산

정(공통답변 문항 7개문항만을 대상)

RLA-C 6개문항을 대상으로 상(4점이상), 중(3점), 하(2점이하)등급산정

RLA-D 4개문항을 대상으로 (4점이상), 중 (3점), 하(2점이하)등급산정

RLA-E 3개문항을 대상으로 상(4점이상), 중(3점), 하(2점이하)등급산정

RLI-A

기재문항 2문항, 5점척도 문항 30문항중 업계공통답변문항 23개

문항을 대상으로 상, 중, 하로 평가( 단,기재문항은 시스템의 구

축실태감안)
정책,절차,

조직 (전문

성 ) ,시스

템 등 4유

형별로 평

가

절대평가RLC-B
기재문항 1문항, 5점척도 문항 18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상, 중,

하로 평가

RLM-C
기재문항 1개문항, 5점척도 문항 35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상,

증, 하로 평가

RLL-D
업계공통답변문항인 기재문항 1개문항, 5점척도문항 21개 문항

만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상, 중, 하로 평가

주 : 공통적용 부문은 실제 분석하고 평가만 하되, 유형별 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시에는 배제하는 것으로 함(참조평가).

19



— 리스크유형별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결과

·보험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리스크관리의 정책 중 상 중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절차 중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조직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 하 상 하 상 하 하
전체 평가결과 하 상 하 상 하 하

· 신용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리스크관리의 정책 상 상 하 상 하 중
리스크관리의 절차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조직 중 상 하 상 하 중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 하 상 중 상 하 하
전체 평가결과 하 상 하 상 하 하

· 시장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리스크관리의 정책 상 상 상 상 하 중
리스크관리의 절차 상 상 상 상 하 상
리스크관리의 조직 하 상 상 상 하 중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 하 상 하 상 하 하
전체 평가결과 중 상 상 상 하 중

·유동성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리스크관리의 정책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절차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조직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 하 상 하 상 하 하
전체 평가결과 하 상 하 상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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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종합 평가

— 리스크유형별 순리스크 평가

· 보험순리스크 : B사(낮음)를 제외한 5개 생명보험사 모두가 “적정

(M)”한 것으로 평가

· 신용순리스크 : E사는 “높음(H )”으로, B사가 “낮음(L)”으로, A

사, C사, D사, F사 등 4개 생명보험사는 “적정(M)”한 것으로 평가

· 시장순리스크 : B사, C사, D사, F사는 “낮음(L)”으로, A사 및 E사

는 “높음(H)”으로 평가

· 유동성순리스크의 경우에는 4개 생명보험사가 “높음(H)”으로, 2개

생명보험사가 “낮음(L)”으로 평가

리스크유형별 순리스크 평가 결과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보험리스크
리스크규모 하 중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수준 하 상 하 상 하 하

보험 N et Risk산출 결과 적정(M) 낮음 (L) 적정(M) 적정 (M) 적정 (M) 적정(M)

신용리스크
리스크규모 하 하 하 상 중 하

리스크관리수준 하 상 하 상 하 하

신용 N et Risk산출 결과 적정(M) 낮음 (L) 적정(M) 적정 (M) 높음 (H) 적정(M)

시장리스크
리스크규모 상 하 중 중 상 하

리스크관리수준 중 상 상 상 하 중

시장 N et Risk산출 결과 높음(H ) 낮음 (L) L(낮음) L(낮음) 높음 (H) 낮음 (L)

유동성리스크
리스크규모 상 하 상 중 상 상

리스크관리수준 하 상 하 상 하 하

유동성 Net Risk산출 결과 높음(H ) 낮음 (L) 높음(H ) 낮음(H ) 높음 (H) 높음(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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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리스크의 평가 및 감독조치결과

· 전체 순리스크의 산출 결과를 토대로 종합 리스크등급을 산정하면,

“낮음(L)”등급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사 그룹은 B사, “적정(M)”

등급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사그룹은 C사, D사, F사, 그리고 “높음

(H)”등급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사그룹은 A사, E사 등으로 분류

종합 순리스크 및 리스크등급 산정 결과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종합

리스크

리스크

규모
중 하 하 상 중 하

리스크관

리 수준
하 상 하 상 하 하

전체 Net Risk산출

결과 (리스크등급)
높음(H) 낮음(L) 적정(M) 적정(M) 높음(H) 적정(M)

·종합 리스크등급이 “낮음(L)”에 해당되는 B사의 경우는 Stage 0(정

상)의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종합 리스크등급이 “적정(M)”에

해당되는 C사, D사, F사는 Stage 1, 2에 해당하는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종합 리스크등급이 “높음(H)”에 해당하는 A사 및 E사는 Stage 2

이상의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분석상의 한계 및 시사점

— 분석상의 한계

· 미국 보험방식 및 영국 FSA방식은 정확한 정보입수의 한계 및 자료

의 미비로 인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점.

· 사전에 충분한 질적·양적 정보가 입수되고, 정형화된 분석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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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설정한 후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 추세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스톡 개념

에 의한 분석에 치중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 분석상의 시사점

· RAS 감독체제에 의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의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감독조치 등을 수립하는 것이 분석체제 및 방법 측면에

서 현 감독 체제보다 유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캐나다 방식 및 미국의 은행방식을 적용하여 프로세스별로 분

석한 결과, 어느 정도 RAS 감독체제의 도입적정성은 존재하는 것

으로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RAS 감독체제로 즉시 전환하는 데

에는 국내 생보업계의 현실과 감독당국의 준비과정상 많은 어려움

이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그 이유는 ① 가정 설정의 적합성 문제, ② 어떻게 리스크 규모

및 관리수준 항목을 설정하느냐의 문제, ③ 평가기준의 가이드라

인 설정 문제, ④ 질적·양적 자료의 입수 문제가 사전적으로 충

분히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결국 단기적으로는 현행 감독체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RAS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대상이 될 보험사들의 입

장 및 의사가 최대한 고려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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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리스크감독 체제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

□ 기본 방향

— 리스크 감독 정책은 금융환경변화와의 부합성(국제적 정합성), 국내

현실에의 적합성(현실성), 기존 감독체제와의 보완성(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RAS 감독체제의 도입은 국내 현실에의 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 장

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RAS 감독체제의 도입의 1차적인 목표를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보완에

두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되, 캐

나다 방식 등이 완전 정착 후에는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대체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RAS 감독체제의 검토는 제1단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권에서 시

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제2단계로 미국 은행에 주로 적용

하고 있는 O CC 및 FRB방식을, 제3단계로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미국의 보험 방식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시점에서 볼 때, 미국은행 방식 및 캐나다 방식 등이 적용 가능하

다고 봄.

— RAS 감독체제가 조기에 도입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보험사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프로세스별로 체계적인 검토 및 연구가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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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세부검토방향

— 리스크관련 정보수집체계의 구축

·리스크관련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 및 업

무보고서의 개편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리스크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외부감사인 등으로부터 리스크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수집 확충체제의 마련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일정기준 이상의 보험사, 또는 모든 보험사에 대하여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전담역을 지정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영업활동의 구분

·단기적으로는 미국 OCC처럼 리스크 평가시 별도의 영업단위를 구

분하지 않고, 보험사 전체와 관련이 있는 제반 리스크를 설정하여

개별 리스크로 평가하는 방안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각 영업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상태와 관

리수준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 영업활동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 시점에서 국내 생보업계의 공통적인 영업활동을 고려하는

경우에 영업라인, 자산 및 부채 라인, 재보험, 정보시스템, 기획·전

략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리스크 규모의 평가

·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통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점

진적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RAS 감독체제상의 분류방법

을 벤치마킹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고유 리스크를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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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리스크 등으로 분류하되, 장기적으로는 캐나다 OSFI 방식을

참조하고, 보험사의 리스크를 보험, 투자(시장, 신용, 유동성), 예

정이율, 운용, 전략, 평판 리스크 등처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RAS 감독체제상의 리스크 규모의 평가방법을 지향

하되, 예외적으로 리스크 규모를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또는 RBC

식 지급여력제도에 의한 리스크 규모의 산출)에 의해 계량화(산

출)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향후 리스크별로 평가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리스크 규모의 평가기

준마련이 사전에 있어야 할 것임.

— 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

· 리스크관리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들의 설정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등과 같은 개별 리스크별

로 구분하여 항목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리스크관리 조직 및 정책, 리스크관리 절차, 리스크관리 시스템

이라는 리스크관리 체제의 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

요성이 있음.

→ 특히, 세부 평가매뉴얼에는 평가 기준 및 지침(가이드라인)뿐만 아

니라 실제 확인검증 작업을 위해 필요한 질적·양적 정보 및 데

이터의 원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리스크 매트릭스의 작성기준 마련

· 선진감독기관의 리스크 매트릭스 작성기준을 벤치마킹하여 리스크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산출기준 마련이 바람직함.

→ 다만 국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매트릭스는 4등급 및 5등급보다

는 3등급(낮음, 보통, 높음)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

— 리스크평가서 작성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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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리스크평가서는 검사대상기관 결정, 검사 범위, 중점검사 사항, 검사

인력의 배분 등 검사 프로그램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현장(임점)검사를 통하여 리스크평가 결과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하고, 이를 CAMELS 평가시 경영관리능력(M)의 평가등급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여 CAMELS평가와 리스크평가가 상호보완적인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리스크평가서에 기초한 검사계획 수립

· 향후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규모,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근거로 검사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함.

□ 향후과제

— 전문성을 지닌 검사역의 양성, 리스크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

리스크평가 결과에 의한 검사 프로그램의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선

진 RAS 감독체제에 대한 벤치마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

이 있음.

— 감독당국은 단계별·분야별 검토 작업반을 구성하여 주요 핵심사항

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즉 리스크 규모 및 리스크관리 수준과 관련된 항목 설정, 분석 절차

및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단계별로 연구작업반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27



Ⅰ . 서 론

1. 연구 배경

리스크 관점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

게 구축을 독려할 것인가, 리스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감

독 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정책을 어떻게 도입하고 운용할 것인가로 집약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리스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리

스크감독 수단의 개발과 적정한 재무건전성 규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크 감독정책은 보험회사의 제반 리스크를 검사함으로써 리스

크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리스크의 통제(risk control), 즉

조기경보(사전감시)기능이 강한 반면, 재무건전성 규제정책은 재무건전

성 여부를 평가하여 직접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리스

크의 버퍼기능, 즉 리스크자금의 조달(risk financing)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두 기능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보완적인 이유는 보험회사가 아무리 철저하게 리스크를 사

전적으로 통제한다 해도, 예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여

유자금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독정책의 세계 추세를 보면, 리스크 감독은 RAS(Risk Assessm ent

System )식 감독체제로, 그리고 재무건전성 규제정책은 RBC(Risk Based

Capital)식 건전성 정책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

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RAS와 RBC가 감독당국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캐나다의 금융감독청(OSFI)이 RAS 감독체제로 전환된 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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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년도 채 안되어 미국, 영국, 홍콩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RAS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은행에서 조차도 2004년 시행을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RAS 감독체제를 시험운용하고 있는 등 전세계적으로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이 예상외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RAS 감독체제의 도입 배경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

성 및 변동성 증대로 금융기관에게 있어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경영

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

독 역시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해 고위험 분야에 감독자원을 우선

적으로 할당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보험감독에 있어서도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RAS 감독체제 도입과

적용 문제가 2003년부터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의 특성 및 현실에 부합한 리스크 감독정책의

틀을 과연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RAS 감독체제로 전환한다고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인가 등을 사전적 연구차원에서 심

층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리

스크 감독정책, 즉 현실성이 없는 리스크 감독정책은 자칫 이중적인 감

독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리스크 감독·검사의 비효율성마저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선진 감독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RAS 감독체제가 왜

도입되었으며 어떠한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

해보고, 국내의 경우 보험업계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RAS 감

독체제 도입의 적정성 여부 및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분

석해보는 것은 리스크 감독정책의 방향성 제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보험업계의 리스크관리의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

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감독체제의 기본방향 등을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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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리스크감독 체제를 RAS 측면에서 체

계적으로 조명해보고,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과 그 유용성을 이론적으

로 접근한 후 선진국 RAS 감독체제마다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생명보험사들과 관련된 실제 질적·양적인 리스크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미국 통화감독청(OCC) 및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의 감독방

식을 기초로 RAS 감독체제 도입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해보고, 리스크

감독체제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국 리스크감독

체제라는 틀 속에서 RAS 감독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국내

보험업계의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 감독수단을 개발하고 수립하는데 다

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의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방법이다. 즉 선진국 및 국내 은행권의 RAS 감독체제 구조와 특징

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 및 발표된 자료, 그리고 감독당국 등을

통해 입수한 관련자료, 외국감독기관 담당자와의 서신연락 자료 등을

토대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해 거시적인 측면

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의 연구방법은 국내 보험업계에 RAS 감독체제를 도입할 유

인 및 그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보험업계 및 감독당국으로부터 입수

한 데이터를 통한 실증연구이다. 이 실증연구는 기존의 리스크감독 체

제와 새로운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에 대해 보험업계가 과연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RAS 감독체제에 대한 보험업계의 니드 분

석과 국내 보험업계의 특성 및 현실을 고려할 경우 RAS 감독체제의 도

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된다.

먼저 RAS 감독체제의 보험업계의 니드 분석은 정성적(질적) 평가방

식이라 할 수 있는 설문조사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RAS 감독체제

의 도입 가능성 분석은 실제 선진국 RAS 감독체제의 프로세스에 의해

시험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RAS 감독체제의 도입 가능성 분석은

30



서론

RAS 감독체제 중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리스크 규모 및 관

리수준의 평가, 순리스크의 평가, 종합등급의 결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세 번째의 연구방법은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감독 체제라는 관점에

서 그 방향성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국내 생명보험사의 측면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선진국의 리스크감독 체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

고, 국내 보험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경우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 및

도입 적정성과 그 방향성 등을 사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리스크감

독 체제의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2 .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보험회사 중에서 특히 생명보험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하였다. RAS 감독체제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자료의 성격 역시 대외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손

해보험사의 RAS 감독체제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제약과

함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대한 리스크감독 체제가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국 뉴욕보험청이 2003년 1월 N AIC에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는 점과 영국 FSA (Financial Service

Au thority)의 경우도 2003년말에 완전히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이 이

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대

표적인 RAS 감독체제라 할 수 있는 미국 통화감독청(OCC) 및 연방준

비은행(FRB)의 감독방식, 그리고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 방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31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 리스크감독 체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서는 리스크감독 체제의

의의와 기본골격, 리스크감독 수단과 리스크감독 시스템 등을 리스크

감독체제의 개관 차원에서 살펴본 후에,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과 전

환을 고찰하였다.

제Ⅲ장 RAS 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에서는 캐나다, 홍콩, 미국, 영

국 등의 RAS 감독체제뿐만 아니라 2000년 7월부터 시험운용하고 있는

국내 은행의 RAS 감독체제와 최근 검토 중인 RAS 감독체제를 비교해

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Ⅲ장의 경우 RAS 감독체제에서

9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 RAS 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뉴욕보험청이 제안한 보험방식뿐만 아니라 OCC방식 등과 같은

은행방식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국의 보험방식과 은행방식간 차

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Ⅳ장 RAS 감독체제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데이터의 작성 기준

및 내용, 분석을 위한 가정들과 분석 방법,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 및

도입 가능성, 분석의 한계와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실제데이터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RAS 감독체제에 대한 니드 분

석, RAS 감독체제의 도입 적정성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니드 분석에서

는 과연 보험업계가 얼마나 RAS 체제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도입 적정성 분석에서는 선진국의 RAS 감독체제에 의해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제Ⅳ장의 분석은 시험적이고 가상적인 분석이

라는 점에서 분석방법 및 가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1)

1) RAS 분석은 보험회사 영업활동, 보험회사의 전체 리스크 규모 및 수준이
고려되며 양적·질적 정보로 최종적으로 질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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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에서는 리스크감독 체제의 기본방향을 선진국의 사례 및 분석

결과를 통해 설정해보고 만약 보험업계에도 RAS 감독체제의 도입이 불

가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어떤 방향으로 감독체제의 방향이 모색되어

야 하는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였다.

에서 단순히 재무상태하의 양적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RBC의 분석과 비교
할 때, 분석방법 및 체계, 범위 측면에서 RBC 분석보다 훨씬 포괄적하고 복
잡하며 또한 많은 시간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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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리스크감독 체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리스크감독 체제의 개관

가. 리스크감독 체제의 의의

리스크감독 체제에 대한 정형화된 정의 및 개념이 아직까지 존재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리스크감독 체제의 범주 역시 객관적으

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리스크감독 체제가 보험회사의 리스크 정

도를 보다 정밀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측정·평가하고, 이를 기초

로 차별화된 감독정책을 수행하는 일련의 감독프로세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Ⅱ-1>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

전통적 감독·검사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
과거 경영성과 중심 미래지향적
법적 조직 중심 영업라인 중심
모든 리스크 영역 포괄 목표 리스크 영역 중심
CAMELS 각 항목을 리스크 상황에

관계없이 검사

각 리스크 분야에 대한 평가가 검사범

위를 결정

리스크 상황에 따라 권역간, 기관간 영

업활동간 교차 감독

업무부담 가중 업무부담 경감

따라서 모든 보험회사의 리스크 정도를 감안하지 않는 기존의 획일

적인 감독체제는 리스크감독 중심의 감독체제와는 차이가 있다. 보험회

사의 리스크관리의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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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감독체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

된 리스크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는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표 Ⅱ-1>에서 보는 것처럼

리스크중심의 감독 및 검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의 수준을 높이고, 한정된 감독자원을 고위험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감

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독방향을 잡아가는 추세다. 물론 그

세부 운용방법 측면에서는 각 국가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나. 리스크감독 체제의 기본 골격

리스크감독 체제의 범주는 감독당국이 리스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

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들이 리스크감독 체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그림Ⅱ-1>참조).

<그림 Ⅱ-1> 리스크감독체제의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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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첫 번째 역할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시키

기 위하여 정형화된 리스크관리 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어떻게 지

원·독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체

제와 관련된 감독당국의 제반 역할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① 리스크관

리 모범규준 및 체크리스트의 마련, ② 보험업법 및 법시행령, 그리고

보험감독규정 등에 있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제반규정의 보완(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제고 등),

③ 표준화된 리스크관리의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의 기본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역할은 보험회사의 고유 리스크를 감안한 실질적인 리스크

검사 체제를 확립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즉 보

험회사의 리스크 현황과 리스크관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써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함과 더불어 이를 기초로 한정

된 검사자원을 보다 위험성이 높은 부문에 우선 투입하여 검사의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영실태평가제도와 감독 체제가 두 번째 역할에 해당된

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리스크감독 체제라 하면 보험회사의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기초로 차별화된 검사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들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경영실태평가제도에 의한 리스크감독은 직접적

인 감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의 리스크감

독 체제는 리스크감독의 기본 틀을 어떻게 가져할 것인가 하는 감독 수

단의 보완 및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국 경영실태평가제도

의 보완·개선·폐지 문제는 리스크감독의 틀 또는 리스크감독의 수단

2)이 역할이 감독당국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두 번째 역할과
관련된 리스크감독을 일반적으로 (협의의) 리스크감독(검사)체제라 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번째 역할을 리스크감독체제라 보고 두 번째 역
할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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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 번째 역할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제도를 어

떻게 도입·운영할 것인가(리스크 중심 신리스크관리 제도의 도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리스크관리 제도는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

도들인 지급여력제도,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제준

비금제도와 FLC제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관

련된 감독당국의 역할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정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

여 이에 비례한 자기자본 및 준비금 등을 충분히 적립토록 하는 리스크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리스크감독 수단과 리스크감독 시스템3)

이제 리스크감독 수단과 관련된 리스크감독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면검사(off-site exam ination)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시점에서

재무실태를 평가하는 시스템, 임점검사(on-site in sp ection)를 통해 최종

적으로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시스템, 두 시스템간 상관관계를 통계적으

로 분석하는 시스템(통계적 모델), 그리고 종합적 리스크평가 시스템으

로 구분된다.

3)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의 금융당국은 리스크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감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리스크감독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데다 기존의 감독
시스템과 중복되는 현상도 나타나는 등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에 BIS 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리스크와 관련된 주요국의 감독시스템을 리
스크평가 및 조기경보 시스템(supervisory risk assessment and early
w arning system)"이라는 명칭하에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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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실태평가 시스템(S upe rvis ory ra tings syste m)

금융감독당국은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와 성과에 대해 정

기적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위 또는 등급을 부여하

여 왔다. 경영실태평가는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평가점수와 가중치 부

여를 통하여 종합평점을 계산하고, 계산된 평점은 몇 개의 구간 또는

범주로 나뉘어 각 구간 및 범주별로 등급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 중 일부만이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을 뿐이

어서 경영실태평가가 리스크평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2) 재무비율분석시스템(Financial ratio and peer group analys is system)

금융기관의 숫자가 많고 특성 차이가 클 경우 금융기관을 몇 개의

동류그룹(p eer grou p)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내에서 각종 재무비율을

토대로 경영평가시스템과 비슷한 절차에 따라 개별금융기관을 등급화하

는데, 이 시스템은 경영실태평가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평가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은 현재의 재무상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서면검사(CAEL)가 이

에 해당된다.

3) 통계적 모델 시스템(Statis tica l mode ls)

1990년대 들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료를 통계

적인 기법으로 처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개발·운용되기 시

작하였다.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변수)은 금융기관의 파산(failu re), 등급

(rating)변동 가능성, 특정 재무지표 등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장래

리스크 예측을 목적으로 리스크감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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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모델은 조기경보시스템과 관련성이 있는데 조기경보시스템은 경

영실태평가나 재무비율분석에 비해 미래의 금융기관 파산 또는 평가등

급 하향을 예측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 리스크 평가를 보다

중시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4) 종합적 리스크평가 시스템(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ystem)

종합적 리스크평가 시스템(<표 Ⅱ-2 >참조)은 금융감독 과정, 사후조

치, 감독조직 운영 등 모든 감독업무의 중심을 리스크에 맞춘 감독시스

템(risk based su p ervisory system)을 지칭하고 있다. 리스크의 원천별,

성격별로 리스크를 분류하고 평가하지만, 리스크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

거나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절차 자체는 기존의 경영실태평가 등

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Ⅱ-2> 리스크감독 시스템의 유형 및 특징

구 분

현재

재무상태

평가

미래

재무상태

예측

계량

분석 및

통계처리

질적

평가

여부

리스크항목

에 대한

특별한주의

공식적

검사와

연계
경영실태

평가시스템

임점검사

서면조사

***

***

*

*

*

**

***

**

*

**

***

*
동류그룹분석

시스템
*** * *** * ** *

통계적 모델 ** *** *** * ** *
종합적 리스크

평가시스템
*** ** ** ** *** ***

주: * 중요하지 않음, ** 중요, *** 매우 중요

G10 국가 금융당국들은 대부분 <표 Ⅱ-2>에 나타난 것처럼 네 가지

유형의 리스크감독 시스템 중에서 하나 이상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

다. 경영실태평가와 재무비율분석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주 방법으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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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시스템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리스크평가를 위한 시스템

은 아니다. 본래 두 시스템은 각 금융감독당국의 목적에 따라 재정·통

화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등 경영실태평가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

용되기 때문이다.

<표 Ⅱ-3> 주요국 리스크감독시스템 비교

국 가 금융당국 시스템 명칭 시스템 구분 적용시기

공통 CAMELS 경영실태평가(임점검사) 1980

FRS
Indivisual Bank

Monitoring Screens
재무비율분석시스템 1980년대

SEER Rating 조기경보모델(등급예측) 1993

미 국 SEER Risk Rank 조기경보모델(파산예측) 1993

FDIC CAEL 경영실태평가(서면조사) 1985-1999

GMS 조기경보모델 1980년대

SCOR 조기경보모델(등급예측) 1995

OCC Bank Calcu lator 조기경보모델(파산예측) 준비중

영 국 FSA RATE
종합적 리스크

평가시스템
1998

Bank of

England
TRAM 경영실태평가(임점검사) 준비중

프랑스
Banking

Comm ission
ORAP 경영실태평가(서면조사) 1997

독 일

Germ an

Fedral

Supervisory

Office

BAKIS 재무비율분석시스템 1997

이태리
Bank of

Italy
PATROL 경영실태평가(서면조사) 1993

Early Warning System 조기경보모델(파산예측) 준비중

네덜란

드

Netherlands

Bank
RAST

종합적 리스크

평가시스템
1999

Observatio System 재무비율분석시스템 준비중

자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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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금융기관의 미래 재무상태를 예측하는 조

기경보기능이 중시되어 왔으며, 영국 통합금융감독청(Fin ancial Services

Au thority; FSA)은 전통적인 감독과 달리 감독 과정과 조직을 금융기관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기존

감독시스템에서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기보다는 새로운 리스크 중심 감

독시스템 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종합적 리스크 평가시스템으로

구분되고 있다(<표 Ⅱ-3 >참조).

2 . RAS 감독체제의 형태

가. RAS 감독체제의 의의

RAS 감독체제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리스크감독을 종전의 감독보다

도 철저하게 리스크평가(Risk Assessm ent)라는 개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과연 리스크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느냐

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회사의 주요 영업활동별로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을 고

려하여 평가한다는 점이다.

둘째, 획일적인 리스크평가가 아닌 보험회사간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리스크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셋째,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질적인 평

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가 현 시점에서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에

질적인 평가, 즉 정성적인 평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양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질적인 평가의 자의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지침의 마련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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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기경보 기능이 가능하도록 상시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직접적인 리스크감독 체제에서 간접적 리스크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의

미하며, 정태적이고 과거지향적인 리스크감독 체제에서 동태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리스크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RAS 감독체제의 형태

최근 각국의 금융당국은 사후적 리스크감독과 병행하여 리스크 중심

의 사전적 감독, 즉 미래지향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상시 감독을 추구하

는 RAS 감독체제로 적극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평

가 중심으로의 감독체제의 전환은 최근의 글로벌 추세에 적극 부응하면

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리스크감독

체제의 인식변화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RAS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를 리스크평가의 방식으로 분류

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첫 번째 전환유형은 국내 은행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2000년 7월부터 국내 은행에 시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방식은 유형

에 비해 주요 영업활동,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리스크평가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 전환유형은 미국 OCC5) 및 FRB6), 홍콩 등에서 적용하고 있

는 방식으로서 영업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리스크 규모(양)와 관리수준

(질)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에서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리스

크평가 측면에서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4) 이들 유형은 특히 리스크평가를 어떠한 기준 및 방법론, 그리고 평가절차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분류이다.

5)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OCC)
6) Federal Reserve Bank(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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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의 전환유형은 캐나다 OSFI에서 적용하는 방식7)이 있다. 이

방식은 전형적인 RAS 감독체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은행

의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캐나다 방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유형은 미국 뉴욕보험청(현재 제안단계), 영국 FSA (올해 최

종확정 예정)8)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리스크평가에서

영향(Imp act)변수 및 확률(Probabilty)변수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근본적으로 캐나다 방식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3 .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

가. 보험회사 측면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은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측면에서 살펴볼 수

7) 특히 캐나다 금융감독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 OSFI)은 2년여의 연구끝에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all federally
regulated financial institu tions)에 똑같이 적용되는 새로운 감독체제(The
Supervisory Framw ork), 즉 RAS 감독체제를 발표하였는데, RAS 감독체제
는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금융회사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효과적으로 평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근 미국·영국 등 선진국 감독기관이 개발하고
있는 리스크중심의 감독체계를 보완·발전시킨 행태라 할 수 있다. 즉 금융
업의 세계화진전에 따라 각국 금융감독당국과 감독업무의 조화필요성을 인

식하고 미국 FRB의 Risk-focused supervision, OCC의 Supervision by risk,
영국 FSA의 RATE system 등을 참조하여 도입이 이루어졌다.

8) 영국은 기존 9개 감독기관이 단일 감독기관인 FSA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감독기관에서 사용하던 리스크평가모형(은행권: RATE, 증권투자: FIBSPAM
등)을 전면 개편하여 모든 피감독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ARROW(Advanced
Risk Resonsive Operating frameWork)모델을 개발하였다. FSA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 신리스크평가모형의 기본구상이 담긴 A new regulator for
the millennium "을 발표한데 이어 두차례(2000년 12월 및 2002년 2월)의 보
완과정을 거쳐 금융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험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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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먼저 보험회사 차원에서 그 유용성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

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합리한 리스크 감독 및 검사의 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요 영업활동별로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등급을 산정, 검사에 반영함으로써 리스크 노출정도가 높은

부문에 검사를 집중하기 때문에 종래의 형식적인 검사, 즉 전부문의 획

일적 검사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보험회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차별화된 리스크검사

가 이루어짐으로써 보험회사의 자기책임 경영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

다는 점이다. RAS 감독체제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감독체제에서 이루

어졌던 모든 보험회사에 대한 일률적인 검사 대신 각 보험회사마다 가

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명확히 한다면 리스크

노출 정도에 따른 검사의 차별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기할 수 있다고 본

다.

셋째, 직·간접적으로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보험회사의 영업활동 차이 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 리스크평가가 이루어지고 리스크를 보험회사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리스크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 차

원의 리스크관리의 수준 제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보험회사가 리스크 현황과 변동 추이 등을 상시적으로 체크함

으로써 자사의 제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리스크관리 시스

템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RAS는 종합 리스크관

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 보험회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외에는 개별보험사 중심의 리스크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리스

크감독이 보험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루어지면서도

객관적 평가가 제고된다는 점에서 보험사 중심의 리스크감독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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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감독체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할 수 있다.9)

나. 감독당국 측면10)

현행 리스크감독 체제는 직접적인 리스크감독 체제에 치중하고 있다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에서 경영실태 평가

항목의 하나로 위험관리를 평가하는 직접규제방식의 감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경영실태평가에 의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

험회사의 리스크를 직접 감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회사

의 여건 및 환경, 그리고 리스크감독의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동태적인 리스크감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

험환경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를 빠르게 변화하고 보험회사의 불확실성

도 증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리스크 증대는 현재와 같은 정태적 감

독체제에서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현 감독체제에서는 보험회사의 고유 리스크 및 관리

수준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리스크감독이

라는 차원에서는 보험회사간 차이가 인식되지 않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부문에서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회사의 영업

활동에 따른 리스크가 평가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9) 은행은 RAS 감독체제의 장점으로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관리능력의
향상, 감독기관과의 협조체제강화를, 감독기관입장에서는 감독의 효율성제고
및 업무량절감, 사전적·탄력적 감독 등을 각각 장점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
독원(2002b), p .73.

10) 감독당국측면에서의 유용성은 현행 리스크감독체제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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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정도에 따른 감독의 차별화를 기할 수 없어 감독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정된 감독자원을 보다

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나, 현행 감독체제에서는 감독자원을 획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보

험회사의 리스크를 헷지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보험회사간 차이, 영업활동간 차이, 리스크 규모 및 관리수준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매겨지지 않고, 단지

보험회사간 상대적인 리스크관리 수준만이 평가되고 있어 고비용·저효

율의 감독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리스크 감독정책을 재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11) 이러한 이유에서 RAS 감독체제로

의 점진적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11) 이는 양적인 리스크감독체제에서의 탈피, 질적인 리스크감독체제로의 전환
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스크감독의 근본목적하에서 리
스크의 중요성원칙에 입각한 감독자원의 배분이라는 대명제(비용과 수익개
념에 입각한 감독정책)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46



RAS식 리스크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

Ⅲ . RAS의 구조 및 특징

1. 선진국의 RAS 감독체제

가. 캐나다

캐나다 리스크평가시스템(RAS)은 먼저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을

구분한 후 영업활동별 순리스크(net risk)를 보험 고유의 리스크 규모

(양)에서 리스크관리 수준에 의해 관리되는 부분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12)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

1) 리스크의 평가

가) 주요 영업활동(s ignifica nt activitie s)

보험사의 주요 영업활동은 모든 업무라인, 조직단위 또는 절차를 포

함하며, 보험사의 조직도, 전략적 경영계획, 자본배분 및 내·외부 재무

보고서 등으로 확인될 수 있다. 영업활동의 중요성은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① 해당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과 총자산간 관계(장부상

및 장부외 자산 포함), ② 해당 영업활동에 의한 위험가중자산과 총위

험가중자산과의 관계, ③ 해당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과 총수익간 관계,

④ 해당 영업활동에 의한 세전순이익과 총세전순이익간 관계, ⑤ 해당

영업활동에 대한 위험가중자본금과 총위험가중자본금간 관계, ⑥ 해당

영업활동에 대한 자본금의 내부할당액과 총자본금간 관계, ⑦ 자본금

12) Inherent Risk mitigated by Quality of Risk Management = Net Risk

13) OSFI(1999), pp .1-20. PwC(1999), pp .1-11, 금융감독원(2000), pp .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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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보험인수 규모, ⑧ 총충당금 대비 보유충당금 비율(%) 등의 기준

들이 적용되고 있다.14)

나) 고유 리스크(inhe re nt ris k)

리스크 규모는 영업활동에 내재된 고유 리스크를 나타내는데, 이는

보험사의 자본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및 잠재적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영업활동에 내재된 고유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영업환경과 다양한 영업

활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캐나다 OSFI는 고유 리스크를 ① 신용리스크(cred it risk) ② 시장리

스크(m arket risk) ③ 보험리스크(in su rance risk) ④ 유동성리스크

(liqu idity risk) ⑤ 운영리스크(op eration al risk) ⑥ 전략리스크(strategic

risk) ⑦ 법규리스크(legal & regulatory risk) 등과 같이 7개 리스크 유

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표 Ⅲ-1> 참조).

<표 Ⅲ-1>에서 보면 시장리스크에는 금리리스크와 외환리스크가 포

함되고 있으며, 사무·법규·전략 리스크 등과 같은 비재무적 리스크들

은 별도의 리스크로 구분되어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분류된 7개 리스크 각각에 대하여 <표 Ⅲ-2>과 같이 생명

보험사의 자본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낮음(low )", "보통

(m od erate)", "높음(high)"의 3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평가는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의 절차 및 통제를 통한 리스크경

감 효과가 고려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요소들의 수준은 개

별적으로 고려되고, 각 영업활동의 순리스크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리스

크에 대한 평가로 통합되고 있다.

14) OSFI(199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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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리스크유형의 분류

구 분 세 부 내 용

신 용
리스크

상대방이 부내거래 또는 부외거래상 계약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음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수익 및 자본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신용리스크는 보험자, 차입자, 차주, 중개인, 주주, 재보험자 및 보증인을 포함
한 거래 상대방과의 금융거래로부터 발생

시 장
리스크

시장리스크는 시장금리 또는 시장가격의 변화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수익 및 자본
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시장리스크는 금리, 외환, 유동성, 상품 및 유형자산과 같은 시장에서 시장조성,
딜링 및 포지션조정활동으로부터 발생하며 금리리스크와 외환리스크로 구분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는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수익 및 자본에 악영향을 초래
할 수 있는 리스크
금리리스크는 본질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재가격(repricing) 시간차이, 부내·외거래,
고정금리부 또는 변동금리부로부터 발생

[외환리스크]
외환리스크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수익 및 자본에 악영향을 초래
할 수 있는 리스크
외환리스크는 생명보험사가 open p osition을 가진 기간, 부내거래 및 부외거래
그리고/ 또는 현물·선물시장에서 발생

보 험
리스크

상품설계 및 가격산정리스크
상품설계 및 가격산정리스크는 추정되는 비용과 부채가 산정된 상품가격을 초과하는 보
험 및 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의 노출로 인해 수익 및 자본에 악영향을 초래
할 수 있는 리스크
계약인수 및 배상책임리스크
계약인수 및 배상책임리스크는 부보되는 리스크에 대한 선택과 승인, 리스크의
감소·보유·이전, 계약자가 제기한 민원과 해결, 그리고 계약 및 비계약적인
상품옵션에 대한 관리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금융손실 익스포져를 의미

사 무 리
스크

사무리스크는 영업기능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수익 및 자본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운영리스크는 내부통제 또는 절차의 문제점 또는 고장, 기술개발 실패, 직원의 오
류 또는 부정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발생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리스크는 생명보험사가 부채 또는 전환중인 자산의 증가에 의해 구매
또는 필요자금의 획득, 그리고 부내·외거래상 채무이행의 무능력으로 인해 생
명보험사의 수익 및 자본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법 규 리
스크

법규리스크는 생명보험사가 운영하는 업무권역내에서 법, 규정, 지침 또는 윤
리적 기준을 불이행함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수익 및 자본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전 략 리
스크

전략리스크는 적절한 영업기획, 전략, 의사결정, 자원배분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수익 및 자본에 악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자료: OSFI(1999), PP. 15-16에 기초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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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리스크 규모 및 등급 분류

구 분 세 부 내 용

낮은 리스크 양

(Low Inherent Risk)

낮은 고유리스크는 잠재적 미래사건의 불확실성과 리

스크노출에 기인하는 생명보험사의 자본과 수익에 미

치는 역효과가 평균개연성보다 낮은 경우.
적정한 리스크 양

(Moderate Inherent

Risk)

적절한 고유리스크는 잠재적 미래사건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노출에 기인하는 생명보험사의 자본과 수익에

미치는 역효과가 평균개연성과 같은 경우

높은 리스크 양

(high Inherent Risk)

높은 고유리스크는 잠재적 미래사건의 불확실성과 리

스크노출에 기인하는 생명보험사의 자본과 수익에 미

치는 역효과가 평균개연성보다 높은 경우

다) 리스크관리의 수준

캐나다 금융감독청은 주요 영업활동별로 총 7개 부문, 즉 ① 운영관

리 ② 재무분석 ③ 법규준수 ④ 내부감사 ⑤ 리스크관리부문 ⑥ 경영진

감시 ⑦ 이사회 감시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의 수준을 평가하며, 동 수준

은 보험사의 규모 및 영업의 복잡성에 따라 상이하다. 주요 영업활동별

리스크관리의 수준은 우수(strong) , 보통(accep table) , 취약(w eak)

의 3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 순리스크(net ris k)

주요 영업활동별 리스크의 양과 각종 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 종합

적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에 주로 의존

하고 있다. 기존의 체크리스트에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순리스크(net risk)는 종합적인 리스크 규모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을 주요 영업활동별로 산정한 후, <표 Ⅲ-3>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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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낮음(low) , 적정(moderate) , 높음(high) 으로 판정되고 있다15)

<표 Ⅲ-3> 순리스크의 평가

주요영업활동별

리스크관리 수준

주요 영업활동별 리스크의 양

낮음(low) 적정(m oderate) 높음(high)

순리스크(Net Risk Assessm ent)
우수(strong) 낮음(low) 낮음(low) 적정(m oderate)

적정(accep table) 낮음(low) 적정(m oderate) 높음(high)
취약(weak) 적정(m oderate) 높음(high) 높음(high)

자료: OSFI(1999), p .8.

리스크평가에는 향후 순리스크의 방향(d irection of net risk)에 관한

결정도 포함되어 감소(d ecreasing), 안정(stable), 증가(increasin g) 등으

로 구분된다. 향후 리스크의 방향을 기술할 대상기간(tim e horizon)을

설정함에 있어 보험사의 규모 등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16)

마) 리스크 행렬(Ris k Matrix)

리스크 행렬(Risk Matrix)에는 리스크의 규모와 리스크관리의 수준

및 개별 주요 영업활동별 순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타나 있다. 리

스크 행렬은 종합등급과 리스크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주

요 영업활동별 순리스크 등급에 영업활동별 중요도(비중)가 감안되어

낮음(low ) , 적정(m od erate) , 높음(high) 등급으로 정해진다.

OSFI는 높은 리스크를 가진 중요한 영업활동에 감독을 집중하기 위

해 종합등급이 높은 순리스크를 가졌지만 중요도가 낮은 영업활동에 의

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5) 예컨데 활동1의 전반적 리스크양이 보통 이고,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수준
이 취약 하면 순리스크는 높음 으로 평가한다.

16) OSFI(199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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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리스크 행렬(Ris k Matrix) 구조

주요영업

활동

중

요

도

리스크 규모(양) 리스크관리 수준
순

리

스

크

향후

순리

스크

방향

신

용

시

장

유

동

성

보

험

사

무

법

규

전

략

운

용

관

리

재

무

분

석

법

규

준

수

내

부

감

사

리

스

크

관

리

경

영

진

이

사

회

의

감시
활동1

활동2

활동3

·

·

Overall

Ratin g

Cap ital Earn in gs

Com p osite Ratin g Direction of Risk Tim e Fram e

자료 : OSFI(1999), p .20에서 재인용.

한편 리스크행렬에는 금융기관 종합리스크등급(com p osite rating)과

향후 종합리스크의 방향(d irection of com p osite risk)이 나타난다.

이는 자본금과 수익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내·외부적으로 조달

될 자본의 양과 질 및 조달 가능성이 감안되어 평가된다(<표 Ⅲ-4> 참

조). 내부자본을 고려할 때, 개별기준의 수익성이 모두 감안되어야 하며

리스크 행렬은 리스크평가에 대한 요약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와 분석 문서가 충분히 갖춰질 것이 요구된다.

바) 종합등급 평가프로세스 및 리스크관리수준 등급 기준17)

17) 자세한 내용은 OSFI(2002a), pp . 2-5., PwC(2001), pp .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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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먼저 종합리스크등급이 부여되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어

떻게 종합리스크등급이 산정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리스크평가

등급(CRR : Comp osite Risk Rating)은 보험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프로

필(risk p rofile)을 측정한 것으로 보험사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대한

OSFI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Ⅲ-1>은 종합리스크등급의 평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1> 종합리스크등급 평가 플로우

자료: OSFI(2002a), p .3에서 재인용.

주요 영업활동에서 순리스크가 측정되면, 영업활동별 비중을 고려하

여 전체 순리스크의 수준과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전체 순리스크는

보험사의 주요 영업활동들의 순리스크들을 가중한 합계이다.

보험사의 전체 순리스크가 측정되면, 보험사의 종합리스크평가의 수

준과 방향을 구하기 위해 수익과 자본의 적정성을 측정하게 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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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측정하는 목적은 보험사 수익의 질과 양, 그리고 변동성 및

유지성을 파악하고, 수익이 어떻게 자본에 공헌하는가를 측정하고 이해

하기 위함이다. 자본은 보험사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기여하는 재무적

토대로서 예기치 않은 손실을 흡수하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완충지대로

서 기능한다. 따라서 자본 측정의 목적은 보험사의 리스크 프로필(risk

p rofile)과 관련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자본관리 정책의 효율성 및 프로

세스를 측정하는데 있다.

<그림 Ⅲ-2> 리스크관리 기능의 등급 체계

자료: OSFI(2002a), p .4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리스크관리의 수준 등급(Oversight Fu nction Rating) 기준

을 살펴보면,19) 이러한 등급은 주요 영업활동을 검사하는 동안 작성되

18) 수익 및 자본의 등급은 Strong , Acceptable , Needs improvement ,

Weak 의 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록 4] 참조.
19) 리스크관리의 수준 등급도 Strong , Acceptable , Need improvement,

Weak 의 4개 등급임. [부록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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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든 주요 영업활동에 걸쳐 있는 리스크관리 수준의 전반적인 효과

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또한 리스크관리 수준이 보험사 경영에 적

절하고 관련 있는 평가기준(Assessm ent Criteria)20)을 만족하는 정도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OSFI의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보험사에 따

라 모든 주요 영업활동에 걸쳐 직무(m and ate)를 수행하는 기능의 특징

과 성과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등급의 체계는 <그림 Ⅲ-2>와 같다.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의 효과성 평가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보험사의 특이한 환경이다. 평가기준(Assessm ent Criteria)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Criteria) 및 성과지표(Perform ance Ind icators)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에 따라 판단력이 요구된다. 각 보험사의 특이한 환경

은 리스크관리 수준의 전반적인 등급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개개의 기준

및 성과지표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게 된다.21)

사) 리스크평가서(Ris k Ass es s me nt S umma ry)

리스크평가서는 금융기관의 현재 재무상황, 예상 리스크 프로필, 주

요 문제점 및 과거 감독지적사항 등을 밝혀주는 핵심적인 요약자료로서

① 리스크행렬(Risk Matrix), ② 주요 영업활동 및 경영전략의 검토, ③

주요 리스크관리/ 통제 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④ 자본의 적정성

20) 평가기준에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와 [부록 3]을 참조

21) 소규모 보험사는 리스크관리 수준의 항목 모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
는데, 이러한 보험사에서 리스크관리 감사의무는 일반적으로 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일부 또는 모든 리스크관리 수
준이 결여된 보험사의 경우 OSFI는 보험사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러한
리스크관리 감사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능을 찾게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지점에 의한 영업 점검, 아웃소싱, 경영진(Senior Management)의 활동 등
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SFI는 그러한 보
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보험사가 적절한 리스크관리 감사수준

을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하게 된다.

55



RAS식 리스크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

며, 모든 주요 영업활동에 걸쳐 있는 리스크관리 수준의 전반적인 효과

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또한 리스크관리 수준이 보험사 경영에 적

절하고 관련 있는 평가기준(Assessm ent Criteria)20)을 만족하는 정도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OSFI의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보험사에 따

라 모든 주요 영업활동에 걸쳐 직무(m and ate)를 수행하는 기능의 특징

과 성과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등급의 체계는 <그림 Ⅲ-2>와 같다.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의 효과성 평가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보험사의 특이한 환경이다. 평가기준(Assessm ent Criteria)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Criteria) 및 성과지표(Perform ance Ind icators)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에 따라 판단력이 요구된다. 각 보험사의 특이한 환경

은 리스크관리 수준의 전반적인 등급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개개의 기준

및 성과지표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게 된다.21)

사) 리스크평가서(Ris k Ass es s me nt S umma ry)

리스크평가서는 금융기관의 현재 재무상황, 예상 리스크 프로필, 주

요 문제점 및 과거 감독지적사항 등을 밝혀주는 핵심적인 요약자료로서

① 리스크행렬(Risk Matrix), ② 주요 영업활동 및 경영전략의 검토, ③

주요 리스크관리/ 통제 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④ 자본의 적정성

20) 평가기준에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와 [부록 3]을 참조

21) 소규모 보험사는 리스크관리 수준의 항목 모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
는데, 이러한 보험사에서 리스크관리 감사의무는 일반적으로 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일부 또는 모든 리스크관리 수
준이 결여된 보험사의 경우 OSFI는 보험사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러한
리스크관리 감사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능을 찾게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지점에 의한 영업 점검, 아웃소싱, 경영진(Senior Management)의 활동 등
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SFI는 그러한 보
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보험사가 적절한 리스크관리 감사수준

을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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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익성에 대한 평가, ⑤ 해당 보험사가 외국법인의 종속기업인 경우

(예를 들어, 자회사나 지점), 해외영업 및 본국의 감독시스템에 대한 평

가, ⑥ 과거 12개월 동안의 주요사건 목록, ⑦ 주요 지적사항 및 감독조

치사항, ⑧ 감독조치현황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Ⅲ-5> 종합 리스크등급 및 감독조치단계

종 합 리 스 크 등 급 감 독 조 치 단 계
낮 음(low ) stage 0(정상)
보통(m oderate) stage 1,2*

높 음(high) stage 2 이상

주 : 향후 리스크등급 방향 및 세부평가내용을 감안, stage 1 또는 2를 결정

<표 Ⅲ-6> 보험사에 대한 단계별 감독조치지침(요약)

단계
별
경영상태 주 요 감 독 조 치 내 용

정상
문제점이 없
는 상태

일상적인 감독실시
각종 보고서에 의한 재무상황 및 영업성과의 평가

정기적인 임점검사 실시

stage1
조기경보(earl
y w arning)
단계

해당 생명보험사에 문제점 통보 및 시정요구
외부감사인의 재무상태 검사범위 확대 요구

리스크 증가에 따라 CDIC는 추가보험료 부과

stage2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의
위험노출단계

요주의 목록에 등재 및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시작
시정 계획 및 추진일정계획 수립 요구

임점검사의 범위 확대, 보고내용 확대 및 영업제한
외부감사인의 특별감사 및 보고 요구

stage3
향후 존립이
심각하게 우
려 되는 단계

제3의 외부감사인에 의한 특별감사 실시 요구
신용부문 검사 확대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자산평가 등 검
사강화와 OSFI직원의 해당 금융기관 배치
자본증자 명령, 추가적인 영업활동 제한, 구조조정 및 인수예
정자 물색 요구
비상시 대응계획의 수립 및 보완

CDIC의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처리지침 적용 계획 수립

stage4
폐쇄 및 지급
불능이 임박
한 단계

청산명령
자산관리 및 경영관리
재무부장관 앞 예금보험 적용중지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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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식 리스크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

리스크평가서는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중 취약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연간 감독업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즉 금융

기관의 경영상태를 정상과 stage1에서 stage 4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감독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정리하면 <표 Ⅲ-6>과

같다.

<표 Ⅲ-6>과 같은 단계별 감독조치지침은 특정 감독조치 수단의 시

행시기를 명확히 하고, OSFI와 CDIC22)간 협조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감독조치를 위한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상, stage1에서 stage 4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23)

2) 전담검사역(Re la tions hip Ma nage r ; RM)

각 감독그룹의 팀장(d irector)은 지정검사역(RM)이 되며, 동 팀장은

지정검사역의 역할을 소속 팀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정검사역은 담당 보험사에 대해 핵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주요창구(m ajor contact p oin t)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감독절차(S upe rvis ory Proces s)24)

리스크평가의 절차는 분석, 감독계획수립, 실행, 문서화, 보고 및 사후

관리를 거치며(<표Ⅲ-7> 참조), 이러한 단계는 일련의 절차이기보다는 수

시로 리스크 상황을 재평가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① 분석(Analysis)은 리스크평가를 위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로서 감독그룹은 보험사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모니터링 책임을 부

22) 캐나다예금보험공사(Canada Dep osit Insurance Corporation).
23) 특징적인 것은 금융기관의 리스크평가내용은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
및 기타이용자를 위하여 CAMELS평가등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CAMEL을 위한 별도의 임점검사를 하지 않고 리스크평가를 통해 나
온 자료를 이용하여 CAMEL 등급으로 사후 전환하고 있다.

24) 감독절차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OSFI(1999), pp .1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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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게 된다.25) 분석과 모니터링은 리스크의 추이 및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위한 보험사내 주요 직원과의 면담은 물론 기업정보분석도

포함되며 그 범위는 보험사의 규모 및 리스크 프로필에 연동되도록 하

고 있다.

② 감독계획수립(Planning) 과정은 매년 초에 연중 수행해야 할 감

독업무의 내용 및 소요될 감독자원 등을 산출하는 과정으로서 그 범위

는 리스크평가서의 결론에 기초하고 있다. 지정담당역은 리스크평가서

에서 확인된 주요 영업활동에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 및 감독자원의 배

분을 제시하게 되며, 개별 부서장은 당해 년도 감독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감독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리스크평가서를 이용하게 된다.

<표 Ⅲ-7> 감독 절차 및 단계

단 계(step ) 결 과(ou tp u t)
1. 분석(An alysis)

(보험사 리스크에 대한 이해)
1.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

2. 리스크평가서(RAS)
2. 감독계획수립(Plann in g)

(검사기간중 구체적인 절차 및 일정)
3. 검사계획서(금융기관, 부서, 그

룹 및 부문에 이해)
3. 실행(Action )

(임점검사 및 상시모니터링)
4 . 자료제출요구

4. 문서화(Docu m en tation )

5. 부문별 검사평가서

(Section N otes)

6. 부속자료(W orkin g p ap ers)

5. 보고서 작성(Rep ortin g)
(지적 및 권고사항 보고)

7. 경영보고서(Man age rep ort)

8. 리스크평가서 보완(u p d ated

RAS)
6.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사
후관리(Follow-up of findings &
recommendation)

9. 리스크평가서 보완

(u p d ated RAS)

자료: OSFI(1999), p .14.

25) stage 1 이상 : 최소 매 3개월마다 분석업무 수행, stage 2 이하 : 최소 매
1개월마다 분석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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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계획수립에는 다음 사항, ㉮ 금융산업별 리스크, ㉯ OSFI 내

전문가그룹(Sp ecialist Su pp ort)이나 감독국(Regu latory Sector)에서 제

기된 관심사항이나 문제점, ㉰ OSFI 고위경영진(Executives)에 의해 제

기된 관심사항 또는 문제점, ㉱ 벤치마케팅, 동류그룹 비교검토 또는 특

수연구 등을 위한 계획, ㉲ 예금보험공사(CDIC)가 제기한 특별관심대

상 보험사에 대한 관심사항 또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며, 특히 세부계획 수립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③ 실행(Action) 과정에서 전담역은 금융기관 내의 주요부서 및 경

영진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대형 보험사의 경우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은 상호의견교환을 위한 회의가 필요하다. 보험사에 대한

자료요청은 리스크평가서의 결과에 기초하여야 하며, 임점검사 수준은

전체 순리스크 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④ 문서화(Docum entation) 과정에서 모든 감독그룹은 표준화된 형식

(stan dard form at)에 따라 문서화하는데, 문서에는 리스크평가서, 경영

보고서, 보험사 답신과 주요 영업활동별 평가서(section note), 감사조서

(w orking p ap ers) 등이 포함되며 특히 주요 영업별 평가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⑤ 보고(Rep orting)에서 전담역은 매년 감독업무 결과 개요를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고, 매 임점검사마다 OSFI의 경영진과 보험사 경영진

및 채권자·주주에게 임점검사 결과를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

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청에 대해서는 보완된 리스크평가서, 지적사항

및 주요활동 평가서를 자세한 내역과 함께 보고하며,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은 먼저 해당 보험사의 경영진, 리스크관리 부서 및 내부감사

부서의 책임자 등과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

의 감사/ 리스크위원회에 통보한다.

경영보고서(m anagem ent rep orts)는 보험사 최고경영자 및 감사/ 리

스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지는 중요 문서로서 신규 지적 사항, 개선

권고 사항 및 과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외에 종합리스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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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등급과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OSFI는 금융기관이 경영보고서를 외부감사인 및 보험계리인에게도 전

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약정에 의거 CDIC 및 주 감독기관에

게도 동 보고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Follow -u p) 과정에서 보험사에 통보된 지적사

항 및 개선권고 사항은 보완된 리스크평가서에 포함된 결과에 따라 사

후관리하게 된다(<그림Ⅲ-3>참조).

<그림 Ⅲ-3> 상시 리스크평가의 프로세스

캐나다 RAS 체제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될 수 있

다. 첫째, 금융기관 영업활동 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에 더

많은 감독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리스크 행렬(Risk Matrix)을 사용하며,

주요 영업활동별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각 영업

활동의 중요도를 가중하여 순리스크의 종합평가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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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리스크평가를 위하여 보험사별로 전담역(RM)이 지정되고, 전담역

은 보험사의 주요 인사들과 정례적인 정보채널을 구축하면서 보험사의

리스크 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체크리스트(checklist)에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평가등급이 부여되던 체제

와는 달리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sou nd ju d gm ent)이 존중되고 있다.

셋째, 종합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개입조치가 명시되고, 향후

리스크변동이 금융기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과 감독정책의 수립

이라는 미래지향적, 예방적 접근방법이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RAS 감독체제의 장점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①리스크 규모

(inherent risk)와 리스크관리 절차(risk m an agem ent processes)를 분리

해서 평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는 점, ② 신종리스크(emerging risk)와 시스템 현안(system-wide issues)의

조기포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③ 리스크관리에 감독의 초점을 둠

으로써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④ 리스크평가 결과를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여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캐나다 RAS 감독체제의 핵심원칙들(key princip les)로서 ① 모

든 국내외 자회사와 지점 및 합작법인을 연결기준(con solid ated basis)에

따라 감독, ② 보험사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함에 있어 평가자의 전

문적 판단에 의존, ③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의 수준 및 주기를

결정, ④ 리스크관리/ 통제 기능의 평가를 위하여 재무분석, 법규준수,

내부감사, 리스크관리, 경영진 및 이사회의 감시기능 등을 평가, ⑤ 보

험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 사항은 시의적절하게 통보하고, 감독상의 개

입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프로필에 상응하여 실시, ⑥ 평가등급은 임점

검사 이후에 금융기관에 통보되며,26) 감독당국의 개입 단계는 동 평가

등급과 연계, ⑦ 외부감사인과 보험계리인에 의해 제공된 각종 정보들

을 계속 활용하여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검사범위를 조정, ⑧ 동류그룹

내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금융부문별

26) 동 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연방법 시행.

61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개발하고, 개별 보험사의 리스크관리가 충분

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보험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와 공유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 영 국

영국 RAS 감독체제는 감독당국의 설립 목적(규제 목적) 및 원칙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imp act), 리스

크의 발생확률(p robability)을 동시에 감안하여 감독대상 금융기관을 4

개 등급(A∼D)으로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감독강도를 차별화하는 애로

우(ARROW)27)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영국 감독체제의 기본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28)

1) FSA의 규제목적 및 원칙설정

가) FSA 규제목적의 명확화

영국 FSA는 규제의 목적으로서 시장신뢰의 유지, 대중확신의 증진,

소비자의 보호, 금융사기의 감소라는 4대 규제 목적을 설정하고, 이 목

적에 입각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느

27) 기존 9개 감독기관이 단일감독기관인 FSA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감독기관
에서 사용하던 리스크평가모형(은행권: RATE, 증권투자: FIBSPAM)을 전면
개편하여 모든 피감독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ARROW(Advanced Ri 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모델을 개발하였다. FSA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 신리스크평가모형의 기본구상이 담긴 “A new regulator for
the new millennium”을 발표한데 이어 두 차례(2000년 12월 및 2002년 2
월)의 보완과정을 거쳐 금융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험운영 중에 있다.

28) FSA(2000a), pp . 1-46, FSA(2000b), pp . 1-44, FSA(2002a), pp . 1-33,
FSA(2002b), pp . 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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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여부에 의하여 시장신뢰가 좌우된다. 금융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

하게 되면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이와 같은 관점에서 FSA는 금융기관 및 시장의 실패(대중의 신뢰성

및 시장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패)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유지를 규제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혁

신 및 경쟁력 유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30)

두 번째 목적은 대중확신의 증진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공된 서

비스·상품·금융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 등이 어떻게 소비자 자신의 금융니드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

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FSA는

① 소비자에게 일반 금융교육 향상, ② 유용한 조언과 정보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목적은 소비자보호에 두고 있다. 소비자가 금융사건에서 직

면하게 되는 주요 리스크에는 건전성리스크, 부실리스크, 복잡성/ 부적

합성 리스크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FAS는 이들 리스크를 감소시

키는 데에 그들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투자시장에서 초래되는 성과 리스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FSA의 책임이 아니지만, 대중확신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FSA는 소비자가 투자시장에 내포된 리스크 및 기회를 보다 잘 이해하

도록 하는 데에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31)

네 번째 목적은 금융사기의 감소에 있다. 금융시스템 및 개별금융기

관이 사기 목적을 위해 악용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신뢰성 및 소비자보호

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FSA는 금융사기의 세 가지 주요

29) 여기에서 시장신뢰유지는 금융시스템의 현실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
스템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까지도 의미하
게 된다.

30) FSA(2000a), pp .5-6.
31) FSA(2000a),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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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 ① 돈세탁, ② 금융 인터넷사기 및 사기적 투자시장 등을 포함

한 사기 및 부정직, ③ 내부자거래를 포함한 범죄(부정행위)와 더불어

기타 금융사기(예: 신용카드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FSA의 목

적으로 보고 있다.

나) 규제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원칙 설정

4대 규제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FSA는 <표Ⅲ-8>과 같은

원칙들을 설정하고 있다. FSA는 ① 효율성 및 경제성 원칙, ② 경영의

자기책임 원칙, ③ 비례성 원칙, ④ 국제적 정합성 원칙, ⑤ 경쟁 원칙

을 설정하고 감독당국 측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표 Ⅲ-8> FSA 규정목적의 이행원칙 및 세부내용

원칙분류 내용

효율성/ 경제성원칙
(Efficiency and economy)

·이 원칙은 감독자원을 배분하는 방법과 관련성이 있
는 원칙으로 FSA는 리스크관리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옵션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

경영역할책임원칙
(Role of m anagement)

·경영층은 규제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경영을 행하고
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규제기관에 의한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배제

비례성 원칙
(Proportionality)

·기업 및 시장에 부과된 소비자 및 산업에 대한 기대
이익과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
·정책판단시 회사/ 소비자에게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

혁신원칙
(Innovation)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제거로 혁신을 유도

금융서비스 및 시장의 국
제적 특성, 영국의 경쟁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열

망(국제적 정합성원칙)

·FSA는 UK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산업 및 세계규
제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
·소비자 및 시장의 이익에 작동하는 영국의 경쟁력지
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금융의 국제적 변동
을 참작
·국제적기준에 부합하고 세계규제기관과의 협력도모

경쟁원칙
(Com petition)

·경쟁을 해치고 혼란을 가중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한
다는 원칙(불필요한 규제적 진입장벽 및 사업확장을
회피하는 것도 포함)

자료: FSA(2000a). pp .10-11에 의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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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FSA의 규제 목적에 대한 리스크(RTO)

구분 RTO의 내용 특징

시 장

신 뢰

1. 금융실패 (금융시스템, 규제목적 또는 금융시스템의 주요부문에서

의 신뢰성을 해치는 우연하고 유사한 실패를 포함)

기업,시장,외환,상품 및 서비스

모두는 금융시스템의 주요부

문 을 구성

2. 광범위한 부실경영 및 부도덕 행위 (금융시스템, 규제목적 또는 금

융시스템의 주요부문에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

3. 금융사기의 속성 및 크기 (금융시스템, 규제목적 또는 금융시스템

의 주요부문에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

4 . 시장의 역기능 (금융시스템, 규제목적 또는 금융시스템의 주요부문

에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

5. 감독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규제목적 또는 금융

시스템의 주요부문에서의 인정할 수 없는 신뢰성상실
-

대 중

확 신

6. 소비자에 대한 일반금융교육의 부적절 (금융 이익 또는 손실이라

는 직접적인 의미와 관계없이)

대중 (특수한 상품 및 서비스

개념 및 소비자의 금융계획욕

구)에 대한 일반금융교육의 향

상은 그 자체 바람직

7.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특수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

비자의 부정확한 이해 (금융이익 또는 손실이라는 의미와는 무관)

부정확한 이해로 야기되는 소

비자손실은 RTO12로 커버

소 비

자 보

호

8. 기회손실을 포함한 소비자손실 (우연하고 유사한 기업의 실패를

포함하여 금융실패로 야기되는)

직간접적인 소비자의 금융서

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 (보

험정책에 대한 청구자 및 제3

의 이해관계자)

9 최근 및 과거 구입품에 대한 소비자손실 (기업의 부실경영 및 부

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손실을 포함)

보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RTO8을 참조

10 최근 및 과거 구입품에 대한 소비자손실 (시장남용 및 금융사기로

부터 발생하는 기회손실을 포함)
상동

11 소비자손실 (시장의 역기능을 발생하는 기회손실을 포함) 보상 받기 곤란

12.소비자손실 (특수상품/ 서비스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말미암은

기회손실을 포함)
보상 받기 곤란

금 융

사 기

감 소

13 사기 또는 부정직한 사건 (직접적인 손실발생과 무관) -
14 금융시장과 관련된 정보의 잘못사용 (예: 내부자거래) 또는 부정행

위 (직접적인 손실발생과 무관)
-

15 사기결과를 가져오는 (돈세탁등)사건 (직접적인 손실발생과 무관) -

자료: http :/ / www .fsa.gov.uk/ development/ newreg

FSA는 규제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규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규제

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각각의 목적과 관련된 리스크, 즉 법

제정의 목적을 저해할 리스크로 <표Ⅲ-9>와 같이 15개의 세부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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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개별금융기관 리스크에 관한 규제, 그리고 단

순히 금융기관 실패의 징후를 체크한 리스크감독의 한계 인식, 소비자

보호 등에서 개별금융기관 차원을 넘어선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

할 필요성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제정의 목적과 관련된 리스크는 주로 외부적인 환경, 소비자 및

산업 전반의 발전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것이다. ① 외부적 환경 측

면에서 볼 때, 리스크의 원천은 시장교란, 인구변화, 국내 및 국제적 경

제 침체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 리스크는 개별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소비자 및

산업 전반의 발전은 개별금융기관의 리스크보다 광범위한 리스크를 초

래하기 마련이며 이는 e-comm ence의 성장,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림 Ⅲ-4> 영국의 RAS 감독체제의 기본 플로우

자료: FSA(2000a), p .14.

결국 FSA는 개별 금융기관이 지니는 리스크만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금융기관을 둘러싼 제반환경을 고려한 리스크감독이 필요하다

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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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제 목적이 상호 연계되면서 리스크평가체제가 시작되고 있다(< 그

림 Ⅲ-4>참조).

이들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감독의 규제 목적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게 되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확률)은 얼마가 되는가를 사전

에 분석함으로써 리스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

캐나다 및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스크평가체제와 근본적으로 다

른 점이다(<그림 Ⅲ-5>참조)32). 따라서 법 제정 목적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 리스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Ⅲ-5> 리스크의 평가체계

자료: FSA(2000a), p .16.

2) 리스크의 평가

32) 따라서 영국의 리스크 평가체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인, 즉 ①
특별한 리스크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FSA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Impact),
② 특별한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Probability)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
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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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향평가33)

리스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하는 첫 단계는 영향평가를 수행

하는 것인데, 이는 리스크 발생시 FSA의 규제 목적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4)

<표 Ⅲ-10> 개별금융기관의 영향 평가지표 (예)

구분 지표
은행 및 건설조합

(Bank and Building societies)

총 자산/ 부채, 그리고 예금주에 따른

가중된 예금액
신용조합

(Credit unions)
회원수

생명보험 및 우애조합

(Life assurers and friendly societies)
총 자산/부채

손해보험

(General insurers)
영업보험료수입

증권 및 선물회사

(Securities and future(SFA) firm s)

총 자산/부채, 경영자원 요구액, 등록된

계좌수, 일거래량 및 가치
펀드경영회사

(Fund m anagem ent (IMRO) firm s)
관리중인 펀드 금액

투자자문회사

(Investment advisory(PIA) firm s)
등록된 계좌수, 연간교체수

자료: FSA(2000b), p .12.

금융권별로 영향을 산정하는 지표(ind icator)를 설정하고 해당 금융

기관에의 영향(imp act)을 고 , 중1(m edium 1) , 중2(m edium2) , 저

의 4단계로 평가하고 있다.35) FSA는 시험적으로 <표 Ⅲ-10>과 같은 영향

33) 인터넷에서는 http :/ / www .fsa.gov .uk/ development/ newreg에서 참조
34) 2002년 12월 FSA는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시험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 영향평가는 주로 감독자의 판단, 특수한 분야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식 및 경험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 데이터는 FSA 및 금융
기관의 내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영국의 리스크평가체제에 관한 내용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시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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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36)

<표 Ⅲ-11> 영향지표 및 단계별 분기점

구분 지표 단위
단계별분기점(threh olds)

H / M1 M1/ M2 M2/ L

은행 및 건설조합

(Bank and Bu ilding societies)

총자산/ 부채 ￡mn 18,000 1,800 90
섹터- 가중된

예금액
￡mn 6,500 650 32.5

신용조합(Credit un ion s) 회원수 N o N / A N / A 3,000

생명보험 및 우애조합

(Life assurers and friendly

societies)

총자산/ 부채 ￡mn 36,000 3,600 180

우애조합(fr ien dly societies) 회원수 No 2,000,000 200,000 10,000
손해보험(General insurer s) 영업보험료 ￡mn 2,000 200 10

증권 및 선물회사

(Securities and fu tu re(SFA)

firm s)

총자산/ 부채 ￡mn 36,000 3,600 180
경영자원요구액 ￡mn 750 75 5
등록된 개인수 N o 2,000 200 20
매일거래량 N o 25,000 2,500 125
매일거래액 ￡mn 15,000 1,500 75

펀드경영회사

(Fund m anagem ent (IMRO) firm s)
경영중인 펀드 ￡mn 80,000 8,000 400

투자자문회사 : 상품공급자

(PIA firm s: p roduct p rovider s)
연간 기계약수 N o 250,000 25,000 1,250

투자자문회사 : 기타

(PIA firm s: other)

등록인수 N o 2,000 200 20
연간 tu rnover ￡mn 250 25 1.25

주 : 1) 영향지표들은 회사에 대한 초기 영향평가에서 사용된 지표들임.
2) 영향지표들은 관련 섹터의 모든 회사들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대형사 소속 IMRO 및 PIA회사에 대한 영향지표가 존재함.

4) 분기점은 200:20:1 비율을 따르나, 예외적으로 SFA 및 PIA회사(비율:
200:20:2)에 대해서는 등록인수가 존재하고 SFA회사(비율: 200: 20: 1.33)
에 대한 경영자원요구액(FRR)지표가 존재함.

자료: FSA(2000b), p .11.

35) 다만 단계별 분기점(threshold)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6) FSA는 향후 영향지표의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회사를 분류한 섹터 역시
새로운 허가사업 범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보
완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9



<그림 Ⅲ-6> 영향평가 및 M/S

자료: FSA(2000b), p .13.

또한 FSA는 4단계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하였는

데, 개별섹터의 시장점유율 평가에서 FSA는 <표 Ⅲ-10>에 나타나듯이

영향지표의 하나를 대리척도(p roxy m easu re)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은행 및 건설공제는 총자산/ 부채, PIA기관은 등록인수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영향지표로 단계별 분기점을 <표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단기별 분기점은

200: 20: 1 비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SA의 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80%가 낮은 영향(low imp act), 15%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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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ediu m2)의 영향에, 4 %가 중1(m edium 1)의 영향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미만의 금융기관이 높은 영향(high imp act)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Ⅲ-6>).

<표 Ⅲ-12> 영향스코어의 분포

회사 및 중개그룹의

형태

회사, 또는

평가를 위한

기초로서

중개그룹(IG)

영향 영역과 회사 및 그룹수 (퍼센트)

H M1 M2 L 총계

은행 중개
30

(10.0%)

68

(22.7%)

156

(52.2%)

45

(15.1%)

299

(100.0%)

건설공제 중개
4

(5.9%)

17

(25.0%)

40

(58.8%)

7

(10.3%)

68

(100.0%)

신용조합 회사
0

(0.0%)

0

(0.0%)

16

(2.3%)

666

(97.7%)

682

(100.0%)

모든 예금취급기관 합계
34

(3.2%)

85

(8.1%)

212

(20.2%)

718

(68.4 %)

1049

(100.0%)

우애조합 회사
0

(0.0%)

6

(2.4%)

32

(12.7%)

214

(84 .9%)

252

(100.0%)

생명 및 손해보험 중개
9

(1.9%)

44

(9.2%)

107

(22.5%)

316

(66.4 %)

476

(100.0%)
모든 보험사 및

우애조합

9

(1.2%)

50

(6.9%)

139

(19.1%)

530

(72.8%)

728

(100.0%)

SFA회사 회사
13

(1.0%)

112

(8.4%)

364

(27.3%)

845

(63.3%)

1334

(100.0%)

IMRO회사 회사
4

(0.3%)

57

(4.9%)

289

(24 .9%)

812

(69.9%)

1162

(100.0%)

PIA회사-생산공급자 회사
5

(2.0%)

55

(22.4 %)

41

(16.7%)

144

(58.8%)

245

(100.0%)

PIA회사-기타 회사
3

(0.1%)

26

(0.6%)

294

(6.6%)

4159

(92.8%)

4482

(100.0%)

외환 및 클린하우스 회사
5

(50.0%)

3

(30.0%)

2

(20.0%)

0

(0.0%)

10

(100.0%)

기타여신회사 회사
0

(0.0%)

4

(16.7%)

8

(33.3%)

12

(50.0%)

24

(100.0%)

모든 회사 및 그룹
73

(0.8%)

392

(4.3%)

1349

(14 .9%)

7220

(79.9%)

9034

(100.0%)

자료: FSA(2000b),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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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영향 영역과 시장점유율에 의한 영향스코어

기업형태 및 중개그룹
M / S측정을 위해

사용한 측정치

총 시장규모

(파운드)

영향밴드하에서의 회사/ 그룹의

M/ S
H M1 M2 L 총계

은행 총자산 ￡2,845bn 79.7% 16.9% 3.3% 0.1%
100.0

%

건설공제 총자산 ￡170bn 66.4% 27.8% 5.8% 0.1%
100.0

%

신용조합 회원수 0.3m n 0.0% 0.0% 30.3% 69.7%
100.0

%

우애조합 회원수 5.4m n 0.0% 66.6% 30.9% 2.6%
100.0

%

생명보험 총자산 ￡800bn 57.0% 36.2% 6.7% 0.1%
100.0

%

손해보험 영업보험료 ￡48bn 48.8% 38.4 % 12.1% 0.7%
100.0

%

SFA회사 총자산 ￡825bn 71.3% 24.9% 3.5% 0.2%
100.0

%

IMRO회사 경영중인 펀드 ￡2,439bn 14.0% 55.2% 28.0% 2.7%
100.0

%

PIA회사(비상품공급자) 등록된 개인수
40

th ou sand
27.6% 19.2% 17.5% 35.6%

100.0

%

모든기업 / 그룹 63% 26% 8% 3% 100%

자료: FSA(2000b). p .12.

분석 결과, 예상대로 낮은 영향의 금융기관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적은 시장점유율- 보통 3%미만, 종종 1%미만 -을 보

여주고 있지만, 신용조합섹터에서는 낮은 영향의 금융기관이 대략 시장

의 70%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PIA섹터에서는 낮은 영향으로

분류한 금융기관 - 즉 4,500 IFAs -이 생명 및 연금자문사업에 대해

4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FSA는 4개의 영향 단계 각각에 대해 모든 섹터에 걸쳐 금융기

관의 시장점유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높은 영향의 회사가

64.4%의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1 의 영향을 지닌 회사가

24.2%, 중2 의 영향을 지닌 회사가 8.4 %, 그리고 낮은 영향의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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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12>

참조).37)

FSA는 이상과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리스크 영향평가의 체계를 개

발하고 법 제정 목적 각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

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관점에서 평가의 질적·양적인 면 모두를 지

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38)

나) 확률평가

확률평가는 특정 환경이 현실화될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① 기업

의 현재 전략 및 실행 등을 어떻게 법 제정 목적의 리스크에 초점을 맞

추느냐와 ②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리스크의 고유 형태(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확률평가의 일부분은 양적 평가(예: 재무건전성)와 매우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반면, 다른 부분은 질적 평가 및 규제기관의 판단 등을 요

구하고 있다.

특히 FSA의 리스크평가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확률평가는 외부 환경변수의 효과가 많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

정 국가 및 지역에서 한 금융기관의 문제는 영국의 다른 금융기관에 미

치는 영향 또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FSA는 확률평가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시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평가등급은 상 , 중1 , 중2 , 저 로, 리스크는 <그림 Ⅲ-7>과 같

이 크게 사업리스크(bu siness risk)와 통제리스크(control risk)로 구분하

37) FSA(2000b), p .13.
38) 이상과 같은 시험적인 분석은 제한적으로, 그리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FSA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몇몇 섹터로부터 추가적인 데이터를 축적(집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리스크평가체제의 골격은 2003년도 말에 완성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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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39)

리스크는 크게 사업리스크(bu siness risk)와 통제리스크(control risk)

로 양분되고, 다시 40개의 리스크 요소들(risk elem ents)로 세분화되고

있다. FSA의 4대 규제 목적에 미치는 리스크 항목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4대 목적들 중 시장신뢰를 제외한 3가지 목적들에 대하여 6개

RTO 그룹들(Risk to The Objectives Grou p s)로 세분화하고 있다. 여기

에는 금융실패(Financial Failure), 그릇된 행동 및 경영(Misconduct and

Mismanagement), 소비자 이해(Consumer Understanding), 사기 또는 부정

직한 사건(Incid ence of Frau d or Dishon esty), 시장남용(Incidence of

Market Abu se), 금전절도사건(Incid ence of Money Laund ering)이 있다

(<표 Ⅲ-14>, <표 Ⅲ-15>참조).

<그림 Ⅲ-7> 확률평가 : 사업 및 통제 리스크

자료: FSA(2000b), p .16.

39) FSA(2000b),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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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 사업리스크에 대한 확률 매트릭스

리스크그룹 리스크요소
금융실패

(RTOs1&8)

부정행위

및

부실경영

(RTOs2&9)

소비자

이해

(RTOs7&

12)

사기 및

부정직

(RTOs3&

13)

시장남용

(RTOs

3,10&14)

금융사기

(RTOs

3&15)

전략

1 전략의 질 10 N/ A N/ A

2 영업 속성 20 N/ A

전략 Score N/ A

전략 Score-Override

시 장 , 신 용

및 운용리스

크

3 신용리스크 30 N/ A N/ A N/ A N/ A

4
보험언더라이팅리스

크
40 N/ A N/ A N/ A N/ A

5 시장리스크 50 N/ A N/ A N/ A N/ A N/ A

6 운용리스크 60

7 소송/ 법규리스크 70 N/ A N/ A N/ A N/ A

시장, 신용 및 운용리스크 Score

시장, 신용 및 운용리스크 - Override

재무건전성

8 자본의 적정성 80 N/ A

9 유동성 90 N/ A

10 수익성 100 N/ A N/ A

재무건전성 Score N/ A

재무건전성 - Override

소비자및 상

품/ 서비스의

특성

11 소비자의 특성 110 N/ A N/ A

12
사업원천및 분배매

카니즘
120 N/ A

13
상품 및 서비스의

형태
130 N/ A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 Score N/ A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 Score-Override

자료: FSA(2002a), p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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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통제 리스크에 대한 확률 매트릭스

리스크그룹 리스크요소

금융

실패

(RTOs1

&8)

부정행위

및

부실경영

(RTOs2&

9)

소비자

이해

(RTOs7&

12)

사기 및

부정직

(RTOs3&

13)

시장남용

(RTOs

3,10&14)

금융사기

(RTOs

3&15)

소비자대우

14 판매조직교육 및 모집 140 N/ A N/ A N/ A N/ A
15 판매조직의 보상기준 150 N/ A N/ A N/ A
16 건전성향상 160 N/ A N/ A N/ A N/ A

17 소비자 인식,자문,보고 170 N/ A N/ A N/ A N/ A

18 거래관계 및 관리 180 N/ A N/ A
19 소비자자산의 보호 190 N/ A N/ A N/ A
20 공시/ 상품교육의 적정성 200 N/ A N/ A N/ A N/ A

소비자 대우 Score N/ A N/ A
소비자 대우- Override

조직

21 법적/ 지배구조의 명료 210 N/ A N/ A N/ A

22
권한/ 통제자특성/ 그룹실체

(본질)
220 N/ A N/ A

23 계열사와의 관계 230 N/ A
조직 Score N/ A
조직 - Override

내부시스템

및 통제

24 리스크관리 240 N/ A

25 정책, 절차 및 컨트롤 250 N/ A

26 경영정보 260 N/ A
27 IT정보 270 N/ A

28
재무 및 정기적 보고체계,

회계정책
280 N/ A N/ A N/ A N/ A N/ A

29 법규준수 290
30 내부감사 300
31 아웃소싱/ 제3자 공급자 310 N/ A N/ A
32 전문적 조언 320 N/ A N/ A
33 비즈니스 영속성 330 N/ A N/ A N/ A
34 금융사기 통제 340 N/ A N/ A N/ A N/ A N/ A

내부 통제 Score

내부 퉁제 - Override

이사회, 경

영 및 스탭

35 지배구조 350

36 배분 및 경영책임의 명확 360

37 경영의 질 370
38 인적자원 380

이사회 등 Score
이사회 등 - Override
경영 및 법

규준수문화

39 규제기관과의 관계 390
40 문화적 이슈 및 경영윤리 400

통제문화 Score
통제문화 Score- Override

자료: FSA(2002a), pp .28-29. 참조.

즉 <표 Ⅲ-14>, <표 Ⅲ-15>처럼 리스크 요소와 RTO 그룹을 매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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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방식으로 사업리스크와 통제리스크 별로 각각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

여 4단계, 즉 고 , 중1 , 중2 , 저 로 확률을 평가(p robability

assessm ent)하고 있다(<표 Ⅲ-16>, <표 Ⅲ-17>참조).40)

다만 FSA의 4대 목적 중 시장신뢰에 대한 리스크는 별도의 3단계

(Material, Percep tible, N egligible)로 평가한다.

<표 Ⅲ-16> 리스크별 점수 및 확률 S CO RE

RTO 그룹

금융실

패

(RTOs1

&8)

부정행

위 및

부실

경영

(RTOs

2&9)

소비자

이해

(RTOs7

&12)

사기 및

부정직

(RTOs3

&13)

시장

남용

(RTOs

3,10&1

4)

금융사기

(RTOs

3&15)

리스크그룹

전략

시장,신용,운영리스크

재무건전성

소비자 및 상품/ 서비스의 특성

N / A N / A

N / A

N / A

비즈니스리스크 Score 총계

소비자대우

조직

내부시스템 및 통제

이사회, 경영 및 스탭

경영 및 법규준수문화

N / A N / A

N / A

컨트롤리스크 Score 총계

RTO그룹 당 확률 Score

자료: FSA(2002a), p .30.

40) FSA(2002a), pp .28-30.

77



<표 Ⅲ-17> 규제 목적별 S CO RE

법제정목적
도출된

충격

충격

Override

Override

코멘트번호

도출된

확률

확률

Override

Override

코멘트번호

소비자 보호

대중확신

금융사기의 감소

시장신뢰

자료: FSA(2002a), p .30.

3) 리스크의 종합평가

영향과 확률에 대한 등급이 결정되면, 여기에 시장신뢰에 대한 평가

를 고려하여 최종평가를 내리며, 평가등급별로 감독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리스크가 높은 A등급 기관의 경우 정기적으로 전 부문 평가를 실시

하고 다양한 감독수단을 동원하게 되나, D등급 기관의 경우 최소한의

모니터링 업무 정도만 수행하게 된다.41)

참고로 FSA가 영국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확률을 평

가하여 종합평가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표 Ⅲ-18>참조), 전

금융기관 중에 약 41%가 중2 의 영향과 저 확률 등급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단지 3%의 금융기관만이 고 영향, 중 확률 등급에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2)

이를 금융기관별(신용조합, 예금기관, IMRO, 보험사, PIA, SPA)로

자세히 살펴보면, 고 확률에 해당하는 각 금융기관이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각각 보험사 0.8%, PIA 1.5%, SFA 3.1%, 예금기관 1.7%를

보이고 있다(<표 Ⅲ-18>참조).

41) 금융감독원(2000a), p .3.
42) FSA(2000b),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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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리스크매트릭스에 의한 금융기관평가(예)

확률 등급

고(H igh) 중(Mediu m) 저(Low )

영

향

영

역

고

(H igh)
0.5 % 3 % 1%

중1

(Med iu m 1)
2.5 % 12% 10%

중2

(Med iu m 2)
5 % 25% 41%

주 : 확률에 대해 평가한 금융기관 중에 41%가 중2 의 영향, 저 확률에 해당
되며 3%가 고 영향, 중 확률에 해당됨.

자료: FSA(2000b), p .17.

<표 Ⅲ-18> 금융기관별 영향/확률 매트릭스

섹터 확률표
%는 확률로 평가된 모든 기업의 비율

섹터
확률

총계 고 중 저
신용조합 0.7% 0.1% - 0.6%
예금기관 15.1% 1.7% 5.7% 7.7%

IMRO 16.2 % 0.7% 6.5 % 9.0%
보험사 20.1% 0.8 % 9.2 % 10.1%

PIA 24.5 % 1.5 % 10.7% 12.3 %
SFA 23.4 % 3.1% 8.1% 12.2 %
총계 100.0% 7.9 % 40.2 % 51.9 %

보험회사의 영향/확률매트릭스(모든 보험회사의 비율)

영향
확률

고 중 저 미평가 총계
고 3.4 % 0.4 % - 3.8 %
중1 0.5 % 8.4 % 5.0% - 13.9 %
중2 1.2 % 8.5 % 17.0% - 26.7%
저 - - - 55.5% 55.5 %
총계 1.7% 20.3 % 22.4 % 5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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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기관의 영향/확률매트릭스(모든 예금기관의 비율)

영향
확률

고 중 저 미평가 총계
고 1.8 % 3.4 % 2.1% 7.3 %
중1 3.7% 10.0% 11.8 % 25.5 %
중2 4.2 % 18.9 % 29.7% 52.8 %
저 14.4 % 14.4 %
총계 9.7% 32.3 % 43.6% 14.4 % 100.0%

IMRO회사의 영향/확률매트릭스(모든 IMRO회사의 비율)

영향
확률

고 중 저 미평가 총계
고 0.2 % 0.1% 0.3 %
중1 0.2 % 2.6% 2.3 % 5.1%
중2 1.1% 9.3 % 14.3 % 24.7%
저 69.9% 69.9 %
총계 1.3 % 12.1% 16.8 % 69.9% 100.0%

P IA회사의 영향/확률매트릭스(모든 P IA회사의 비율)

확률
고 중 저 미평가 총계

고 0.2 % 0.1% - 0.3 %
중1 0.3 % 1.2 % 1.0% - 2.5 %
중2 0.4 % 3.4 % 4.2 % - 8.0%
저 - - - 89.2% 89.2 %
총계 0.7% 4.8 % 5.3 % 89.2% 100.0%

S FA회사의 영향/확률매트릭스(모든 S FA회사의 비율)

확률
고 중 저 미평가 총계

고 0.2 % 0.7% 0.4 % - 1.3 %
중1 1.5 % 3.8 % 3.0% - 8.3 %
중2 3.1% 8.3 % 16.0% - 27.4 %
저 - - - 63.0% 63.0%
총계 4.8 % 12.8 % 19.4 % 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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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합의 영향/확률매트릭스(모든 신용조합의 비율)

영향
확률

고 중 저 미평가 총계
고
중1
중2 0.3 % 2.1% 2.4 %
저 97.6 97.6
총계 0.3 % 2.1% 97.6 100.0%

자료: FSA(2000b).

보험회사만을 고려하는 경우, 저 영향 55.5%, 중2 의 영향 26.7%,

중1 의 영향 13.9%, 고 의 영향 3.8% 등인 것으로 나타나 타금융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고위험 영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리스크평가모형은 리스크평가부서(Risk Assessm ent

Division)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시험평가는 금융권역별로 5개 부서(보

험, 투자, 예금, 시장 및 외환, 주요금융그룹)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FSA는 현재 리스크평가모형의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전체

금융권 중 일부를 선정하여 내부평가(desk-based exercise, off-site)를 이

미 실시하였으며, 13개 회사에 대해서는 임점검사(on-site in sp ection) 등

실제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시험평가(p ilot test)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권은 2003년부터 애로우 리스크평가체제 모형에 의해 리스크감

독을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보험권 평가 사례43)

가) 영향평가

FSA는 대상 손해보험사를 "중1" 영향으로 평가하였는데, 손해보험의

43) 보험권의 영향/확률 평가 사례는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결과
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FSA(2000b), pp .36-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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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단일지표인 영업보험료수입(gross premium incom e)지표를 사용

하였으며, 고 및 중1 영향에 대한 단계별 분기점을 각각 20억 파운

드, 2억 파운드로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보험사는 3억 파운드

를 초과하는 영업보험료수입을 보여 중1 의 영향 등급에 해당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나) 확률평가

확률등급은 중 등급이었는데, FSA는 금융사기 및 대중확신 등에

관한 어떠한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리스크평가에서 특히 사업 및 통제 리스크에서 이슈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① 소비자보호 목적에 대한 사업리스크 : 회사는 최근 수익성 및

성장성을 지니고 있지만, 심각하게 단일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특정 상품의 판매, 특정 상품 시장의 향후 전망을

고려하는 경우(시장의 본질상), 단일상품에의 편중은 자칫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

실패라는 본연의 확률(다만 상당히 제거할 수 있는 확률)때문에 소비자

보호 목적에 대한 상당한(인식할 수 있을 만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② 소비자보호 목적에 대한 통제 리스크 : FSA는 경영시스템 및

통제의 경우 소비자보호 목적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중립적(중간단계)

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기초가 되는 사업 리스크가 가중되거나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합평가(overall rating)는 소비자보

호 목적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시장신뢰 : 시장신뢰목적에 대한 리스크는 회사 영향등급에 의해

제시된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특수화

한 부문에서 민감할 정도로 눈에 띄는 시장역기능(significant m 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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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lfunction)을 일으킬 잠재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신뢰 측면에서는 심각(m aterial)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종합평가 및 규제

FSA는 해당 손해보험사를 중상 영향, 중 확률로 평가하였기 때

문에 밀착감시 수준(reasonably close level of m onitoring)이 요구된다

고 보고 있다.

다. 홍콩

홍콩 통화감독청(H on g Kong Monetary Au thority)은 미국 FRB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Risk Based Sup ervision)를 2000년

3월에 도입·발표하였다.

캐나다의 리스크중심 감독체제가 기존의 계량평가방식인 CAMEL

평가등급에 금융회사의 각종리스크(신용, 이자율, 시장, 유동성, 운영,

법률, 평판 및 전략리스크)를 반영토록 하는 리스크감독체제이다.44)

1) 금융기관의 이해

금융기관의 이해(<표Ⅲ-19>참조)를 위해서는 ① 금융회사의 개황에

관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체 개황은 금융회사의 구조 및 재무

상황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요 영업라인 및 기구, 법적구조, 재무

상황, 문제사항의 확인에 대한 설명 등을 요약한 문서가 필요하며 이러

한 사항은 국내외 자회사 및 해외지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기

관의 개황은 문서화된 정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조직(전

담조직은 임점관리자와 사례담당자로 구성된 책임자로 구성)으로부터

44) 금융감독원(200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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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 사례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개황에서 제

공되는 정보의 수준은 금융기관의 복잡성에 의해 결정된다.

② 금융기관의 개황은 주로 내부 및 일반공시자료, 금융기관 경영진

과의 회의를 통해서 확득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기관의 개황

은 임점검사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③ 금융기관의 내부경영정보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자료의 이용은

정보입수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에 의하여 수행되는 최근의 동향과

기타 활동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재검

토되는 정보는 재무제표에서의 크기, 구성 및 변동과 대출금의 내부신

용등급, 내부한도 및 시장리스크의 최근 측정치, 유동성보고서를 포함하

고 있다.

④ 리스크관리조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방문점검시

추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방문

조사는 주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 및 내부감사와의 접촉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다음사항 즉 ㉠ 경영진의 사업전략 및 이전 임점검사이후에

발생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 ㉡ 감독지침 또는 직전 검사

시의 검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이행여부에 관한 논의 ㉢ 영업

또는 상품조직, 자동화시스템, 경영진과 기타 주요담당임원의 주요한 변

경사항에 대한 확인 등을 수행하게 된다.

⑤ 금융기관의 개황은 금융기관의 현재상황, 현재 및 미래의 리스크

평가서, 핵심전략 및 이전 감독상의 발견사항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정

보제공의 형태로는 ㉠ 영업단위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조직구조와 이전

개황작성이후 조직구조의 변경사항에 간략한 기술 ㉡ 영업전략, 경쟁부

문, 핵심 영업단위, 중요마케팅, 성장분야, 기업매수 및 분사계획, 직전

개황작성이후 소개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요약 ㉢ 내외부 감사활동에

대한 요약 ㉣ 영업활동에 대한 내부통제체계수준, 정보기술의 수준과

정교성, 직전 개황작성이후 시행된 새로운 정보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관한 요약 ㉤ 이전 개황작성이후의 감독활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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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검사, 중점 및 특별검사, 등급, 준법감

시제도의 수준과 감독당국의 시정조치 ㉥ 재무상황 및 동향에 대한 요

약분석 ㉦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의 변동에 관한 기술 등을 들 수 있

다.45)

<표 Ⅲ-19> 리스크중심 감독절차 및 적용대상

단계 감독절차 적용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 (1단계)

- 금융회사의 구조 및 재무상태의 세부적인 사

항 파악

-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면담자료, 내부 및 일반

공시자료 활용

- 홍콩법에 따라 설

립된 은행 (외은지

점 제외)

- 은행 이외의 타금

융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절차가 마련

될 예정

리스크평가 (2단계)

- 금융회사의 리스크형태, 수준 및 리스크의 증

감을 인식

- 리스크의 평가는 다음 4단계 절차를 통해 이

루어짐

① 정보수집

② 기능별 영업조직(functional business line)의

확정

③ 리스크매트릭스의 확정(고유리스크의 평가,

리스크통제시스템의 평가, 종합적인 리스

크 양 결정)

④ 리스크평가보고서의 완성

검사계획수립 및 검

사활동 확정(3단계)
-

임점검사수행 및 CA

MEL등급점검등

(4단계)

- 임점검사팀은 검사결과에 따른 CAMEL 등급

을 점검하며 등급부여시 리스크의 변동내용을

적절하게 반영
상시감시업무수행

(5단계)
- 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자료: 금융감독원(2000), pp .23-25에 의거 작성.

2) 리스크평가 절차

가) 정보수집 단계(1단계)

45) 금융감독원(2000),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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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금융회사의 리스크평가서 및 영업활동을 이해하는데 필수

적이다. 일부는 금융회사의 개요를 준비하거나 내·외부 감사보고서의

확인을 통해 이미 분석된 사항들이다. 즉 ① 내부적으로 감시되고 통제

되는 리스크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내부감사 절차 및 은행의 리스크평

가 기법에 대한 내용 ② 최근 내부 감사보고서, 등급 및 경영진의 답변

사항, 최근의 외부감사보고서 ③ 거래량을 포함한 경영진이 최근 제출

한 신용·시장·이자율·유동성 리스크의 노출 규모와 기타 핵심적인

MIS보고서 ④ front, m iddle 및 back-office 구조, 자동정보시스템, 회계

·재무 기능을 포함한 중요 조직구조 ⑤ 영업라인에 의한 중요한 전략

계획과 수익성에 대한 최근 전망 ⑥ 중요 경영진 및 영업위원회 및 그

들의 구성원, 위원회의 개최 주기 ⑦ 주요 영업라인별 내부통제 측정치

의 존재 및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이다.46)

복합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내·외부 감사와 대출금 재심사, 리스크

관리 또는 준법감시 조직과의 추가적인 면담을 통하여 리스크평가 과정

을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기능별 영업라인(2단계)

적정한 리스크중심의 검사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기능

별 영업라인47)과 이러한 영업라인에 있어서 리스크 상태 및 수준을 명

확하게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경영진의 면담과 다양한 규정 및

공개된 정보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은행에 의하여 준비

된 특정 리스크의 평가와 내·외부 감사에 대한 확인은 내부적으로 인

식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한다.

다) 리스크 매트릭스 작성(3단계)

46) 이러한 정보항목의 본질 및 활용성은 금융회사의 복잡성에 따라 상이하다.
47) 영업라인은 다양하며 서로 다른 은행에 있어 같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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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중요한 영업단위를 인식한 후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

고, 고유 리스크와 고유리스크 각각에 관련된 기능적인 영업라인의 리

스크통제 수준에 따라서 등급 부여를 하게 된다. 리스크 매트릭스의 설

계는 금융기관 조직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먼저 ① 금융기관의 영업부서를 리스크 매트릭스에 등재하고 나면

고유리스크 각각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수준을 높음 , 보통 , 낮

음 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유리스크는 사건이나 행동으로 인한 특정 영

업활동에서의 잠재적 손실 가능성과 수준, 리스크관리에 대한 적정성

및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② 홍콩 통화감독청은 금융기관이 갖는 고유리스크를 신용·금리·

시장·유동성·운영·법률·평판·전략 리스크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

기관이 위의 분류와는 다르게 리스크를 분류하고 있는 경우, 검사역은

기존 분류와는 다른 통합된 리스크 범주를 전반적인 리스크평가 안에

포함한다.

③ 고유리스크를 평가하면서 검사역은 그러한 리스크가 증가·안

정·감소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개별 부서의 리스크의 형태·수준·방향

을 결정하고,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과정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리스크에 대한 통제과정은 과거의

경험과 최근 금융기관과의 의사소통, 과거 회계감사결과 회계사·검사

역 및 기타 관련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경영 사항, 은행업무에 대한 일

반적이고도 완벽한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

④ 리스크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때, 검사대상 금융기

관의 복잡성과 리스크 허용수준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허용 형태를 예를 들어볼 때,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주로 하는 덜 복잡

한 금융기관의 경우 기본적인 리스크통제시스템만으로 은행경영의 건전

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반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복합 금융기관의

경우 다양하고 정교한 형태의 광범위한 리스크통제시스템을 필요로 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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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리스크통제시스템의 평가는 우수 , 허용가능 , 취약 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검사역은 개별 영업활동과 관련된 고유리스크에 대한 효과

적인 관리와 통제능력에 대한 리스크통제시스템의 부족한 수준을 고려

하고 있다. 전체 리스크통제시스템을 평가함에 있어 최소한의 준수사항

으로는 ㉠ 감독과 관련한 관리자의 민감성 ㉡ 은행상황의 변화와 새로

운 산업경향에 대한 관리자의 적응성 ㉢ 영업단위의 특성에 적합한 시

스템과 감시수단 ㉣ 리스크관리 모델추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등이 해

당된다.

⑥ 중요한 개별 영업활동의 복합적인 리스크는 영업활동과 리스크의

방향에 대한 리스크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고유리스크의 균형에 의해

간단히 결정하게 된다. 리스크평가는 현재와 장래 예상되는 리스크평가

서와 리스크평가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3) 감독업무의 계획과 검사활동의 확정

검사계획서는 리스크중심 감독절차에 있어 필수적인 계획문서로서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 설정과 검사역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서

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검사계획서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복잡성과

리스크 프로필에 대한 검사수행에 있어 정형화된 기회를 제공하게 된

다.

모든 검사에서 CAMEL 등급은 여전히 요구되며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점검에 의한 등급 결정은 금융기관의 리스크평가서와 리스크통제

수준에 의해 변화되거나 조정된다. 임점검사의 초점은 검사계획서에 기

술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의 내부 리스크관리시스템과 내·외부 회계감사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4) 임점검사의 수행, 지적사항 보고 및 CAMEL 등급 점검

임점검사에서는 은행의 업무절차에 대한 효과성의 평가와 전체 리스

크관리시스템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관리 등급

88



RAS식 리스크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

은 감독상의 능률향상을 위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등급은 건전한 리스크관리시스템과 은행의 CAMEL의 M항목

을 위해 모두 4가지 요소, 즉 ①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적극적인 감

시활동, ② 적절한 정책·절차 및 한도, ③ 적절한 리스크 측정·감시

및 경영정보시스템, ④ 종합적인 내부통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

하고 있다.

검사결과에 따라 CAMEL 등급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CAMEL

등급은 리스크평가 과정과 임점검사 기간동안 작성된 리스크평가서의

개별 항목을 반영하여 등급이 결정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과정이 부족하거나 리스크평가서 내역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감

독당국은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48)

라. 미 국

1) 은행분야 방식49)

가)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미국 통화감독청(OCC)에서는 신용, 금리, 유동성, 가격, 외환거래,

거래, 법규준수, 전략, 평판 리스크 등과 같이 9개의 리스크 유형을 평

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O CC 평가체제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리스크와 평판리스크를 제외한 7개 리스크 유형에 대한

평가는 높음 , 중간 , 낮음 의 3단계로 리스크 규모를 평가하며 어떻

게 리스크를 인식·측정, 통제·검증하는가를 강 , 만족 , 취약 으로

구분하여 리스크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에 의한 종합 리스크

48) 금융감독원(2000), p .39.
49) Bank Supervision and Examination Process(2001), pp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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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e risk) 등급은 고 , 보통 , 저 로 평가되는데, 이 경우 검사

역은 감독정책에서 제시된 자원을 이용하고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

이다.

셋째, 리스크의 방향(d irection of risk)은 향후 12개월에 대한 리스크

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이 경우 증가, 안정, 감소의 3등급으로

리스크의 변화가 평가되고 있다. 이는 종합 리스크 등급의 변화 예측보

다는 오히려 리스크 움직임을 평가하는 것인데, 만약 리스크가 감소하

고 있다면 검사역은 향후 12개월 이후 종합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리스크가 안정적이라면 향후 12개월 이후 종합 리스크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50)

다만, 전략리스크와 평판리스크는 비록 은행의 영업 등에 많은 영향

을 미칠지라도 세밀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O CC에서는 리스크 규모

와 리스크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① 전략적 요인, ② 외부적 요인, ③

관리/ 프로세스 시스템 등으로 중점평가요인을 구분하여 낮음 , 중

간 , 높음 으로 평가하여 리스크의 방향 및 종합리스크만을 평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종합 리스크 및 리스크의 방향 평가는 7개 리스크

유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리스크의 평가51)

(1) 리스크 규모 평가

검사역은 신용리스크 규모를 평가할 때 언더라이팅 요소 등과 같은

평가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최소한의 평가기준이 된

50) Bank Supervision and Examination Process(2001), pp . 9-10참조.
51) 리스크의 평가는 대표적인 리스크라 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EP(Bank Supervision and Examination
Process), 「Large Bank Supervision」, 『Comptroller' s H andbook』, May
2001. pp . 27∼31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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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기준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검사역이 최

소한 12개월 동안 신용리스크의 규모를 검사·분석, 모니터링하여야 하

며, 아래 중점 평가요인에 대한 리스크 규모를 낮음 , 보통 , 높음

등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언더라이팅 요소(Unde rwriting Factors)

□ 낮음 □ 중간 □ 높음

·신용스코어, 레버리지, 정책, 가격, 방침, 담보, 보증, 계약 및 체계

등을 포함한 언더라이팅 기준의 변화

·대출금액, 부채 대비 수입 비율, 신용기록 등을 고려한 차주의 부

채상환 능력

·예외사항(excep tions)과 오버라이드(overrid es)의 정도와 양

전략적인 요소(S trategic Factors)

□ 낮음 □ 중간 □ 높음

·목표시장, 포트폴리오 및 상품믹스, 인수,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의

다양화, 신상품, 집중도 및 증권화를 포함한 전략적 요인의 영향

·리스크와 보상간의 적절한 조화 유지

외부 요소(Exte rna l Factors)

□ 낮음 □ 중간 □ 높음

·경제, 산업, 경쟁 및 시장상황(법률, 규제 변화 및 기술 진보 등)을

포함한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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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의 질과 관련된 요소(Credit Qua lity Factors)

□ 낮음 □ 중간 □ 높음

·파산, 무수익 및 문제 자산, 손실, 리스크 등급의 가중평균, 준비금

의 수준 및 트렌드

·부외거래, 투자, 상환, 청산, 어음교환 활동을 포함한 대출의 규모

및 트렌드

·이해당사자의 재무 성과 트렌드

·부채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분석, 손실예측 및 스트레스 테스팅 방

법을 통한 결과치 트렌드

·은행의 대출 심사와 감사로 정해진 등급 결과의 트렌드

(2) 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

리스크 규모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리스크관리의 수준(질)을 평가하

는 경우 해당 평가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하며, 검사역은 감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12개월 동안 신용리스크관리의 질을 검

사·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하는데, 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는 리스크

규모와 달리 취약 만족 강 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Policie s)

□ 취약 □ 만족 □ 강

·은행 전반적인 전략 방향과 허용 한도 등에 대한 신용정책의 일관성

·신용과 마케팅간의 신용문화의 적절한 조화여부

·신용 영업의 구조와 책임권한이 각 계층에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

·정책, 언더라이팅에 대한 정의의 적정성과 정책예외조항의 승인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 한도 및 포지션을 설정하는 신용정책의 적절성과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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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이사회 또는 관련된 위원회에서의 신용정책 승인

절차(proces s e s)

□ 취약 □ 만족 □ 강

·정책 및 예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직원과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절차의 적절성

·적시적이며, 정확하고, 완전한 경영정보의 산출 여부

·정책 정합성에 대한 승인, 감시, 보고 절차와 시스템의 적정성

·정책예외조항을 승인하는 절차의 적정성

·현재 및 계획된 신용영업을 지원하는 프론트 및 백오피스 시스템

의 능력

신용 승인 (Cre dit G ranting)

·승인절차, 마케팅 활동의 적정성

·대출자 상황의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언더라이팅 분석의 완벽성

·대출자 및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의 충분

성과 신뢰성

·점수산출시스템, 포트폴리오 모형과 같은 분석자원의 질과 주기적

인 검증의 적정성

신용모니터링 (Cre dit M onitoring)

·신용 구조 및 집중도와 관련된 리스크의 파악·측정, 모니터링 능

력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관리의 적정성

·포트폴리오, 스트레스 테스트, 점수산출체계 조정 등의 적정성

·계약 이행 확인 작업의 신뢰성 및 시행 회수

·내부 리스크 부과 절차의 통합성 및 정확성

자금회수력 (Collection Efforts)

·적시에 자금회수를 위한 실행 계획 및 자금회수 전략 개발

·자금회수 전담반의 적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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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Pe rs onne l)

□ 취약 □ 만족 □ 강

·전문지식 및 일반경영업무 수행능력의 정도

·실적경영과 보상프로그램의 적정성

·정책, 절차, 인사, 통제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결함에 대하여 경영

진 대응의 적정성

·업무 핵심인력의 부서 이동 정도

·교육 훈련의 적정성

·업계, 경제적, 또는 경쟁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상품, 서비스

및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경영진의 능력

·이사회 및 CEO에 의해 설정된 은행의 전략 방향, 리스크 허용 한

도에 대한 이해 정도

통제시스템(Control Syste ms)

□ 취약 □ 만족 □ 강

·경영정보시스템, 보고와 모니터링 및 통제 기능의 적시성, 정확성,

완전성 및 관련성

·리스크 심사, 품질보증, 내·외부 감사 기능의 범위, 회수 및 상호

관련성

·정책, 절차, 인력 및 내부통제의 결함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품질관

리 및 감사 기능의 역할

·측정통제(Measurem ent Control)의 독자적인 사용과 유효성

·정책, 허용한도의 정당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예외 사항의 빈도나

금액이 리스크를 증가시키는지를 확인, 측정, 추적하는 예외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성

(3) 종합 신용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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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역은 금융기관의 정확한 리스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RAS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리스크의 규모와 관리수준을 고려하

여 종합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의 방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신용리스크

□ 낮음 □ 중간 □ 높음

리스크의 방향

□ 감소 □ 안정 □ 증가

다) 종합리스크 매트릭스 및 등급 산정

종합리스크 등급을 산정하기 위해 <표Ⅲ-20>과 같은 리스크 매트릭

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리스크관리 수준이 취약 이고 리스

크 규모가 낮음 인 경우 리스크 등급은 중하 등급에 해당되는 반면,

리스크관리 수준이 만족 이며 리스크 규모가 높음 이면 리스크 등급

은 중상 등급에 해당된다.

<표 Ⅲ-20> 종합적 리스크 매트릭스 및 등급산정

리스크관리

수준

리스크규모

낮음(low ) 중간(m oderate) 높음(high )
취약

(w eak)

중하

(low to m od erate)

중상

(m od erate to h igh)

높음

(high)
만족

(satisfactory)

낮음

(low)

중간

(m od erate)

중상

(m oderate to high)
강

(strong)

낮음

(low)

중하

(low to m oderate)

중간

(m oderate)

자료 : Bank Supervision and Examination Process(2001),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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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 등급은 단지 가이드라인이 될

뿐 절대적인 등급산정의 지침은 아니라는 점이다. 검사역은 매트릭스에

서 고려하지 않은, 즉 예측되지 않은 다른 요소들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 보험분야 방식52)

뉴욕보험청에서 2003년 1월에 제시한 리스크중심의 보험감독체제,

즉 RAS 감독체제는 영국 FSA 및 캐나다 OSFI의 RAS 감독체제를 벤

치마킹하여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기능별 영업활동을 먼저 인식한 후 각 영업활동에서의

리스크를 정의·분류하며, 잠재적인 영향의 크기 및 확률의 심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활동에서의 고유리스크 등급을 평가한다는 점과 고유리스

크를 감소시키는 관리(운영관리, 리스크관리, 내부감사기능, 재무보고,

지배구조 등) 수준을 인식하여 리스크관리 수준의 등급을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고유리스크 등급과 리스크관리 수준 등급을 고려하여 잔여

리스크등급(residu al assessm ent rating)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53)

가) 영업활동 구분

미국 뉴욕보험청이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주장하면서 2003

년 1월에 N AIC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캐나다 OSFI방식처럼 주요

52) 본 연구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
은 미국 뉴욕보험청이 NAIC에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것이므로
논의전개가 손해보험 위주로 되어 있다.

53)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① 조직(organization charts) 검토, ② 경영진의 면담
및 인터뷰, ③ 영업계획조사, ④ 내·외부 재무보고서 조사, ⑤ 기능별 라
인조직과의 면담, ⑥ 외부감사인(CPA)과의 면담에 기초하여 평가되고 인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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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식 리스크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

영업활동을 구분한 후에 하부 영업활동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즉

<그림 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을 ① 언더라이팅 ② 가격설

정 ③ 준비금적립 ④ 클레임 ⑤ 재보험 ⑥ 회계 ⑦ IT ⑧ 내부감사 ⑨

법규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언더라이팅의 하부 영업활동으로는

재물보험, 배상책임·특종보험, 개인보험, 기업보험 등으로, 준비금적립

의 하부 영업활동으로는 책임준비금적립, 미경과보험료의 계산 등으로,

투자의 하부영업활동으로는 자산운용, 자산평가, 자산실사 등으로 구분

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다.

<그림 Ⅲ-9> 미국 뉴욕보험청의 영업활동구분(손해보험)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가격설정(Pricing)

준비금적립(Reserving)

클레임(Claim)

투자(Investing)

재보험(Reinsurance)

회계(Accounting)

IT(Inform ation Technology)

내부감사(Internal Au dit)

법규(Legal)

하부 경영활동

재물보험

배상책임/ 특종보험

개인보험

기업보험

하부 경영활동

자산운용

자산평가

자산실사

하부 경영활동

- 책임준비금

적립

- 미경과보험료

계산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을 먼저 구분한 후에 영업활동

별로 리스크 규모(고유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수준을 각각 평가하고 이

를 통해 순리스크(net risk)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점에서, 그

리고 리스크 규모 및 순리스크 평가시 확률 및 영향 모두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뉴욕보험청의 RAS 감독체제는 캐나다 OSFI방식을 기본으로 하

되, 영국의 FSA방식을 원용한 혼합방식체제를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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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스크의 평가

<표 Ⅲ-21>은 준비금적립 영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나타

낸 표이다. 준비금적립 영업활동을 ① 미경과보험료 계산, ② 보험료거

래 과정 등과 같이 하부 활동으로 다시 구분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고

유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수준, 순리스크를 평가한 연후에 실제 검사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표 Ⅲ-21> 영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준비금적립부문)

고유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수준평가 순리스크평가 검사

영업
활동
리스크
정의

리
스
크
형
태

확
률

확
률
수
준

영
향

영
향
수
준

평
가
정의

평
가
확
률

확
률
수
준

영
향

영
향
수
준

최
종
평
가

검사절차
(체크리스트)

결
과

최
종
보
고
서
발
간

미경
과보
험료
계산

부 정 확
한 통계
D B 에
의한 미
경 과 보
험 료 계
산이 종
종 발 생
하는 경
우

준
비
금

높
음

4

매
우
심
각

4
높
음

1 .개인별미지급
손 실 추 청 치
합은 월베이
스로 총계와
비교가능 한
가?

2 .미지급손실화
일은 월베이
스로 세목별
미지급손실기
록과 비교할
수 있고계산
가능한 가?.

강
낮
음

1
낮
음

1 낮음

1 .3개월샘플에
대해개인별미
지급손실추정
액의 합이 월
베이스로 비
교가능한지를
확인요

2 .미지급손실화
일이 매월 세
목별미지급기
록과 비교가
능할 수 있고
계산가능한지
를 확인요

이상
없음

N o

보험
료거
래과
정

보 험 료
거 래 가
회 사 장
부 및
문 서 에
종 종 누
락 되 고
있는 경
우

운
영
높
음

4

매
우
심
각

4
높
음

1.보조원장에 지
급준비금과 총
계정원장 ,시산
표 및 스케쥴p
와 대조(조정)가
이루어지는 가?

2.지급계정이 현
금지출계정과
조정이 이루어
지는 가?.

약
심
각

3
중
상

3
높
음

1 .2 0 0 1년 1 0월 ,
11월,12월에대
조 (조정 )여부
를 재확인요

2.2001년10월,11
월,12월에 현
금지출계정금
액을 대조할
것

20 01
년 1 1
월 보
조 원
장 과
총 계
정 원
장 불
일치

Yes

평균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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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식 리스크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

예를 들어, 하부 영업활동인 미경과보험료 계산의 경우 확률수준은

높고, 영향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고유리스크 평가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리스크관리가 잘 이루어져 관리수준이 “강”이라

고 평가되는 경우, 순리스크 평가는 “낮음”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보험료거래 과정의 경우 확률수준이 높고 그 영향이 매우 심각

하여 고유리스크의 평가는 “높음”으로, 리스크관리 수준은 “약”으

로 각각 평가됨으로써 순리스크 평가는 “높음”으로 최종 평가되고 있

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준비금적립부문의 순리스크 평가에서 확률

및 영향 수준 평균은 각각 2.00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표 Ⅲ-22>는 투자부문 영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

를 보여주고 있다. 투자부문의 하부 영업활동은 자산운용거래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산운용거래에서의 순리스크 평가는 “낮

음”으로, 자산운용에서의 순리스크 평가는 “보통”으로, 그리고 자산

운용 실사에서의 순리스크 평가는 “높음”으로 각각 평가되고 있으며

투자부문의 순리스크 평가에서 확률수준 평균은 2.33인 것으로, 영향 수

준 평균은 2.00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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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영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투자부문)

고유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수준
평가

순리스크평가 검사

영업
활동
리스크
정의

리
스
크
형
태

확
률

확
률
수
준

영
향

영
향
수
준

평
가

정의
평
가
확
률

확
률
수
준

영
향

영
향
수
준

최
종
평
가

검사절차
(체크리스트)

결
과

최종
보고
서발
간

자

산

운

용

거

래

파산및 시

장침체로특

정인·특정

부문·특정

자산에 대

한 투자가

경제적손실

을 입은 경

우

신

용

높

음
4

매

우

심

각

4
높

음

1.모든 특정인

에 대한 지출은

50만$로 제한되

어 있는지?

2 .한도규정은

신용파트에 의

해 확인할 수

있고 탑포트폴

리오메니저에게

전달되어 있는

지?

강
낮

음
1
낮

음
1
낮

음

1.특정인의 투자

한도가 50만불

이라고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확인요

2.정규적으로 신

용부서는 특정

인한도예외 규

정을 제공하는

지를 확인하고

증거로서 사본

을 입수할 것

이

상

없

음

N o

자산

운용

평가

B/ S상 증

권이 과대

평가된 경

우

운

영

높

음
4

매

우

심

각

4
높

음

1 .회계파트 (투

자기능과 독

립된)내 가격

설정 파트는

증권 가치를

독립된 가격

소스와 모든

차이 조사와

비교할 수 있

는지?

2 .내부감사는

가격기능의

검사를 행하

고 얼마의

증권평가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

중
중

상
3
보

통
3
보

통

1 .독립된가격소

스에 대한 증

권가치의 가격

설정부서의 비

교 및 모든 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절

차를 확인할 것

2.만약 내부감사

의 평가가 바

람직하다면 그

들이 시행한

작업을 신뢰하

고 그들의 보

고서를 검사보

고서로 통합할 것

예

외

인

정

Yes

자산

운용

실사

및

대조

증권이 존

재하지 않

는 경우

운

영

높

음
4

매

우

심

각

4
높

음

경리부서는 월

베이스로 투자

의 총계정원장

을 대조할 수

있는지 ?

약
중

상
3
심

각
3
높

음

회계부서가 월베

이스로 대조할

것으로 확인하고

증거로서 사본입

수

이

상

없

음

Yes

평균 2.3 2

100



RAS식 리스크감독체제의 구조 및 특징

다) 평가등급 및 리스크 매트릭스

뉴욕보험청에서는 발생 확률을 하 , 중하 , 중상 , 높음 의 4등

급으로, 영향은 매우 심각 , 심각 , 보통 , 하 로,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는 강 , 중 , 약 으로 평가하고 있다(<표Ⅲ-23>참조).

<표 Ⅲ-23> 확률, 영향 및 수준평가 등급 및 내용

평가등급 세부내용

확률

평가

높음 리스크 발생이 거의 확실

중상 리스크가 종종 발생

중하 리스크가 가끔 발생

하 리스크가 우연한 경우에 발생

영향

평가

매우

심각

· $$백만불이상 계약자 잉여금 및 수익에 영향

· 지급능력에 치명적

· 외부 신용평가등급의 하향

심각

· $$∼$$백만불까지 계약자 잉여금 및 기업수익에 영향

· 여론악화로 주주가치와 평판에 중대한 영향

· 이사회·최고경영진에 관심을 주는 중대한 사건 및 문제

보통

· $$∼$$백만불까지 계약자 잉여금 및 기업수익에 영향

· 주주가치 및 평판에 단기적으로 영향

· 경영진에 관심을 주는 사건

하

· $$백만불이상 계약자잉여금 및 기업수익에 영향

· 주주가치 및 평판에 잠재적인 영향이 없음.

· 이슈가 중견관리자 및 스탭에 영향미비

리스크

관리수준

평가

강 리스크관리 수준이 리스크를 확실히 감소

중 리스크관리 수준이 리스크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

약 리스크관리 수준이 리스크를 감소시키지 않음.

먼저 ① 확률 평가에서 “높음”은 리스크 발생이 거의 확실한 경

우, “중상”은 리스크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 “중하”는 리스크가 가

끔 발생하는 경우, “하”는 리스크가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

며, ② 영향 평가에서 “매우 심각”은 지급능력에 매우 치명적인 경우

에, “심각”은 주주가치와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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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주주가치 및 평판에 단기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하 는 주주가

치 및 평판에 잠재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표Ⅲ-23>참

조) .

또한 <표 Ⅲ-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스크관리 수준의 평가는

강 , 중 , 약 의 3등급으로 평가되는데, “강”은 리스크관리 수준이

리스크를 확실히 감소시키는 경우, “중”은 리스크관리 수준이 리스크

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리스크

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그림 Ⅲ-10> 미국 보험방식의 리스크 매트릭스

상 (4) ⓐ
중상(3)
중하(2) ⓑ
하 (1) ⓒ

낮음(1) 보통(2) 심각(3) 매우심각(4)

다음으로 <그림 Ⅲ-10>은 보험분야 방식의 리스크 매트릭스를 도시

한 것인데, <그림 Ⅲ-10>에서 표시는 낮은 잔존리스크(검사는

실시하지 않음)를 나타내며, 표시는 보통 수준의 잔존리스크(제

한적인 범위내에서 검사를 시행), 표시는 높은 수준의 잔존리

스크(실질적인 검사를 시행)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언더라이팅 영업활동(ⓐ)의 경우 언더라이팅 부문에 대한 검사가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투자와 관련된 영업활동(ⓑ)은 제한적인 검사

만을, 준비금적립에 관련된 영업활동(ⓒ)은 거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

마. 국내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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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시험운용 중인 RAS 감독체제54)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를 통해 부분적으로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종합적인 리스크평가 체제로서는 미흡하

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주요 리스크 변동에 따른 리스크관

리 체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RAS 감독체제를 2000

년 7월에 도입하였다.55)

가) 리스크의 평가 부문 및 항목

국내 은행(특수은행 포함) 본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의 평가는 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이

사회의 감시기능, 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 제도의 활용 정도 등 6개 평

가항목), ② 리스크관리 하부구조(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전산화 구축 상

황,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등 10개 평가항목), ③ 신용리스크관리

(여신집중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및 활용 정도,

신용리스크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 15개 평가항목), ④ 유동성리스크 관

리(유동성리스크 관련 지도비율 준수 실태, 유동성리스크 한도 관리체

계 및 절차의 수준 등 6개 평가항목), ⑤ 시장리스크 관리(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시장리스크 측정·분석 방법의 적정성 등

27개 평가항목), ⑥ 비재무리스크 부문(경영관리리스크 관리체제의 적정

성,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자체 평가 등 20개 평가항목) 등 6개 평가부

5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001), p .1-13. 참조.
55) 다만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관리수준이 아직 취약하고 감독당국의 전문인력
도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관리 평가는 본
점에 대한 종합검사실시시 CAMELS와는 별도의 특수부문 등급평가
(specialty rating)로 운영하되 향후에는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방식을 리스
크평가 중심으로 단일화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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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구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표 Ⅲ-24> 특수은행의 RAS 평가항목 중 적용배제 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구

분

적용

대상
사유

리스크

관리

하부

구조

리스크를 감안한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여부

제

외

산업,

기업,

수출입

-업무계획의 정부승인

한도관리 및 위험자본 할당
일

부

제

외

특수은행

공통적용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한 경우 제외

-준법감시인제도 적용대상

기관이 아님

내부이전가격제도의 수준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관리체제 수준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기능의 적

정성

신용리스

크관리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보유수준

의 적정성

일

부

제

외

특수은행

공통적용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한 경우 제외
대출가격결정체계의 적정성

비재무리

스크

경영관리리스크체제 및 관리방법의

적정성
제

외

특수은행

공통적용

-경영실태평가부문중 경영관

리 부문 평가 제외 준용
경영전략 및 계획 적정성과 이행수준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001), p .5.

다만, 특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6조제1항에 의거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중 「리스크를 감안한 업무

계획수립·운영여부」 등 3개 평가항목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가

격결정체계의 적정성」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은

행과 동일하게 평가를 실시하되,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평가담당 검사역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평가방식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해 세부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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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평가, 항목별 평가, 부문별 평가, 종합등급 평가로 이루어지며, 각 단

계마다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표Ⅲ-25>참조).

<표 Ⅲ-25> 세부 점검내용별 평가등급의 의미

등 급 내 용
1둥급

(우수)
- 세부점검내용의 이행수준이 우수한 경우

2등급

(양호)
- 세부점검내용의 이행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우

3등급

(보통)
- 세부점검내용의 이행수준이 일부 미흡한 경우

4등급

(취약)

- 세부점검내용의 이행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

- 세부점검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보완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경우
5등급

(위험)
- 세부점검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001), p .6.

① 세부 점검내용별로 검사역은 세부 점검내용별로 1등급(우수), 2등

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② 세부 점검내용별 평가등급을 산술평균하여 등급 구분 기준에 따

라 평가항목별 등급을 산정한다(<표 Ⅲ-26>참조).

③ 각 평가항목의 평가등급을 산술평균(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등급구분기준(항목별 평가등급 기준과 동일)에 따라 평가부문별

잠정등급을 산정하게 되는데, 평가항목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잠정평가등급을 조정함으로써 당해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④ 6개 부문별 평가등급을 산술평균하여 등급구분기준에 따라 잠정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한 후 해당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

리스크노출 규모, 영업 범위, 감독·검사 방향, 금융·경제여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표 Ⅲ-27>처럼 종합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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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특수은행의 경우 종합리스크관리 등급의 정의 중 업계 평균과의 비

교부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림 Ⅲ-11> 리스크관리 평가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001), p .8.

<표 Ⅲ-26> 항목별 평가등급 기준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평점범위(산술평균치)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1.0 ∼ 1.4
1.5 ∼ 2.4
2.5 ∼ 3.4
3.5 ∼ 4.4
4.5 ∼ 5.0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001),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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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7> 종합리스크관리 등급의 정의

구 분 내 용

1등급

(우수)

- 평가항목 모두 우수하여 당해 평가항목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전체리스크 관리상태가 적절함

·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 리스크관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

·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절차가 우수

· 리스크 종류별 관리를 위한 하부구조 수준이 우수

2등급

(양호)

- 평가사항 일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당해 평가항목 및

리스크관리전반에 문제가 없음

·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 리스크관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

·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절차가 양호

· 리스크 종류별 관리를 위한 하부구조가 동업계 평균 이상

3등급

(보통)

-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여러 부문이 취약하며 개선이 요구됨

·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 리스크관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

·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절차가 동업계 평균

· 리스크 종류별 관리를 위한 하부구조가 동업계 평균

4등급

(취약)

- 평가사항의 일부가 취약하여 당해 평가항목 및 전체리스크관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도가 낮거나 소극적

· 리스크관리기능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확보

·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수준이 동업계 평균

· 리스크 종류별 관리를 위한 하부구조가 동업계 평균 이하

5등급

(위험)

- 평가사항의 대부분이 취약하여 당해 평가항목 및 전체리스크 관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도가 낮거나 소극적

· 리스크관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취약

·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수준이 동업계 평균 이하

· 리스크 종류별 관리를 위한 하부구조가 동업계 평균 이하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001), p .13.

다) 가중치

각 평가 부문 및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등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환경 및 감독여건

의 변화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항목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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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등급

평가 및 종합등급 평가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리스크노출 규모, 리스크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평가결과의 활용

일반은행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의「경영관리능력부

문」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특수은행의 종합평가 결과는 건전성평가의

「위험관리부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관리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

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56)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

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외되고 있다.57)

2) 최근 검토 중인 RAS 감독체제58)

은행권에서는 실질적인 RAS 감독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2년 12

월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는데59), 그 주된 특

징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6)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
57) 은행의 RAS 감독체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도
입된 것이므로 목적 및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평가결과가 이용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미국
등 외국 감독당국도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58) 최근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RAS 감독체제를 장기적으로 캐나다 방식으
로 전환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구분, 리스크 규모 및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
한 평가 등 몇 가지 주요 핵심부문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마다 추진작업반
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59) 금융감독원(2002b), pp .73-78,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2003), pp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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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RAS에 의한 종합검사 업무절차를 총 4단계로 구성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1단계에서는 은행의 각종 재무정보를 전담검

사역이 상시 수립하고 DB화하며, 제2단계에서 은행의 영업활동을 구분

하여 개별 영업활동에 대해 리스크 규모를 측정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리스크 매트릭스와 리스크평가서를 작성한다. 제3단계에서는

최근의 리스크평가서 내용, 직전 검사에서의 CAMEL 등급과 내용, 직

전검사 이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금융회사, 검사범위, 중

점검사 사항, 검사인력의 배분 등을 결정하는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임점검사 및 적기시정조치를 시

행하는 단계로서 이를 통해 종합검사등급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조치를 시행하게 된다(<표Ⅲ-28>참조)60)

<표 Ⅲ-28> RAS 감독체제 추진 일정

단계 내용 추진연도

1단계

- 리스크평가제도의 개선

·영업활동별 리스크규모와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평

가요소 및 평가기준마련

·리스크매트릭스 작성기준 마련

2002년

2단계

-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구축 및 RAS프로그램개발

·금융기관개요(In stitu tion al Profile)작성을 위한 DB체

제구축

·검사프로그램마련(전담검사역제 운용)

·검사범위계획서(Scop e Mem oran du m)와 사전검사서

(Entry Letter)작성 준비

2003년

3단계 - 은행권 시범실시 2004년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002), p .75.

둘째, 은행영업을 일반화하여 대 , 중 , 소 의 3단계로 분류하고

이들 분류와 관련이 있는 고유리스크를 각각 설정하여 리스크 규모를

6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002),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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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Ⅲ-29>참조)61)

<표 Ⅲ-29> 국내은행의 영업활동 구분(안)

영업활동
영업활동내용(소분류) 고유리스크

대분류 중분류

개인

금융

소매

금융
개인 및 소규모기업고객의 여수신, PB업무

신용, 운영, 법규,

평판
카드 카드업무 전반 신용, 운영, 법규
소매

대행
국고,지로,대리대행업무,보호예수, 대여금고 등 운영, 법규

기업

금융

기업

금융
기업고객의 여수신, 사모사채 신용, 운영, 법규

자금

관리

Trading 원화 및 외화트레이딩, 대여 유가증권 시장, 신용, 운영

Treasury
단기 및 투자자금운용,유동성관리,금리리스크

관리, 내부금리결정

신용, 금리, 유동

성, 운영

투자금융
M&A, SOC, 자산유동화, 벤처, 신디케이션,

프로젝트파인낸스, 발행시장업무
운영, 법규, 평판

신탁
신탁조잘 및 운용, 커스터디,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시장, 신용, 금리,

유동성, 운영, 법

규, 평판

지급과 결제
환(송금,추심)업무, 수출입업무관련 operating

업무
운영, 법규

e-banking e-banking 업무전반 운영, 법규, 평판

보험 방카슈량스

보험, 신용, 시장,

금리, 유동성, 운

영, 법규, 평판
정보시스템 전산개발, 유지, 보수 운영
기획/ 리스크관리

기타
기획, 리스크관리, 회계, IR, 인사, 총무 운영, 전략, 평판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002), p .76.

영업활동은 크게 개인금융, 기업금융, 자금관리, 투자금융, 신탁, 지

급과 결제, e-bankin g, 보험, 정보시스템, 기획·리스크관리 및 기타의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고유리스크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61) Risk Matrix상 영업활동구분은 중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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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개인금융 중 소매금융과 관련된 고유리스크로서 신용, 운영, 법규,

평판 리스크를, 기업금융과 관련된 고유리스크로서 신용, 운영, 법규 리

스크로 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보험을 대분류에 포함시켜 이와 관련

된 고유리스크로서 보험, 신용, 시장, 금리, 유동성, 운영, 법규, 평판 리

스크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고유리스크의 구분을 크게 계량과 비계량 리스크로 구분하고,

계량 리스크에는 신용, 시장, 금리, 유동성, 보험, 운영, 법규 리스크를,

비계량 리스크에는 전략, 평판 리스크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① 신용리스크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등급의 악화 등

으로 대출금,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

하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

② 시장리스크 : 트레이딩계정의 가격리스크를 의미하며, 금리, 주가,

환율과 같은 시장리스크요인의 변동이 은행의 부내 및 부외계정

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손실

③ 금리리스크 :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은행의 비트레이딩계정의 순

이자소득이 하락 또는 경제적가치가 감소하는 손실

④ 유동성리스크 : 평판리스크 등과 연결된 지급불능리스크로, 자산

과 부채의 만기불일치로 인해 보유자산의 비정상적인 처분 또는

비정상적인 조달비용상승으로 인한 리스크와 시장의 수급불균형

과 같은 유동성조건의 변화에 따라 보유자산의 처분가격이 하락

하는 리스크를 포함

⑤ 보험리스크 : 부적절한 보험료의 산정 및 준비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⑥ 운영리스크 : ㉠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내·외부의 사취, 사업장

의 안전사고, 고객거래 또는 상품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물적 손실, 시스템장애와 고객 등과의 분쟁, ㉢ 법규, 규정 및 윤

리적 기준을 위반하여 벌금부과, 손해배상 및 계약취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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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⑦ 전략리스크 :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사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결여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

⑧ 평판리스크 :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은행

에 대한 고객, 주주 등 외부의 여론이 악화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넷째, 리스크관리 수준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 적절한 정책·절

차·한도의 설정, 측정·모니터링·정책 및 한도의 준수, 내부통제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62)

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 : 이사회와 경영진의 질(qu ality)과 구

성, 전략적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전달, 리스크관리에 관한 문화

확산을 포함63)

② 적절한 정책, 절차, 한도의 설정 :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조직(위

원회, 실무협의회, 실무담당부서 등)의 구성, 리스크정책 수립과

한도 설정, 적절한 보고체계의 수립,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구

분을 포함64)

③ 측정, 모니터링, 정책 및 한도의 준수 : 리스크의 인식·측정, 모

니터링과 한도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

④ 내부통제 : 감사, 준법감시, IT, 인력 통제를 포함65)

은행권의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62) 금융감독원(2002), p .78.
63) 이는 해당 은행의 규모와 사업범위, 복잡성 등에 따라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해 명확하고 포괄적인 책임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영진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정립을 통해 리스크를 경감하여야 한
다는 취지임.

64) 이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구성과 명확한 책임소재와 권한부여에 의해
리스크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65) 내부통제는 리스크관리의 프레임워크를 통제함으로써 고유리스크를 경감하
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수준의 평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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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FI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RAS 감독체제의 주요

부문인 영업활동 구분, 리스크 규모 및 리스크관리 수준의 평가 등이

설정되고, 각 부문마다 개별작업반이 별도 운용되고 있어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 RAS 감독체제의 특징

가.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와의 관련

미국의 경우 O CC 및 FRB는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감독계획을 수립

하고, 임점검사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는 한편, CAMELS형 경영실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1999년 8월 기존

CAMELS형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고, RAS 감독체제만을 실시하고 있

다.

한편, 영국은 RATE로 해당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

를 기초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임점검사에서 RATE 평가 결과를 확정

해 오다가, 2002년부터 기존 RATE체제를 기초로 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ARROW 모델을 개발·적용 중에 있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표Ⅲ-30>참조).

반면 국내은행은 RAS 감독체제를 도입하여 주요 영업활동의 리스크

및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감독·

검사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상시감시기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임점검사에

서 확정되는 리스크수준에 대한 평가등급은 CAMELS형 경영실태평가

에 반영하는 등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의 보완제도로 활용하고 있

다.66)

66) 특히 리스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약정
서, 경영개선 협약서 등을 체결·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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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0>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와 RAS

미국 영국 캐나다 국내은행
CAMELS

제도와의

관계

CAMELS

(RAS로 보완)

RAS

(CAMELS를 대체)

CAMEL

(RAS로 보완)

RAS체제

의 운용
은행중심 운용 2003년시행예정 1999년 이후 2000년 시험운영

캐나다 및 영국의 경우는 RAS 감독체제가 CAMELS형 경영실태평

가제도를 대체하고 있는 데 반해,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중심

으로 보완적으로 RAS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국내의 사례는 근본적

인 차이점이 있다.

나. RAS 감독체제의 프로세스

RAS 감독체제의 특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표 Ⅲ-31>과 같다. 선

진국 감독기관들의 RAS 감독체제는 일반적으로 ① 금융회사에 대한 리

스크 정보의 수집·관리, ② 리스크 평가, ③ 감독계획·검사프로그램

수립, ④ 임점검사 수행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는 유사하지만, 평가기준 등 세부 운영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하

고 있다.

첫째, 리스크평가 시스템 및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다. 영국을 제외

한67) 대다수 선진국 감독기관들은 리스크 평가만을 수행하는 전담역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리스크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활동별로68) 리스

67) 영국은 규제 목적(시장신뢰, 대중확신, 소비자보호, 금융사기감소) 및 원칙
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의
발생 확률을 동시에 감안하여 리스크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감독기관
의 리스크 평가와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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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규모와 리스크관리 수준, 향후 리스크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

회사 전체의 종합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표 Ⅲ-3 1> RAS 감독체제의 프로세스

단계별 구분 선진감독기관 국내은행
리스크평가 방법 상시, 임점검사시 평가 임점검사시 평가

정보수집

(리스크인식)

미국 FRB, 캐나다 OSFI, 영국 FSA : 전담

역 지정

미국 OCC : 상주검사역 파견

리스크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

시스템 구축

검사인력의 Pool제 운영

검사업무별 전문검사역제도

과거경영실적(재무건전성)수집

·관리

영업활동의 구분

미국 FRB, 캐나다 OSFI: 중요 영업활동 구

분, 영국 FSA : 영업활동이 아닌 규제목적

(영업활동미구분)

미국 OCC : 금융회사 전체

금융회사 전체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영국 FSA는

리스크규모 및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영향 및 발생확률만을 고려 매트릭스작성

①리스크 규모의 평가, ②리스크관리 수준

의 평가, ③종합리스크 등급의 결정

금융회사를 6개 평가부문으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방식에 의

거 종합등급 결정

리스크평가서 작성

및 활용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지속적인 평가실시

·리스크 평가서를 감독계획 및 검사프로그

램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검사계획 수립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리스크평가 전담역이 작성한 리스크평가서

를 기초로 작성

검사국에서 해당 은행의 영업

규모와 분기계량평가등급고려

임점검사

미국 FRB·OCC

·리스크평가결과의 확정, CAMELS평가

·리스크관리수준 CAMELS의 “M”에 반영

·검사보고상에 기술

영국 FSA, 캐나다 OSFI: 리스크평가로단일화

리스크평가, CAMELS평가

리스크평가결과 ( R A S )를

CAMELS의 “M”에 반영

검사보고상에 기술

특히 미국 FRB와 OCC는 일정 기준 이상, 캐나다 OSFI는 모든 금융

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일반 현황과 재무상태 및 리스크 정보를 수

68) 다만 미국 OCC의 경우는 리스크평가에서 별도의 영업단위를 구분하지 않
고, 은행 전체를 개별 리스크(9개 유형: 신용, 가격, 금리, 환, 유동성, 평판,
거래, 법규, 전략리스크 등)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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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 협조와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창구 역할

과 함께 평가를 실시하는 전담역(Relationship Manager)을 지정하고 있

다.

미국 OCC는 총자산 규모 25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국법은행에 상

주검사역(Residen t Examiner)을 파견하고 있다.69) FRB는 일반적으로 대

형은행(Large Complex In stitu tion)70)에 전담역을 두고 있으나, 영업특

성에 따라 대상 은행이 유동적이어서 일부 지역은행의 경우에도 전담역

이 지정되고 있다.

반면, 국내 은행의 경우 리스크평가만을 상시 수행하는 전담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리스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국내 은행 본점에 대한 임점검사에서만 리스크관리

체제 위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평가에서 영

업활동의 구분이 없고71), 리스크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리스크관

리의 수준 위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72)

둘째, 감독·검사계획 수립상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즉 선진 감독

기관들은 리스크평가 전담역이 작성한 리스크평가서를 기초로 대상기관

결정 등 감독·검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다. 검사계획 수립은 매년

초에 연중 수행해야 할 대상기관의 결정,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

인력의 배분 등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리스크평가서에

기초하게 된다.

국내 은행의 경우는 상시적으로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

69) OCC는 대형국법은행에 대하여 각 지역사무소에서 은행별로 assistant
deputy controller를 지정

70) 주법은행, 은행지주회사, 외국금융회사의 지점 및 현지법인 등
71) 현재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RAS 감독체제는 영업활동과 리스크규
모와 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은행전체를 대상으로 6개 평가부문(이사회
와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하부구조, 신용리스크관리, 유동성리스크관
리, 시장리스크관리, 비재무리스크관리)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수준위주로 평
가하고 있다.

72) 국내은행의 RAS 감독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2001), pp .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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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검사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 규모와 분기별 계량평가등급, 금

융사고 발생 현황, 여신심사제도의 선진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검사인력을 차등화하고 있다는73) 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74)

셋째, 임점검사 및 감독조치 시행에서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선진

감독기관은 임점검사에서 리스크평가 담당자가 리스크관리 전담역이 작

성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초로 경영진과 면담, 서류점검 등을 통하여

리스크 유형별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CAMELS 각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임점검사에서 확정

된 리스크관리의 수준에 대한 평가등급은 CAMELS의 “M”평가시 중

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임점검사에 의한 CAMELS 평가 및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당국은 비공식 감독조치(Inform al Sup ervisory

Action s) 또는 공식감독조치(Form al Enforcem ent Action s)를 시행하게

된다.75)

국내 은행에서는 국내은행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CAMELS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리스크평가(RAS)는 특수부문의 등급평가라는 별

도의 전담평가자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항목이 유사한 경우 CAMELS평

가 결과를 리스크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일반은행에 대한 리스크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능력부

문(M)에 반영하고, 특수은행의 리스크평가 결과는 건전성평가의 위험관

리부문에 반영한다.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및 경

73)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및 검사인력 부족문제완화, 경영건
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한 차
등검사(검사주기의 차등운용, 검사인력의 차등운용)를 실시중이다.특히 검
사인력의 차등운용은 영업규모(대형, 중형, 소형)와 리스크수준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검사인원을 차등투입하고 있다.

74) 각 국가간의 세부적인 차이점에 대해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류건식(2002),
pp .35-49, 류건식·정석영·이정환(2002), pp .16-20. 참조.

75) CAMELS 평가결과에 따라 공식·비공식 감독조치가 가능하지만 리스크평
가에 의해서는 비공식감독조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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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도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하이거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나 취약부

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비공식감독조치 또는 공식감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3 . 시사점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범

화된 리스크관리 감독 틀을 제시하거나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조치 차원

에서 신감독기준을 제정함과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리스크평가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 역시 리스크관리 체제의 구축, 리스크관리

기능 점검 및 감독수단 개발,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 보유제도의 도

입·운용이라는 3대 축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감독수단의 개발 차원에

서 RAS 감독체제가 벤치마킹되면서 현행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

도의 보완으로서 부분적 활용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감독 역시 점진적으로 은행 및 선진국의 리

스크감독 체제를 지향하여 나아가되, 국내 보험회사의 현실과 특성을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향후 감독의 방향성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① 보험사의 리

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어떻게 지원하며, ② 리스크감독의 기본 틀을 어

떻게 가져갈 것인가, ③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제도

를 어떻게 도입·운용할 것인가가 감독당국의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76)

현재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도 중심의 직접적 리스크감독에서

보험회사의 종합적 리스크관리 수준과 리스크 변동에 따른 리스크관리

76) 류건식, 「선진국 리스크감독체제의 특징 및 시사점」,생명보험,생명보험협
회, 2002.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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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은 리

스크감독 수단의 개발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그 이유는 어떠한

리스크감독수단을 개발·운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리스크감독의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의 수준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및 국내은행의 RAS 감독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대

략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RAS 감독체제 도입은 사전적으로 충분

한 준비작업과 검증과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약 3년간의 시험적용 기간을 거쳤으며, 영국 역시 감독당국의

규제 목적을 뚜렷하게 설정한 후에 도입 적정성을 수년간 검증한 연후

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도입 방법 및 형태,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이고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RAS 감독체제 도입의 전제조건은 감독정책의 목적 및 방향

의 설정, 전문적인 검사인력 존재, 보험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양적·

질적인 정보의 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 차원에서의 인적·

제도적 인프라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는 RAS 감독체

제의 전과정에서 검사역의 전문적 판단능력과 경험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유용한 양적·질적 정보의 확보, 정형화된 가이드라

인(지침) 설정 없이는 리스크평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

국의 경우 과연 감독당국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감독규제의 목적)에서

부터 출발, RAS 감독체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셋째, RAS 감독체제의 핵심이 리스크 규모 및 관리수준의 평가에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자의성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는 정형화 작업, 즉

시스템 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전에 리스크 규모 및 관리수

준의 설정 및 평가, 기준에 대한 보험학계·보험업계·연구기관 공동으

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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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작성기준 및 작성내용

가. 자료작성기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에 대한 RAS 감독체제의 니드(유용

성) 및 도입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

로 분석대상 생명보험사를 선정하고, 분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① RAS 감독체제의 유형은 국내 은행방식, 미국 은행방식, 캐나다

방식, 미국 보험방식, 영국 방식 등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국내 은행방

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RAS 감독체제가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의 평가

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성적인 자료 및 정량적인 자

료 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77)

②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RAS 감독체제보다는 우선적으로 미

국 O CC 및 캐나다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RAS 감독체제에 초점을 맞

추어 자료를 작성하였다. 미국 O CC방식이나 캐나다방식의 경우 RAS

감독체제의 프로세스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국보

험 방식이나 영국 방식보다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었다.

③ 전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자료작업 및

입수가 가능한 생명보험사를 선별하는 것이 전 생명보험사를 분석대상

77) 정성적인 자료는 생보업계의 주관적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순수한 설문형
태의 자료를, 정량적인 자료는 데이터(생보업계내부의 데이터 또는 재무관
련지표)로만 이루어진 자료를 의미한다. 특히 정량적인 자료의 경우 선진
감독기관에서 사전에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 등에 의해 입수가능하여 생보
업계에 의뢰하지 않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사전입수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보업계에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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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데이터의 입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보험사는 대형 생명보험사와 외

국 생명보험사가 선정되었다. 외국 생명보험사를 선정한 이유는 국내

생명보험사와 자료작성상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④ 생보업계에 의뢰한 자료는 RAS 감독체제의 니드분석을 위한 자

료와 RAS 감독체제의 도입적정성 분석을 위한 자료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RAS 감독체제의 니드분석을 위한 자료는 100% 설문형태

의 자료(정성적인 자료)인 반면, RAS 감독체제의 도입적정성 분석을 위

한 자료는 설문 및 데이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표 Ⅳ-1> 분석대상 및 자료의 형태

내용 특징
분석

대상
생명보험사 15개사

국내생명보험사 10개사, 외국생명보험사

5개사
요청

기간
2003.3.19 ∼2003.4.4

1단계 : 요청자료발송(생보업계직접방문)

2단계 : 설문지회수 및 내용수정보완

자료

형태

니드분석

(완전 설문형태)

현행 리스크감독체제 및 RAS 감독체제

의 유용성 등과 관련된 설문

도입

적정

성

분석

리스크규모

(설문형태+데이터형태)

리스크규모(보험, 신용, 시장, 유동성리스크)

등과 관련 데이터 및 설문의뢰

리스크관리수준

(설문형태)

리스크관리수준(보험,신용,시장,유동성리스

크)등과 관련된 설문의뢰

작성 리스크관리부서 책임자급 이상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 생명보험사로 15개 생명보

험사를 선정하였으며, 자료요청기간은 2003년 3월 19일부터 2003년 4월

4일까지이다. 작성자는 리스크관리부서의 책임자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자료형태는 ① 현행 리스크감독체제 및 RAS 감독체제의 니드(유용성)

등과 관련된 설문형태 ② 보험,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의 규모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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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데이터 및 설문형태 ③ 보험,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의 관리수

준과 관련된 설문 형태(일부 기재형태포함) 등으로 이루어졌다.78)

나. 자료작성의 제 가정

국내 생명보험사에의 RAS 감독체제 도입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분석자료를 작성, 해당 생명보험사에 의

뢰하게 되었다. 즉 분석자료의 작성배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가정은 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가정이다. 먼저 생명보험사

의 제반 리스크를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리스크로 의제하여 요청자

료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예정이율리스크는 예정이율이 보험료

계산기초의 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리리스크로 구분하지 않고 보

험리스크에 포함시켜 자료를 요청하였다.

두 번째의 가정은 리스크관리 수준과 관련된 가정이다. 설문에 응답

한 리스크관리 책임자가 자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완전히 인식, 정

확하게(양심적으로) 답변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각 부문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관련된 항목을 작성하였다.

세 번째 가정은 평가항목의 설정과 관련된 가정이다. 지급여력제도

와 같이 재무건전성규제 목적에서는 리스크 규모의 계량화가 요구되지

만, RAS 감독체제에서는 리스크 규모 평가시 리스크의 다양성 및 변동

성이라는 많은 내·외적인 변수들이 고려되기에 어느 한 시점에서의 리

스크 규모의 계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리스크

규모의 양적 평가 차원이 아닌 질적인 평가차원으로 가정하고 데이터를

작성하였다.79) 이에 반해 리스크관리의 수준 평가는 현재 생명보험사의

78) 생보업계에 의뢰한 자료의 형태는 <부록 3>을 참조
79) 리스크감독 차원에서 특정한 재무지표에 의한 리스크 규모의 계량화는 아
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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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체제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체제상의 분류인 리스크관리

규정, 절차,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자료가 작성되었다.

다. 자료 내용

작성된 자료는 크게 RAS 감독체제의 니드분석과 관련된 문항과

RAS 감독체제의 도입적정성 분석과 관련된 문항(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문항과 관리수준과 관련된 문항)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문항은

227개 문항이다.

먼저 RAS 감독체제의 니드분석과 관련된 11개 문항, 도입적정성 분

석에서 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70개 문항, 관리수준과 관련된 146개 문

항으로 작성되었다(<표 Ⅳ-2>참조).80)

리스크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과 관련된 문항을 보면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4개 리스크 범주 속에서 매칭

되도록 작성하였다. 보험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20개 문항(16개 정량적

문항, 4개 정성적 문항), 신용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21개 문항(11개 정

량적 문항, 10개 정성적 문항), 시장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15개 문항(4

개 정량적 문항, 11개 정성적 문항), 유동성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15개

수 없는 변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RAS 감독체제의 리스크 규모 평가
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리스크관리 시스템이나
모델 등에 의해 획일적으로 리스크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즉,
리스크 규모역시 계량화할 수 없는 질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록
2]의 캐나다 보험리스크 규모의 평가가이드라인 - Section Ⅰ(고유리스크
요인), SectionⅡ(지표:징표), SectionⅢ(영업활동의 상대적 등급화), Section
Ⅳ(완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스크 규모 평가는 감독자의 금융기관 비지
니스모델, 보험산업 및 환경 등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는 정성적인 프로세
스(질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OSFI(2002), 2002., pp .1-14.
참조.

80) 문항의 대부분은 현재 캐나다 및 OCC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택함으로써 최대
한 선정상의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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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4개 정량적 문항, 11개 정성적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표 Ⅳ-2> 리스크규모 및 수준과 관련된 자료작성내용

분류 세부내용
문항수
(정성)

유형
해당
설문지

RAS식리스크
감독체제니드

(총 11문항)
코드: RS

기존리스크감독체제의 유용성 항목 (A) 0(2)
정성적

(11)
설문지
Ⅰ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유용성 항목 (B) 0(1)
경영실태평가제도중 경영관리에 의한 리스크감사유용성항목 (C) 0(3)
리스크평가중심 리스크감독체제 유용성항목 (D) 0(5)

리스크규모
(총70항목)
코드: RQ

보험 RM
코드: I

상품의 복잡성 및 특성 관련 항목 (A) 6

정성적
(35)

+
정량적

(35)

설문지
Ⅱ

소비자행태 및 경쟁상황 관련 항목 (B) 2(2)
각상품의 비중,건수,금액관련 항목 (C) 1
신상품 및 신시장에의진출관련항목 (D) 2
부담금리 및 수익률트렌드관련항목 (E) 3
이자율변동 리스크관련 항목 (F) 2(2)

신용 RM
코드: C

대출조건변화 관련 항목 (A) 0(6)
전략적 요인관련 항목 (B) 0(2)
외부적 요인관련 (경제적여건) 항목 (C) 0(1)
신용의 질적 요인관련 항목 (D) 3(1)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재무비율항목 (E) 5
FLC기준, 신용리스크자산항목항목 (F) 1
대손충당금관련 항목 (G) 1
대출행태와 관련 항목 (H ) 1

시장 RM
코드: M

시장리스크운용 관련 항목 (A) 0(4)
개별자산수익률관련 항목 (B) 1
자산별 투자한도관련 항목 (C) 1
외화자산규모관련 항목 (D) 1
경제상황관련 항목 (E) 0(2)
비이자소득자산의 비중관련 항목 (F) 1
시장가격의 변동성관련 항목 (G) 0(3)
시장리스크전문인력 관련 항목 (H ) 0(2)

유동성RM
코드: L

유동성리스크의 운용관련 항목 (A) 0(6)
유동성관리목적,비율,수단관련항목 (B) 0(1)
부서별자금계획관련 항목 (C) 0(1)
유동성관련 재무비율 항목 (D) 3
갭분석관련 항목 (유동성만기갭등) (E) 1
유동성관련 환경관련 항목 (F) 0(2)
유동성리스크 전문인력관련 항목 (G) 0(1)

리스크관리
수준

(총146항목)
코드 : RL

공통사항
코드 :A

운영관리관련 항목 (A) 0(15)

정성적
(141)

+
정량적

(5)

설문지
Ⅲ

이사회역할및 감시기능관련 항목 (B) 0(8)
경영진의 감시관련 항목 (C) 0(6)
내부감사관련 항목 (D) 0(3)
리스크관리조직 및 인력관련 항목 (E) 0(4)

보험 RM
코드: I

보험리스크관리수준평가관련 항목 (A) 2(30)

신용 RM
코드: C

신용리스크관리수준평가관련 항목 (B) 1 (18)

시장 RM
코드: M

시장리스크관리수준평가관련 항목 (C) 1 (35)

유동성RM
코드: L

유동성리스크관리수준평가관련 항목 (D)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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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리스크관리 수준과 관련된 32개 문항(2개 정량적 문항),

신용리스크관리 수준과 관련된 19개 문항(1개 정량적 문항), 시장리스크

관리 수준과 관련된 36개 문항(1개 정량적 문항), 유동성리스크관리 수

준과 관련된 23개 문항(1개 정량적 문항)으로 이루어져 4대 리스크별로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관리 수준81)이 매칭되도록 작성되었다.

이처럼 생보업계에 의뢰한 자료의 작성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성

적 문항과 정량적 문항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정성적 문항은 리스크관리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5점

척도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작성되었으며, 정량적 문항은 자사의 실제

재무지표 및 데이터 등을 직접 입력하도록 작성되었다(<표Ⅳ-2> 참조).

라. 자료작성 실태

분석자료를 의뢰한 생명보험사의 자료작성실태를 요약·정리하면 <표

Ⅳ-3>과 같은데,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자료의 회수율은 약

55%(8회사/ 15회사)에 지나지 않으며 자료작성의 완성도 역시 매우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2)

이와 같이 분석자료의 작성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① 자료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의 한계 존재, ② 일부 대외비 성격

의 자료 존재, ③ 통계전산시스템의 자료처리능력 한계 등과 같은 본질

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① 해당 보험사의 자료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② 내부자료의 수정·보완을 위한 시간 부족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오히려 크게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81) 리스크관리수준과 관련된 문항은 크게 모든 리스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문항 36개 문항(모두 정성적 문항)과 보험리스크 등 개별리스크관리수
준과 관련된 문항 11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82) 7개 생명보험사의 자료가 입수되지 못했는데, 이들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중소형 생명보험사이며 본사에서 경영정책 등이 수립되는 외국 생명보험사
이라는 점에서 자료제공의 한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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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분석자료의 작성실태 및 보완가능성

작성내용코드 문항수
작성실태

보완가능성
가 社 나 社 다 社 라 社 마 社 바 社 사 社 아 社

RS

A 0(2) ○ ○ ○ ○ ○ ○ ○ ○

보완불가

(질적평가)

B 0(1) ○ ○ ○ ○ ○ ○ ○ ○

C 0(3) ○ ○ ○ ○ ○ ○ ○ ○

D 0(5) ○ ○ ○ ○ ○ ○ ○ ○

RQ

I

A 6 2 ○ 4 × 5 × 1 4

정량적인

평가항목

(보완가능)

B 2(2) 0(2) ○ ○ × 1(2) × × ○
C 1 × ○ ○ × ○ × × ○
D 2 × ○ ○ × ○ × × ○
E 3 1 ○ ○ × ○ × 1 ○
F 2(2) × 1(2) 1 (2) × ○ × 1(2) ×

C

A 0(6) ○ ○ ○ × ○ × 0(4) ○
B 0(2) ○ ○ ○ × ○ × × ○
C 0(1) ○ ○ ○ × ○ × ○ ○
D 3(1) 1(0) 0(1) 2 (0) × 1(0) × 1(0) 3(0)
E 5 1 ○ ○ × ○ × ○ ○
F 1 × ○ ○ × ○ × ○ ○
G 1 × ○ × × × × × ○
H 1 × ○ ○ × ○ × ○ ○

M

A 0(4) ○ ○ ○ × ○ 0(3) ○ ○
B 1 × × ○ × ○ × × ○
C 1 ○ × ○ × ○ × ○ ○
D 1 ○ × ○ × ○ × ○ ○
E 0(2) ○ ○ ○ × ○ ○ ○ ○
F 1 ○ × ○ × ○ × ○ ○
G 0(3) ○ ○ ○ × ○ 0(1) ○ ○
H 0(2) ○ ○ ○ × ○ × ○ ○

L

A 0(6) ○ ○ ○ 0(4) ○ × 0(1) ○
B 0(1) ○ ○ ○ × ○ ○ ○ ○
C 0(1) ○ ○ ○ × ○ ○ ○ ○
D 3 ○ × ○ × ○ ○ 1 2
E 1 ○ × × × × × × ×
F 0(2) ○ ○ ○ × ○ × ○ ○
G 0(1) ○ ○ ○ × ○ ○ ○ ○

RL

A

A 0(15) ○ ○ ○ ○ ○ ○ ○ ○

보완불가

(질적평가)

B 0(8) ○ ○ ○ 0(7) ○ ○ ○ ○
C 0(6) ○ ○ ○ ○ ○ ○ ○ ○
D 0(3) ○ ○ ○ ○ ○ ○ ○ ○
E 0(4) ○ ○ ○ ○ ○ ○ ○ ○

I A 2(30) ○ 1(30) 1(30) 0 (30) 0(30) 0(29) 1 (21) 1(30)
C B 1(18) 0 (18) ○ ○ × 0(18) × 0(18) ○
M C 1(35) ○ ○ ○ 0(35) 0(35) 0(19) ○ ○
L D 1(22) ○ ○ ○ 0(22) 0(22) 0(21) 0 (21) 0(22)

주: 회사순서는 무작위로 선정한 순서임.

이에 따라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성적인 평가(질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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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기초하는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항목과 달리 정량적인 평가(양적

인 평가)에 기초하는 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항목, 즉 보험,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리스크 규모 평가항목은 대략 20%∼30%라는

낮은 수준의 작성상태를 보이고 있어 시험적인 차원에서의 RAS 감독체

제 분석마저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스크규모항목의 일부 보완·수

정없이는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RAS 감독체제를 국내에 시안적으

로나마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리스크관리

수준항목만(실제확인작업병행)을 기초로 하여 절대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내 은행방식의 적용은 가능하다. 미국 O CC방식의 적용은 리스

크규모항목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보완하는 경우에, 그리고 캐나다방

식의 경우는 영업활동별로는 어렵지만 리스크별로는 미국 O CC방식처

럼 리스크규모항목의 일부 도는 전부 수정·보완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고 본다.

<표 Ⅳ-4> 작성된 자료에 의한 분석가능성

유형
현 재 분석가능성

국가 방식

한국 은행
현상태로 분석가능

(리스크관리수준항목)
○

미국

OCC,

FRB

리스크규모항목보완시 가능

(현상태로 분석불가능)

○

(보완시 시안적 분석가능)
뉴욕주 적용미고려 ×

캐나다 OSFI 영업활동별로 불가능
△

(리스크별로는 분석가능)
영국 FSA 적용미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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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석 방법 및 가정

가. 분석 방법 및 절차

각 생명보험사에서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첫째, 분석대상 생명보험사를 몇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

별 순위를 부여하는 상대적 비교평가법 및 3등급 평가방법을 분석방법

으로 선택하였다. 상대적 비교평가법83)은 생보업계 또는 분석대상 생명

보험사를 기준으로 리스크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3등급평가방법은 리스크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 순리스크, 종합리스크

등을 평가할 때 “상”,“중”,“하”등과 같이 등급을 3가지로 구분하

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둘째, 각 항목의 가중치는 분석의 편의상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각 항

목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는 점과 현재 시점에서 어느 특정

항목이 중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영업활동의 중요도(가중치)를 감안하여 최종적

으로 등급결정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평가과정상에서는 가중치를 감안하

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통적으로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만 상호비교가 가능하기 때

문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료작성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는 대부분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어느 생명보험사에는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 다른 생명보험사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

83) 상대적 비교평가법을 선택한 이유는 전 생명보험사가 어느 특정등급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상대적 비교평가법을 거의 대부분
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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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항목간의 상대적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정·보완이 가

능하지 않는 한, 분석대상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기본적으로 미국 OCC방식과 캐나다방식을 준용한 분석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방식이 가장 표준화된 평가

방식이라는 점과 RAS 감독체제의 적용가능성을 가능한 한 선진국과 동

일한 프로세스에 의해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

문이다.84)

<그림 Ⅳ-1> 분석방법 및 절차

다음으로 분석절차는 4단계, 즉 ① 제 1단계로 리스크규모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를 먼저 시행한 후에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

크, 유동성리스크별로 평가하는 단계 ② 제 2단계로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해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별로 평가하는

단계 ③ 제 3단계로 각 항목별·부문별·리스크별 순리스크를 평가하는

단계 ④ 제 4단계로 지급여력,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85) 각 생명보험사

8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분석절차 및 방법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해석 역시 미국 OCC방식과 캐나다방식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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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합등급을 평가하는 단계 등으로 설정하였다(<그림Ⅳ-1>참조).

이와 같은 분석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 평가는 최종적으로 전담역의

질적 평가, 즉 최종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가이드라인 및 기준설

정)86)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시험

적으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나. 분석을 위한 가정

본 연구에서는 RAS 감독체제의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분석상의 가정을 설정하였다.

첫째, 자료입수의 어려움, 해당 리스크의 규모 및 수준평가항목선정

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해당 리스크 규모

및 수준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시험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항

목들이 과연 해당 리스크규모와 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항목이라 단

언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설문형태 및 데이터형태 등으로 질적·양적인 정보를 입수하

여 이들 정보에 국한하여 리스크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

서 설문조사방식에 의해 얻어진 질적·양적인 정보이외의 해당 리스크

규모 및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 및 자료, 정보 등은 분석

의 대상에 제외하였다.87)

85)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은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어려워 실제 평가시에는 고
려하지 않았다.

86) 캐나다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적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① 종합
리스크평가등급, ② 자본의 적정성, ③ 수익성, ④ 전체순리스크평가등급,
⑤ 이사회, ⑥ 리스크관리, ⑦ 내부감사, ⑧ 법규준수, ⑨재무분석 등 각각
에 대한 가이드라인(특히 리스크관리수준의 가이드라인에 중점)을 설정하
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OSFI(2002B) 참조.

87) 선진국에서는 사전에 금융기관과 관련된 질적·양적인 모든 정보를 구축하
고, 구축된 정보하에서 리스크규모 및 수준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정된 질적·양적인 정보만을 설문형태 및 데이터형태
등으로 입수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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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생명보험사에서 입수한 리스크규모의 자료가 불충분한 일부평

가항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사전에 리스크규모에

관한 정보를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한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88)

넷째, 분석대상항목의 선정은 상호비교가 상대적으로 큰 항목만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선정과정은 연구자의 경험적 판

단89)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였다.

3 . RAS 감독체제의 니드 및 도입적정성 분석

가. 리스크평가체제에 대한 니드 분석

1) 기존 리스크감독체제의 유용성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재 감독당국에서 시행 중인 리스크감독체

제의 유용성,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유용성, 그리고 경영실태평가제도 중

경영관리항목에 의한 리스크감사의 유용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표Ⅳ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점이 각각 3.00점, 3.14점, 3.28점인 것으로

나타나 현행 리스크감독체제에 대한 유용성을 생명보험업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8) 현상태에서는 도저히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축
적된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고려, 수정·보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의 다른 공급원(감독당국 및 생보업계에 추가의뢰, 기존공시자료 및
데이터 등을 활용)에 의해 리스크규모자료의 경우 많은 부문에 있어서 수
정·보완되었다.

89) 상호비교성이 있는 항목인가의 여부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초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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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기존 리스크감독체제의 유용성 분석 결과

현행 리스크감독체

제의 유용성

경영실태평가제도

의 유용성

경영관리항목에 의한 리

스크검사의 유용성
인정 1 1 2
부분인정 6 7 6
부정 1 0 0
평점 3.00 3.14 3.28

주 : 인정은 4점이상, 부분인정은 3점, 부정은 2점이하에 해당되는 회사수를 의미

특히 경영관리항목에 의한 리스크검사 유용성이 CAMELS형 경영실

태평가제도의 유용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

근의 리스크 체크리스트 개정으로90) 리스크검사의 객관성이 제고된 것

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리스크감독체제의 유용성 부족 원인으로는 보험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리스크감독체제인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리스

크검사시 각 생명보험사의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감독체제로의 전

환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영관리항목의

보완 및 개선에 의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등에 의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낸다.

또한 설문 결과, 현행 리스크감독체제에 의한 리스크감독으로는 각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및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다

소의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현행 감독체제의 유

용성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생명보험사가 1∼2개 회사에 불과하다는 데

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현행 리스크감독체제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도 리스크감독의 효율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현 리스크감독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리스크감독체제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90) 2003년도부터 리스크체크리스트가 개정, 평가등급을 상, 중, 하 등으로 부
여하고 항목 또한 세분화됨으로써 기존의 리스크체크리스트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객관적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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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S 감독체제의 니드 분석 결과

RAS 감독체제의 니드(유용성) 분석 결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RAS

감독체제의 리스크감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경우 경영실태평가제도

에 비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1개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전 생명

보험사가 경영실태평가제도에 비해 RAS 감독체제가 리스크관리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RAS 감독체제에 의한 리스크실태(수준)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

분석결과로 현행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경영관리항목에 의한 리스크실태

평가를 보완(또는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전체 생명보

험사가 보완(또는 대체)에 동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RAS 감독체제의

도입 및 이의 활용이 리스크평가의 객관성, 리스크감독자원의 효율성,

그리고 상시리스크감독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6> RAS 감독체제의 니드 분석 결과

도입의 필요성

적용의 유용성
리스크평가의

객관성

CAMELS제도

의 보완

CAMELS 제도

의 대체
인정 7 7 7 6
부분인정 1 0 1 2
부정 0 1 0 0
평점 4.00 3.57 3.86 3.71
주 : 1) 인정은 4점이상, 부분인정은 3점, 부정은 2점이하에 해당되는 회사수를
의미

2) 도입의 필요성, CAMEL 보완 등에서 해당 회사수는 동일하지만 평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5점척도에 의해 계산한 결과의 차이에서 비롯

<표 Ⅳ-6>의 분석결과를 <표 Ⅳ-5>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

표Ⅳ-6>에서는 RAS 감독체제의 니드를 인정하는 생명보험사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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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생명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표 Ⅳ-5>에서는 현

행 리스크감독체제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생명보험사가 1∼2개 생명보험

사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 인정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어느 면에서 단기적으로 현행 경영실태평

가제도를 보완·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 RAS 감독체제로 점진적으로 전

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특성에 부합한 바람직한 RAS 감독체제를 연구·검토하느

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91)

나. RAS 감독체제의 도입적정성 분석

1) 리스크 규모의 분석 결과

가) 가정 및 분석 대상 설정 결과

보험리스크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

는 부문과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개별항목이 보험리스

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보험리스크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부문과 항목을 설정한 결과는 <표Ⅳ-7>과 같은데,

<표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리스크와 관련된 부문을 ① 상품의

복잡성과 특성 ② 소비행태 및 경쟁상황 ③ 상품개발의 행태 ④ 신상품

추이 및 신시장 개척 추이 ⑤ 상품부담금리 및 수익률 트렌드 ⑥ 이자

율변동에 따른 행태 등과 같이 6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한 후에

각 부문과 관련된 항목을 조합시켜 보험리스크규모의 평가척도로 삼았

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리스크의 증감에 대한 가정들을 설정하였다.

특히 보험리스크규모와 관련된 부문과 항목은 정형화되어 있는 부문 및

91) 생보업계가 RAS 감독체제의 도입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후술하는 것처럼 국내 생명보험사의 제한적 데이터를 가지고 시
안적측면에서 RAS 감독체제의 도입적정성 및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았다.

134



RAS식 리스크감독체제에 관한 실증분석

항목이라기 보다는 캐나다방식 및 미국 OCC방식 등에서 적용하고 있

는 부문과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표 Ⅳ-7>과 같은 제가

정설정 및 분석대상 설정이 반드시 적정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한계점

이 존재하고 있다.

<표 Ⅳ-7> 가정 및 분석대상 설정 결과(보험리스크)

대분류

유형별에 따른 보험리스크의 증감에 대한 제가정
분석대상

(분석코드)보험리스크변동과 관련성이 있는 제유형분류
리스크

증감

상품의

복잡성 및

특성

상품구조 및 내용의 복잡성으로 민원발생건수의 증대 + ○(I-1)
특정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부족 등으로 민원발생건수증대 + -

확정형상품 비중이 전체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증대 + ○(I-2)

전체상품의 듀레이션증대 + ○(I-3)

특정상품에 대한 해약률 증대 + -

지급보험금 및 지급보험금지급율의 비중 증대 + ○(I-4)

소비자행

태 및

경쟁상황

나이,직업, 흡연여부 등과 같이 상품별, 연령별로 보다 세분화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 ○(I-5)

계산기초율 가정이 적정한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 진 경우 - ○(I-6)
언더라이팅 미흡 등으로 계약체결후 표준하체비중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 ○(I-7)

전환계약이 가능한 상품비중(전체상품 대비)이 증대되는 상품 + -

상품개발

의 행태

장기건강보험, CI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

하는 경우
- ○(I-8)

신상품추

이 및

신시장개

척추이

특정상품 개발비중의 급격한 증가

+

(해당상

품)

○(I-9)

신보험시장의 개척을 위해 중점적으로 진입하고 있거나 계획

하고 있는 경우

+

(해당상

품)

-

상품부담

금리 및

수익률트

렌드

전통형 상품의 부담금리 증대추이 + ○ (I-10)

일반사망, 재해사망의 사차손익률 증가 - ○ (I-11)

이원별 수익률의 변동 및 트렌드, 수익률의 증가 - -

이자율변

동에 따른

행태

전체자산중에서 이자율에 민감한 이자소득자산비중의 증가 + ○ (I-12)
이자율에 민감한 이자지급부채의 비중증가 + -

자산·부채의 미스매칭리스크로 역마진발생의 가능성증대 + ○ (I-13)
이자율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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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품의 복잡성 및 특성과 관련된 부문이다. 이 부문에서는 생

보상품의 구조 및 내용이 다른 금융상품의 구조 및 내용에 비해 상대적

으로 복잡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보험리스

크증감요인과 생보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보험리스크규모증감요인을 항

목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상품구조 및 내용의 복잡성으로 민원발

생건수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보험리스크의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품의 복잡성 및 특성부문과 관련된 항목으로 총 6개의 항목을 설

정하였으나 ① 특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민원발

생건수 ② 특정상품에 대한 해약률 증대 등과 같은 항목은 특정상품에

대한 보험리스크규모에만 관련된 항목으로 간주하여, 즉 일반적인 보험

리스크규모요인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상품의 복잡성 및 특성과 관련된 분석대상항목은 4

개의 항목만을 분석대상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즉 상품구조 및 내용의 복잡성으로 민원발생건수가 증대하면 할수

록, 전체상품에서 확정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전체상

품의 듀레이션이 증대하면 할수록, 지급보험금 지급율의 비중이 증대하

면 할수록 보험리스크의 규모에는 플러스(+)효과, 즉 보험리스크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행태 및 보험회사의 경쟁상황과 관련된 부문이다.

이 부문은 소비자의 행태나 경쟁상황과 관련된 사항들도 보험리스크의

증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설정된 부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나이, 직업, 흡연여부 등을 감안한 보험료차등화여부, 계약체

결후의 표준하체비중 등은 소비자의 행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라

고 의제한 것이다. 소비자의 행태 및 보험회사의 경쟁상황과 관련된 항

목으로는 ① 나이, 직업, 흡연여부 등과 같이 상품별, 연령별로 세분화

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② 계약기초율가정이 적정한 프로세스에 의해 이

루어지는가 여부 ③ 언더라이팅 미흡으로 계약체결 후 표준하체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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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하는지 여부 ④ 전환계약이 가능한 상품의 비중증대여부 등과 같이

4개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다만 전환계약이 가능한 상

품의 비중증대여부는 일반적인 보험리스크규모항목으로 보기에 일정한

한계(자의성이 개입 등)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상품개발의 행태부문이다. 이 부문 역시 현재 생명보험사에 판

매하고 있는 상품의 유형 및 특징은 보험리스크의 규모 증감과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캐

나다의 경우는 보험리스크의 규모 평가에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

는 상품유형을 보험리스크 관점에서 그룹화하고 있는데92), 본 연구에서

는 캐나다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장기건강보험 및 치명적 질

병보험 등과 같은 상품이 전체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보험리스크규모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넷째, 신상품 추이 및 신시장개척 추이 부문이다. 이 부문은 어느 생

명보험사가 어느 특정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보험리스크규모의 증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확정형 상품개발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예정이율리스크에 플러스효

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신상품 추이 및 신시장개척

추이 부문으로 2개의 항목을 설정하였으나 특히 신보험시장의 개척을

위해 중점적으로 진입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경우는 분석의 객관

성 및 자료의 미비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였

다.

다섯째, 부담금리 및 수익률 트렌드 부문이다. 이 부문에서는 ① 전

통형 상품의 부담금리추이 ② 일반사망, 재해사망의 사차수익률 트렌드

③ 이원별 수익률의 변동 및 트렌드, 수익률의 증가여부 등을 해당항목

92) 리스크정도에 따라 생보상품을 그룹핑한 사례는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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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였으며 전통형 상품의 부담금리가 상승할수록 보험리스크규

모의 증대효과를,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의 사차수익률이 증대할수록 보

험리스크규모의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이원별

수익률의 변동 및 트렌드, 수익률의 증가여부 항목으로는 보험리스크의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분석의 대상항목

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자율변동에 따른 행태부문이다.

이 부문은 예정이율과 관련된 부문으로 여기에서는 예정이율 역시 보험

료계산기초율의 하나라는 점과 일본의 RBC식 지급여력제도와 같이 예

정이율리스크를 보험리스크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험리스크의 규모 부문

으로 의제하였다. 총 해당항목은 4개 항목이지만 ① 이자율에 민감한

이자지급부채의 비중 ②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 2개

항목은 데이터의 부정확성 등으로 분석대상항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보험리스크규모와 관련된 항목 및 부문을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설정하여 분석하였지만 향후 국내 특성에 부합한 객관적

이고 타당성이 있는 보험리스크규모와 관련된 항목과 부문을 설정하고,

어떠한 항목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문제는 많은 연구와 검증

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본다.

<표 Ⅳ-8>은 신용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부문 및 항목을 설정한 결과

이다. 신용리스크 규모와 관련된 부문(대분류)은 ① 대출조건의 변화 및

행태 ② 전략적 요인에 관한 사항 ③ 외부적 요인 ④ 신용의 질적 요인

에 관한 사항 ⑤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재무비율 ⑥ 자산건전성기준

(FLC)에 의한 신용리스크관련사항 ⑦ 재무제표상의 대손충당금관련사

항 ⑧ 생명보험사의 대출행태의 8개 부문이며, 항목은 대출조건의 변화

및 행태의 5개 항목, 전략적 요인에 관한 사항 2개 항목,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1개 항목, 신용의 질적 요인에 관한 사항의 4개 항목, 신용리스

크와 관련된 재무비율 4개 항목, 자산건전성기준에 의한 신용리스크관

련사항의 1개 항목, 재무제표상의 대손충당금관련 사항 1개 항목, 생명

보험사 대출행태와 관련된 1개 항목을 각각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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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제가정 및 분석대상 설정결과(신용리스크)

대분류

유형별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증감에 대한 제가정
분석대상

(분석코드)신용리스크변동과 관련성이 있는 제유형분류
리스크

증감

대출조건의 변화

및

행태

신용등급의 세분화(최근3년간)가 보다 시현 - ○ (C-1)
대출이자율의 상승 + ○ (C-2)

담보내용(담보절차 등)의 엄격 - ○ (C-3)

대출조항이 복잡 (추가조건포함) - ○ (C-4)
대출자의 신용이력, 소득금액에 대한 대출금액의 비율

등을 고려시 대출자의 상환능력향상
- ○ (C-5)

전략적 요인에

관한

사항

포트폴리오, 대출신상품 및 대출경로, 목표시장 등과

같은 전략적 요인의 영향증대
+ ○ (C-6)

리스크와 수익간의 적절한 균형의 미흡 (불균형심화) + ○ (C-7)

외부적 요인
경제적, 외부적으로 현 시장여건의 정도(외부적 요인의

영향성)가 악화되었다고 판단시
+ ○ (C-8)

신용의 질적요인에

관한 사항

대출사기, 가중된 평균리스크등급, 대손충당금적립액

(준비금) 등의 트렌드분석시 증대시
+ -

대출규모 및 성장률, 수수료기준신용활동 (장부외거래포

함), 투자, 지급금 등의 트렌드

+ 또는

- ○ (C-9)

대출이자율산정방법, 포트폴리오분석, 손실예측, Stress

Test 등의 정도

+ 또는

-
-

대출검사 및 회계감사에 의해 나타난 (요약)등급의 트

렌드

+ 또는

-
-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재무비율

대출비율(대출채권/ 운용자산)의 증가 + ○(C-10)

기업대출비율 (기업대출/ 대출채권)의 증가 + ○(C-11)

부실대출비율 (부실채권/ 대출채권)의 증가 + ○(C-12)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대손충당금/ 대출채권)의 증가 - -
자산건전성기준

(FLC)에 의한

신용리스크관련사항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비중 증대 + ○(C-13)

재무제표상의

대손충당금관련

사항

당기대손율(기초잔액, 대손충당금의 증가, 대손충당금

의 감소, 기말잔액 등을 고려)의 증가
+ -

보험회사의

대출행태
신용대출 (개인/ 기업)의 증가트렌드 + ○(C-14)

특징적인 것은 대출조건의 변화 및 행태부문, 전략적 요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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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부문, 외부적 요인부문 등은 재무지표 등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양

적인 지표)로 이루어지지 않고93) 주로 정성 지표(질적인 지표), 즉 생명

보험사의 주관적 판단이나 경험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94)

<표 Ⅳ-9>는 시장리스크규모와 관련된 부문과 항목의 설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시장리스크규모와 관련된 부문은 ①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수익률 트렌드 ③ 자산별 투자한

도설정 ④ 외화자산규모 및 트렌드 ⑤ 외부적 요인분석 ⑥ 비이자소득

자산 트렌드 ⑦ 시장가격의 변동성 ⑧ 시장리스크관리인력 등과 같이 8

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의 항목으로는 주식 및 부동산의 한도관리

설정여부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4개항목 모두를 분석

대상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식 및 부동산의 한도관리설정이 이루

어지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생명보험사에 비해

신용리스크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위기관리대책이 마련

되고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지침이 제정·운용되는 경우에는 시장리스크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의 항목

은 모두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수익률 트렌드 부문으로 이 부문에 관

련된 항목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부동산의 수익률하락 및 비중증대 여

부와 관련된 항목(1개)만을 설정하였다.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자산은 국

내 및 해외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과 같은 비이자부 자산의 성격을 지

93) 이와 같은 점에서 재무지표비율등에 기초하여 판단되고 측정되는 지급여력
비율의 분석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94) RAS 감독체제의 리스크규모평가에서는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보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점이 ① RBC식 지급여
력제도와 RAS 감독체제는 그 성격과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 또한 ② RBC
식 지급여력제도에서 측정된 리스크규모를 RAS 감독체제의 리스크규모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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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산의 수익률 트렌드는 시장리스크규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 항목을 설정하였다.

<표 Ⅳ-9> 가정 및 분석대상 설정 결과(시장리스크)

대분류

유형별에 따른 시장리스크의 증감에 대한 제가정
분석대상

(분석코드)시장리스크변동과 관련성이 있는 제유형분류
리스크

증감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주식, 부동산의 한도관리의 미설정 + ○(M-1)

위험허용한도를 급격히 초과할 경우의 위기관리대책의

미마련
+ ○(M-2)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지침의 제정·운용이 미흡 + ○(M-3)
고위험업무의 거래실행, 리스크관리, 사무처리 등의 정기

적이고 포괄적 검사의 취약
+ ○(M-4)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수익률

트렌드

국내주식, 해외주식, 부동산의 수익률하락 및 비중증대 + ○(M-5)

자산별

투자한도설정

적정한 투자한도의 미설정, 투자한도 설정정도를 타 생명

보험사와 비교시 취약한 경우
+ ○(M-6)

외화자산규모

및 트렌드
최근 외화자산의 규모가 증대(급증) + ○(M-7)

외부적

요인분석

시장리스크가 최근의 시장변동성 또는 경제환경, 법규변

화, 테크놀리지 변화 및 경쟁 등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판

단시

+ ○(M-8)

외적 환경이 생명보험사 전체의 시장리스크에 미치는 영

향이 지대한 경우
+ ○(M-9)

비이자소득자

산 트렌드
주식, 부동산 등 이자소득자산이 아닌 자산의 비증증대 + ○(M-10)

시장가격의

변동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최근 증가 + ○(M-11)

시장이 변칙적으로 움직일 경우 시행하는 Stress Testing

의 주기가 장기일수록

+
○(M-12)

시장리스크요인에 대한 주기적 분석의 정도가 장기일수록 + ○(M-13)
시장리스크관

리인력
시장리스크만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미흡 + ○(M-14)

셋째, 자산별 투자한도설정과 관련된 부문으로 적정한 투자한도의

설정여부 등은 시장리스크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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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는 투자한도의 설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투자한도의 설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생명보험사에 비해 상대적

으로 시장리스크규모가 낮은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의미한다.

넷째, 외화자산규모 및 트렌드 부문으로 외화자산의 규모가 크면 클

수록 그 만큼 시장리스크규모는 큰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미국

O CC에서 외화자산규모 및 트렌드를 신용리스크규모의 척도로 삼고있

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정하였다.

다섯째, 외부적 요인분석부문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①

시장리스크가 최근의 시장변동성 또는 경제환경, 법규변화, 기술 변화

및 경쟁 등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 ② 외적 환경이 생명보험사

전체의 시장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지 여부 등을 설정하였는데

이들 항목은 질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여섯째, 비이자소득 자산 트렌드 부문에서는 비이자소득 자산의 비

중 증대 여부를,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부문에서는 최근 3년간의 시장

가격 변동성 여부 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장리스크규모

와 관련된 부문으로 시장리스크만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부문을 분석대상

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장리스크의 특수성을 보다 감안하였다고 할 수 있

다.

<표 Ⅳ-10>은 유동성리스크규모와 관련된 부문 및 항목의 설정결과

이다. 유동성리스크규모와 관련된 부문을 총 7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는

데, 즉 ①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②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③ 부

서별 자금계획 상태 ④ 유동성리스크관련재무비율 ⑤ 갭분석과 관련된

사항 ⑥ 대외적인 환경 ⑦ 유동성리스크관리인력 등이다.

분석대상항목은 총 14개 항목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들 항목의 분류를

보면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의 항목이 6개 항목, 유동성리스크관

리지침과 관련된 항목이 1개 항목, 부서별 자금계획 상태와 관련된 항

목이 1개 항목, 그리고 유동성리스크관련 재무비율의 항목이 3개 항목,

갭분석과 관련된 사항의 항목이 1개 항목, 대외적인 환경과 관련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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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2개 항목, 유동성리스크관리인력과 관련된 항목이 1개 항목 등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의 항목 및 유동

성리스크관련 재무비율의 항목, 대외적인 환경과 관련된 항목 등이 많

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10>제가정 및 분석대상 설정 결과(유동성리스크)

대분류
유형별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의 증감에 대한 제가정 분석대상

(분석코드)유동성리스크변동과 관련성이 있는 제유형분류 리스크증감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금리하향안정화가 저축성상품의 해약에 영향증대 + ○ (L-1)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지급율의 증대 + ○ (L-2)

일시납 판매량의 조정 - ○ (L-3)
유동성자산의 확보비율 증가 - ○ (L-4)
원화, 외화특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한도 및 목표

비율이 설정시
+ ○ (L-5)

유동성위기를 사전에 판별할 수 있는 판별지표의

존재여부
+ 또는 - ○ (L-6)

유동성리스크관리

지침

유동성관리목적, 목표비율, 관리수단 등이 명시된

관리지침의 미존재
+ ○ (L-7)

부서별자금계획

상태

일일자금계획, 주자금계획, 월자금계획, 반기자금

계획, 분기자금계획, 연자금계획 등 자금계획의

취약

+ ○ (L-8)

유동성리스크관련

재무비율

유동성비율의 감소 + ○ (L-9)
책임준비금비율(책임준비금/ 자본)의 감소 + ○(L-10)

보험료·자본비율 (수입보험료/ 자본)의 감소 + -

갭분석과 관련된

사항

유동성 만기갭 및 금리민감형 자산·부채의 갭

증대
+ ○(L-11)

대외적인 환경

방카슈랑스, 경쟁격화, 이라크전쟁 등이 유동성리

스크에 미치는 영향 증대
+ ○(L-12)

대외적인 환경이 생명보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 증대시
+ ○(L-13)

유동성리스크관리

인력
유동성리스크만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미흡 + ○(L-14)

특히 <표 Ⅳ-10>에서 보면 질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부문은 ① 유동

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②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③ 대외적인 환경인

데 반해, 양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부문은 ① 부서별 자금계획 상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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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리스크관련 재무비율 ③ 갭분석과 관련된 사항 ④ 유동성리스크

관리인력 등인 것으로 나타나 질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부문보다 양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부문이 다소 많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분석을 위해 가정을 설정하였는데 <표 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부문에서 금리하향안정화현상으로 저

축성상품의 해약이 증대되는 경우,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지급률이 증

대되는 경우 등은 유동성리스크규모에 플러스효과를 주는 것으로, 즉

유동성리스크규모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유동성리스크관

리지침 부문에서는 유동성관리목적 및 목적비율 등이 명시된 관리지침

이 있는 경우에 유동성리스크규모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

주하였다. 특히 부서별 자금계획 상태 부문에서는 일일자금계획, 주간자

금계획, 월간자금계획, 반기자금계획, 분기자금계획, 연간자금계획 등이

잘 수립되어 있을수록 유동성리스크 규모는 낮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유동성리스크관련 재무비율 부문에서는 ① 유동성비율의 감소 ②

책임준비금비율의 감소 ③ 보험료·자본비율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동성리스크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분석대상별 분석기준 및 평가방법 설정 결과

가정 및 분석대상의 설정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대상별로 어떤

원칙에 의하여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느냐이다. 평가방법의 설정은

절대적 평가방법과 상대적 평가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대적 평가방법 즉 분석대상 생명보험사를 기준으로 리스크규모의 수

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생명보험사 전체를 대상으로 리스크규모의 수준을 평가

하여 리스크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독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

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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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분석대상별 평가기준의 설정결과

분석대상 평가기준(상,중,하의 가이드라인)의 설정 고려사항 평가방법

I-1 민원발생지수 : 100이상 (상), 100∼90(중), 90이하 (하) 발생지수증감추이 전체

I-2 확정형상품비중 (평균 67.49%): 70%이상 (상), 60∼70 %(중), 60%이하(하) 비중의 트렌드 상대

I-3 듀레이션기간 (평균듀레이션 9.71년):10년이상 (상), 7∼10년 (중), 7년이하 (하) - 상대

I-4 지급보험금증가율 : 양 (+)∼-10.0 %(상), -10.0 %∼-20.0%(중), -20 %이하 (하) - 상대

I-5 상품별·연령별세분화 정도: 산정 (중), 미산정(하) 선진국과 대비 이원

I-6 적정이상(하), 보통(중), 보통이하 (상) - 상대

I-7 표준하체 1%이상, 0.6 %∼1%, 0.6%이하를 각각 상, 중, 하로 의제 평균0.8%±0.2% 상대

I-8 장기건강보험,CI보험등의 비중 : 17%이상 (상), 11 %∼17 %(중), 11%이하 (하) 캐나다방식적용 상대

I-9 전반적으로 종신 등 보장성보험개발 건수증대 : 모든 생보사를 중으로 의제 카나다방식적용 상대

I-10 전통형상품의 부담금리비중: 7.3 %이상 (상), 7∼7.3%(중), 7%이하 (하) 부담금리추이고려 상대

I-11 사차손익률의 증가 : 20∼30 %(하), 10∼20 %(중), 0∼10%(상) 트렌드고려 상대

I-12 이자소득자산의 비중 : 75%이상 (상), 70∼75 %(중), 70%이하(하) - 상대

I-13 역마진발생가능성 : 큰경우 (상), 보통 (중), 거의 없는 경우 (하) 업계의견 반영 상대

C-1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2 어느정도이상 (상),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하) - 상대

C-3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4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5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6 어느정도이상 (상),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하) - 상대

C-7 어느정도이상 (상),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하) - 상대

C-8 어느정도이상 (하), 변화없음 (중), 거의 (완전포함) 그렇지 않음 (상) - 상대

C-9 경제적으로 현 시장여건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판단, 모두 상으로 평가 경험적 판단 상황판단

C-10 대출의 증가율비중 : 음(-)∼0 %(하), 0∼10%(중), 10 %이상 (상) 트렌드추이고려 상대

C-11 기업대출의 비율 : 40 %이상 (상), 30∼40%(중), 30%이하 (하) - 상대

C-12 부실대출의 비율 (평균 4 .64 %): 6 %이상 (상), 3∼6 %(중), 0∼3%(하) - 상대

C-13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비중 : 2%이상 (상), 1∼2%(중), 1%이하(하) FLC기준 상대

C-14 전체대출중 신용대출비중 : 0.45%이상(상), 0.2∼0.45 %(중), 0 .2%이하(하) 대출형태추이 상대

M-1 한도관리의 설정여부에 의해 등급결정: 설정시(하), 미설정시 (상) - 이원

M-2 위기관리대책의 마련여부에 의해 등급결정 : 마련시 (하), 미마련시 (상) 이원

M-3 제정·운용지침의 마련여부에 의해 등급결정 : 마련시 (하), 미마련시 (상) 이원

M-4 정기적 검사 및 보고체제여부에 의해 등급결정 : 존재시 (하), 미존재시 (상) 이원

M-5 국내주식,부동산, 해외주식수익률의 비교에 의해 등급결정 : 마이너스수익률∼5 %(상), 5%∼10%
(중), 10%이상 (하)

부동산 ,해외주식수
익률참조 상대

M-6 적정한 투자한도설정여부 : 완전미설정 (상), 일부설정 (중), 전부설정 (하) - 상대

M-7 외화자산의 규모증가비중 : 1500억이상 (상), 600∼1500억 (중), 600억이하 (하) - 상대

M-8 각 생명보험사 시장리스크노출정도반영(상,중,하) 각생보사 의견 상대

M-9 전체 생명보험사 시장리스크노출정도반영(상,중,하) 각생보사 의견 상대

M-10 이자소득자산의 비중 (평균 : 9.2%): 10 %이상 (상), 7∼10%(중), 7%이하 (하) - 상대

M-11 시장가격의 변동성 : 어느정도이상 (상), 보통 (중), 거의 (완전포함)아님 (하) - 상대

M-12 stress testin g의 주기 : 매일∼매월 (하), 분기 (중), 반기이하 (상) 주기 장단기고려 상대

M-13 시장리스크요인분석 : 매일∼매월 (하), 분기 (중), 반기이하 (상) 주기 장단기고려 상대

M-14 시장리스크관리전문인력 : 2명이하 (상), 2∼3명 (중), 3명이상(하) - 상대

L-1 상당영향(크게영향포함)(상), 보통(중), 거의(전혀영향포함), 없음 (하) - 상대

L-2 상당증가(크게증가포함)이상 (상),보통 (중),거의증가 (전혀증가포함),없음 (하) - 상대

L-3 상당조정(크게조정포함)이상 (상),보통 (중),거의조정 (전혀조정포함),없음 (하) - 상대

L-4 상당충분(매우충분포함)이상 (상),보통 (중),거의충분 (전혀충분포함),없음 (하) - 상대

L-5 존재여부에 의해 판단 : 존재시 (하), 없는 경우 (상) - 이원

L-6 존재여부에 의해 판단 : 존재시 (하), 없는 경우 (상) - 이원

L-7 존재, 수립중, 없는 경우 등을 각각 하, 중, 상으로 평가 - 상대

L-8 지금계획의 수립형태별 : 1개이하 (상), 2∼3개 (중), 4개이상 (하) - 상대

L-9 유동성비율 (평균 12.0%): 0∼6%(상), 7∼14 %(중), 14 %이상 (하) 상대

L-10 15배미만 (하), 15배∼30배(중), 30배이상 또는 자본의 잠식 (상) 장기유동성고려 상대

L-11 듀레이션갭의 산출여부 : 실제산출 (하), 산출안함 (상) - 이원

L-12 각 생명보험사 유동성리스크노출정도반영(상,중,하) 각 생보사 의견 상대

L-13 전체 생명보험사 유동성리스크노출정도반영(상,중,하) 각 생보사 의견 상대

L-14 유동성리스크전문인력: 한명도 없는 경우(상), 1∼2명 (중), 3명이상 (하) -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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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스크관리 수준과는 달리 리스크 규모는 상대적 평가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Ⅳ-11>과 같이 대부분

상대적 평가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표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 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부문 및 항목의 특성 및 내용을 고

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원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평가기준(가이드라인)의 설정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캐나다

등과 같이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리스크규모를 평가하였다.

첫째, 생명보험사로부터 입수된 데이터 및 각종자료 등을 기초로 하

여 분석대상 6개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규모를 “상”,“중”,“하” 등과

같이 3등급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상”,“중”,

“하”의 분기점은 분석대상 생명보험사의 평균,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① 분석대상 생명보험사의 수가 6개 보험사에 불

과하고 생보업계 전체에 대한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일부 항목 및 부문의 경우 기존데이터에 의해 작성·보완하기 어렵고,

③ 데이터의 미비로 과거 수년간의 트렌드를 고려하여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석상의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질적 평

가지표에 해당하는 부문 및 항목의 일부는 특성상 리스크규모를 “

상”,“중”,“하”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상”,“하”등과 같이 2등급

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리스크규모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예를 들

어, 요구되는 지침이 있는 경우는 리스크 규모가 "하"인 것으로, 지침자

체가 없는 경우는 리스크 규모가 “상”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평

가기준(가이드라인)의 설정은 주로 캐나다 및 미국 OCC방식에 기초하

였으며 리스크규모의 등급평가는 <표Ⅳ-10>과 같이 생명보험사의 의견,

데이터의 트렌드, 경험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넷째, 질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항목과 양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리스크규모에 대한 부문별간에

는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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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경우 분석대상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평가방법 및 기준과

관련된 자료 또한 완전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정된 자료의 내용 및 추론을 토대로 하여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

고 이에 기초하여 리스크 규모의 등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방식과 캐나다 및 미국 O CC방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 리스크유형별 리스크 규모 평가 결과

(1) 보험리스크 규모 평가 결과

보험리스크규모를 분석대상 생명보험사별로 평가한 결과는 <표Ⅳ

-12>와 같다. <표Ⅳ-12>에서 보면 보험리스크규모가 가장 큰 생명보험

사는 D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보험리스크규모가 “중”인 생명

보험사는 B사, 보험리스크규모가 “하”인 생명보험사는 A사, C사, E

사, F사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생명보험사중 4

개 생명보험사의 보험리스크규모가 가장 낮은 수준이 “하”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생명보험사의 보험리스크규모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

다. 이제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보험리스크규모의 종합등급이 낮게 평가(하등급)된 A사, C사,

E사, F사의 경우를 부문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부 부문과 항목에서는

보험리스크규모의 등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A사는 분

석대상항목 I-2(확정형상품의 부담금리), I-12(이자소득자산의 비중)에서,

C사는 분석대상항목 I-2(확정형상품의 부담금리), I-8(상품개발행태)에서,

E사는 분석대상항목 I-2(확정형상품의 부담금리), I-3(듀레이션기간), I-8

(상품개발행태)에서, F사는 분석대상항목 I-3(듀레이션기간), I-13(역마진

발생가능성)에서 특히 보험리스크규모가 “상”인 것으로 분석되어 향

후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험리스크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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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표 Ⅳ-12> 보험리스크규모 평가결과

분석대상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상품의 복잡성 및 특성

I-1 중 하 상 중 중 중
I-2 상 상 중 중 상 하
I-3 하 중 중 하 상 상
I-4 상 중 중 하 하 하

소비자행태 및 경쟁상황
I-5 중 중 중 중 중 하
I-6 하 하 하 하 중 하
I-7 하 하 중 상 하 상

상품개발형태 I-8 중 상 상 상 상 하
신상품추이 및 신시장개척추이 I-9 중 중 중 중 중 중

상품부담금리 및 수익률 트렌드
I-10 중 상 중 상 중 중
I-11 중 중 하 상 하 중

이자율변동에 따른 행태
I-12 상 중 하 상 중 하
I-13 하 중 중 상 하 상

보험리스크규모평가결과 하 중 하 상 하 하

둘째, 보험리스크규모의 종합등급이 “중”인 것으로 평가된 B사의

경우는 분석대상항목 I-2(확정형상품의 부담금리), I-8(장기건강보험 및

CI보험 등의 비중), I-10(전통형상품의 부담금리비중) 등에서 보험리스크

규모가 상인 것으로, 즉 보험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냄으로써 확정형부담금리를 인하시키는 대응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분석대상 생명보험사중 보험리스크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

석된 D사의 경우는 특히 분석대상항목 I-7(표준하체의 비중), I-8(장기건

강보험 및 CI보험 등의 비중), I-10(전통형상품의 부담금리비중), I-11(사

차손익률의 트렌드), I-12(이자소득자산의 비중), I-13(역마진발생가능성)

등에서 보험리스크규모의 등급이 “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

서 D사의 경우 보험리스크규모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항목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보험리스크관리차원에서의 대응방

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각 생명보험사의 보험리스크규모를 등급별로 평가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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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문 및 항목(영업활동별)에서 보험리스크규모가 낮고 높은가를

세세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면에서 기존의 리스크감독체

제보다 RAS 감독체제에 의한 리스크감독체제가 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 신용리스크규모평가결과

신용리스크규모를 평가한 결과(<표Ⅳ-13>참조), 신용리스크규모의 등

급이 “하”인 생명보험사는 A사, B사, C사, F사 등 4개 생명보험사이

며, 신용리스크규모의 등급이 “중”인 생명보험사는 E사, 신용리스크

규모의 등급이 “상”인 생명보험사는 D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13> 신용리스크규모 평가결과

분석대상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대출조건의 변화 및 행태

C-1 하 하 하 중 하 하
C-2 하 상 하 상 하 상
C-3 중 하 하 하 하 하
C-4 중 하 하 하 하 하
C-5 중 상 상 상 상 하

전략적 요인에 관한 사항
C-6 상 상 상 상 상 상
C-7 하 하 하 하 중 하

외부적 요인 C-8 상 상 상 상 상 상
신용의 질적요인에 관한 사항 C-9 하 상 상 상 하 상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재무비율
C-10 중 중 중 상 하 중
C-11 하 중 중 상 상 하
C-12 중 하 하 중 상 하

자산건전성기준에 의한 신용리스크

관련사항
C-13 중 하 하 상 상 하

보험회사의 대출행태 C-14 상 하 중 상 중 중
신용리스크규모평가결과 하 하 하 상 중 하

신용리스크규모평가결과 역시 보험리스크 규모평가결과처럼 평가등

급별로 보면 “상”등급인 회사가 1개사, “중”등급인 회사가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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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등급인 회사가 4개사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용리스크규

모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리스크규모 평가

결과에서 “중”등급이었던 B사의 경우 신용리스크규모평가결과에서는

“하”등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리스크규모 평가결과에서

“하”등급이었던 E사의 경우 신용리스크규모 평가결과에서는 “중”

등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사의 경우는 보험리스크규모평가결과

와 신용리스크규모평가결과 모두 “상”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

로 D사가 다른 생명보험사보다 보험 및 신용리스크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신용리스크규모 최종평가결과를 보면 신용리스크규모가 낮은

“하”등급으로 평가된 A사는 분석대상항목 C-6, C-8, C-14 등에서, B

사는 C-2, C-5, C-6, C-8, C-9 등에서, C사는 C-5, C-6, C-8, C-9 등에서,

그리고 F사는 C-6, C-8, C-9 등에서 신용리스크규모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리스크규모의 최종평가결과에서는 “하”등급

으로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

해서는 장기적으로 신용리스크규모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부문 및 항목

을 조사하여 이들 부문 및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할 필요성이 있

다.

(3) 시장리스크 규모 평가 결과

<표 Ⅳ-14>는 시장리스크규모의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표이다.

시장리스크규모를 평가한 결과, 보험 및 신용리스크규모평가결과와는

달리 A사 및 E사 2개사가 “상”등급인 것으로 평가되고 “중”등급인

생명보험사도 2개사가 되어 상대적으로 생보업계의 경우 보험 및 신용

리스크규모보다 시장리스크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리스크규모를 평가한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

째,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사항부문에서 A사 및 E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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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가 시장리스크규모의 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A사는 분석대상항목 M-2, M-4 등에서, E사는 분석대상항목

M-1, M-2, M-3 등에서, F사는 분석대상항목 M-1에서 “상”등급인 것

으로 조사되어 6개사 중 E사가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사항부문에서 타 생명

보험사와 비교하여 신용리스크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14> 시장리스크 규모 평가 결과

분석대상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M-1 하 하 하 하 상 상
M-2 상 하 하 하 상 하
M-3 하 하 하 하 상 하
M-4 상 하 하 상 하 하

시장리스크와 관련 수익률트렌드 M-5 하 중 하 상 상 하
자산별 투자한도설정 M-6 하 하 중 상 중 상
외화자산규모 및 트렌드 M-7 중 상 상 중 하 하

외부적 요인 및 환경
M-8 중 상 중 중 중 상
M-9 상 중 중 중 중 중

비이자소득자산트렌드 M-10 상 상 상 상 하 하

시장가격의 변동성
M-11 상 상 상 상 상 상
M-12 상 하 상 하 하 중
M-13 하 하 하 하 중 하

시장리스크관리인력 M-14 상 하 상 하 상 상
시장리스크규모평가결과 상 하 중 중 상 하

둘째,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수익률트렌드 부문에서는 D사 및 E사의

경우가 시장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즉 시장리스크

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생보업계 차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분석대상항목 M-8, M-9,

M-10, M-11, M-14 등에서의 시장리스크규모등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어 이자소득자산의 비중감소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의 재구축, 시장전

문인력의 확보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시장리스크의 노출정도를 감소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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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성리스크 규모 평가결과

유동성리스크규모평가 결과, <표 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

상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리스크규모, 시장리스크규모, 신용리스크규모

등에 비해 유동성리스크규모의 등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즉 유동성리스크에 많은 생명보험사가 노출되어 있어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여타 리스크관리보다 절실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유동성리스크 규모등급이 “상”인

생명보험사가 전체 6개 생명보험사중 4개 생명보험사(A사, C사, E사, F

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하”등급 및 “중”등급에 해당되는

생명보험사가 각각 1개 생명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금

까지 유동성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유동성리스크규모를 감

소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15> 유동성리스크 규모 평가결과

분석대상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L-1 하 하 하 하 상 상
L-2 중 하 하 중 중 중
L-3 상 상 상 상 중 상
L-4 하 하 하 중 하 하
L-5 하 하 상 하 상 상
L-6 하 하 상 하 상 하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L-7 상 하 중 하 중 하
부서별 자금계획상태 L-8 상 하 상 상 하 상

유동성리스크관련재무지표
L-9 상 상 중 상 하 하
L-10 상 하 상 중 상 상

갭분석과 관련된 사항 L-11 상 하 상 상 상 상

대외적인 환경
L-12 중 상 중 중 하 중
L-13 중 상 중 중 중 중

유동성리스크관리인력 L-14 상 중 중 중 상 상
유동성리스크규모평가결과 상 하 상 중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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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리스크규모평가결과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요약·정리하면 대

략 다음과 같다. 먼저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부문에서는 L-3 항목

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리스크규모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외적인 환경부문 및 유동성리스크관리인력부문, 그리고 갭

분석과 관련된 사항부문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규모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A사의 경우는 보험 및 신용

리스크에서는 리스크규모가 낮은 “하”등급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반면 시장 및 유동성리스크에서는 리스크규모가 매우 높은 “상”등급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C사의 경우도 보험 및 신용리스크의 리스

크규모에 비해 시장 및 유동성리스크 등에서 높은 리스크규모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보험 및 신용리스크규모에 비해 시장 및 유

동성리스크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보험

및 신용리스크의 인식이 종전에 비해 많이 제고되어 정형화된 리스크관

리의 틀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외부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장 및 유동성리스크의 경우 정형화

된 리스크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규모의 수준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리스크관리 수준의 분석 결과

가) 가정 및 분석대상 설정 결과

리스크규모를 평가한 후에는 과연 생명보험사가 보험리스크, 신용리

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하고 있느냐,

즉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먼저 리스

크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 가정 및 분석대상을 설정하

였다. 가정 및 분석대상 설정결과는 <표Ⅳ-16>과 같은데, <표Ⅳ-1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부문은 크게 공통적용부문과 유형별(리스크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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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95) 구분하여 가정 및 분석대상을 설정하였다. 공통적용부문은

실제평가는 하되, 리스크관리수준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그 이유는 분석을 보다 단순화하여 순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통부문에 해당되는 일부 항목의 경우 간

접적으로 유형별 적용부문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리스크관리수준의 평가는 해당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책임자를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내용의 확인검증작업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① 5점 척도 설문지내용이 5점에 가까울수록 리스크

관리수준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리스크관리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② 분석대상항목은 각 생명보험사가 공통

적으로 작성한 항목만을 선정하였고, ③ 내용의 신뢰성차원에서 설문조

사내용의 확인검증작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실질적으로 확인

검증작업을 할 수 없어 설문서에 응답한 리스크관리 책임자가 신의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실제 RAS 감독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가들은 리스크관리

수준평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있

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크관리수준평가매뉴얼(실제 조사 및 검

증확인자료를 기록한 매뉴얼)자체가 없는 상황하에서 선진국과 같이 정

형화된 방법에 의해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부분이 향후 조속히 개선되고 검토되어

야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95) 공통적용부문은 운영관리, 이사회의 역할 및 감시기능, 경영진의 감시기능,
내부감사, 리스크관리조직 등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부문으로 이 부문은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모
두와 관련이 있는 공통적인 부문이다. 반면에 유형별적용부문은 보험리스
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리스크의 유형 및 속성별
에 따라 리스크관리수준을 직접적으로 고려한 부문으로 리스크규모평가와
직접적으로 매칭하여 평가하는 부문이다.

154



RAS식 리스크감독체제에 관한 실증분석

<표 Ⅳ-16> 가정 및 분석대상 설정결과(리스크관리수준)

대분류

유형별에 따른 리스크관리수준의 증감에 대한 제가정
분석대상

(분석코드)리스크관리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유형분류
리스크관리

수준

공통적

용부문

운영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A-A)
이사회역할 및 감시기능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A-B)

경영진의 감시기능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RLA-C)

내부감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A-D)
리스크관리조직/ 인력등이 수립·확보되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A-E)

유형별

적용부

문

보험리스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RLI-A)

신용리스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C-B)

시장리스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RLM-C)

유동성리스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 및 정도 + 또는 - ○ (RLL-D)

주 : 공통적용부문은 실제 분석하고 평가만 하되, 유형별(리스크별)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에서는 배제하는 것으로 함(참조평가).

나) 분석대상별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 결과

<표 Ⅳ-17>은 분석대상별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결과를 나타낸 표이

다. 먼저 평가방법으로는 절대평가방법을 설정하는데, 그 이유는 리스크

규모의 평가와는 달리 리스크관리수준의 평가는 개별 생명보험사의 현

시점 리스크관리실태를 스톡개념에서 평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상”,“중”,“하”3등급으로 리스크관리수준의 등급을 설정

하였으며 특히 4점 이상을 “상”등급인 것으로, 3점을 “중”등급인

것으로, 2점 이하를 “하”등급으로 하여 평가기준(가이드라인)을 설정

하였으며, 이와 같은 평가방법 및 기준은 각 리스크관리에 동일하게 적

용하였다. 예를 들어, 보험리스크의 관리수준을 리스크관리의 정책, 리

스크관리의 절차, 리스크관리의 조직,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용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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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세분화한 후에 이들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를 3등급으

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표 Ⅳ-17> 분석대상별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 결과

평가기준 (상,중,하의 가이드라인)의 설정 고려사항 평가방법

RLA-A
5점척도의 결과를 토대로 상(4점이상),중 (3점),하(2점이하)등급산

정(총 15개문항 각각을 상, 중, 하로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

-설문문항

작 성 의

신 뢰 성

존 재 가

정

(신의성실

답 변 한

것 으 로

간주)

-실제업계

방 문 에

의한 확

인 작 업

생략

절대평가

(개 별 회

사 리스

크관리수

준상태를

평가하여

야한다는

점을 감

안)

RLA-B
공통답변설문문항만을 상(4점이상),중 (3점),하(2점이하)로 등급산

정(공통답변 문항 7개문항만을 대상)

RLA-C 6개문항을 대상으로 상(4점이상), 중(3점), 하(2점이하)등급산정

RLA-D 4개문항을 대상으로 (4점이상), 중 (3점), 하(2점이하)등급산정

RLA-E 3개문항을 대상으로 상(4점이상), 중(3점), 하(2점이하)등급산정

RLI-A

기재문항 2문항, 5점척도 문항 30문항중 업계공통답변문항 23개

문항을 대상으로 상, 중, 하로 평가( 단,기재문항은 시스템의 구

축실태감안)
정책,절차,

조직 (전문

성 ) ,시스

템 등 4유

형별로 평

가

절대평가RLC-B
기재문항 1문항, 5점척도 문항 18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상, 중,

하로 평가

RLM-C
기재문항 1개문항, 5점척도 문항 35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상,

증, 하로 평가

RLL-D
업계공통답변문항인 기재문항 1개문항, 5점척도문항 21개 문항

만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상, 중, 하로 평가

주 : 공통적용부문은 실제 분석하고 평가만 하되, 유형별 리스크관리수준평가
시에는 배제하는 것으로 함(참조평가).

특히 4개 유형은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

는 리스크관리체제, 즉 리스크관리정책 및 조직, 리스크관리프로세스(절

차),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다만 리스크관리정책부

문에 있어서는 정책수립여부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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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 볼 때 향후 리스크관리수준을 리스크관리체제상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분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리스크별 리스크관리 수준 분석 결과

(1) 보험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결과

보험리스크관리수준 평가결과(<표Ⅳ-17>참조), A사의 경우는 리스크

관리의 정책 및 절차부문에서 리스크관리수준이 “중”등급인 것으로,

리스크관리의 조직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에서 “하”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리스크관리수준 종합평가결과는 “하”등급인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또한 C사의 경우는 리스크관리 정책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

문에서 “하”등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E사 및 F사는 모든

부문, 즉 리스크관리정책, 리스크관리절차,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

시스템운용 등 4개부문 모두 “하”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4개 생명보험

사의 보험리스크관리수준 종합평가결과는 "하"등급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Ⅳ-18> 보험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결과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리스크관리의 정책 중 상 중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절차 중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조직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 하 상 하 상 하 하
전체 평가결과 하 상 하 상 하 하

이에 반해 B사 및 D사의 경우는 4개 부문 모두 “상”등급의 리스

크관리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리스크관리수준 종합평가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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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급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보험리스크관리수준의 종합

평가결과, 4개사가 “상”등급의 리스크관리수준을, 2개사가 “하”등급

의 리스크관리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보험리스크의 경우 생명보험사간

리스크관리수준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표Ⅳ-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사 전체로는 리스크관

리의 정책 및 절차부문보다 리스크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부

문에서 리스크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리스크의 경우에는

특히 리스크관리수준의 제고차원에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선진

화, 그리고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2) 신용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결과

<표Ⅳ-19>는 신용리스크관리수준의 평가결과이다. <표Ⅳ-19>에서 전

체평가결과를 보면 A사, C사, E사, F사는 “하”등급인 것으로, B사 및

D사는 “상”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용리스크관리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Ⅳ-19> 신용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결과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리스크관리의 정책 상 상 하 상 하 중
리스크관리의 절차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조직 중 상 하 상 하 중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 하 상 중 상 하 하
전체 평가결과 하 상 하 상 하 하

A사는 리스크관리의 정책부문이 가장 잘되어 있는 반면, 리스크관리

절차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용부문에서 관리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E사는 전 부문에서 리스크관리수준이 “하”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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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신용리스크에서 가장 취약한 관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B

사 및 D사는 4개 부문 모두 리스크관리수준이 “상”등급인 것으로 나

타나 다른 생명보험사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신용리스크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스크관리수준을 전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리스크관리 정책부문에서 관리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절차부문의 관리수준은 다른 부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문별로 리스크관리수준을 분석해보면, A사는 리스크관리 절차 및

시스템운용 부문에서, C사는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 조직 부문에서,

E사는 전 부문에서, F사는 리스크관리 절차 및 시스템운용 부문에서 관

리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리스크관리 수준을 보다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부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리스크관

리수준 제고방안의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시장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결과

시장리스크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리스크관리 수준 등급이

“상”등급인 생명보험사는 B사, C사, D사 등 3개사인 것으로, 리스크

관리수준 등급이 “하”등급인 생명보험사는 A사, F사 등 2개사인 것

으로 나타나 시장리스크관리는 상대적으로 보험 및 신용리스크관리보다

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B사의

경우 보험 및 신용리스크관리수준은 “하”등급이었으나 시장리스크에

서는 관리수준이 “상”등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표Ⅳ-19>참조).

이제 시장리스크관리수준을 부문별로 살펴볼 때 ① E사 및 F사가 A

사, B사, C사, D사보다 리스크관리의 정책 및 절차부문에서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② 리스크관리의 조직부문에

서는 A사 및 E사가 B사, C사, D사 등에 비해 리스크관리수준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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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고 있는 반면, ③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부문에서는 B사 및 D사

를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생명보험사는 특히 리스

크관리시스템운용부문의 관리수준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표 Ⅳ-20> 시장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결과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리스크관리의 정책 상 상 상 상 하 중
리스크관리의 절차 상 상 상 상 하 상
리스크관리의 조직 하 상 상 상 하 중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 하 상 하 상 하 하
전체 평가결과 중 상 상 상 하 중

<표 Ⅳ-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리스크관리가 보험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의 관리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내

생명보험사가 IMF체제 이후 시장리스크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온 결과

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국내 생보업계에서는 시장 및 신용

리스크 등과 같은 은행형 리스크의 증대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조직을

재정비하거나 리스크관리의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특

히 Market VaR 시스템 등과 같은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운용해

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표 Ⅳ-20>과 같은 시장리스크관리수준의 평가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4) 유동성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결과

<표 Ⅳ-20>은 유동성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인데, <표 Ⅳ-21>

에서 보면 A사, C사, E사, F사 등 4개 생명보험사는 4개 모든 부문에서

“하”등급의 리스크관리수준을 보여 리스크관리수준 종합평가결과에서

도 “하”등급인 것으로 분석되고 단지 2개 생명보험사만이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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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종합평가결과에서 “상”등급인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유동성리스

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

인 것은 리스크관리수준 종합평가결과에서 “하”등급인 것으로 나타난

모든 생명보험사는 4개 부문 모두에서 “하”등급인 것으로, 리스크관

리수준 종합평가결과, “상”등급인 것으로 나타난 모든 생명보험사는

4개부문 모두에서 “상”등급인 것으로 분석되어 리스크관리가 잘 이루

어진 생명보험사와 그렇지 못한 생명보험사간에는 현격한 리스크관리수

준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Ⅳ-21> 유동성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결과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리스크관리의 정책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절차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의 조직 하 상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시스템운용 하 상 하 상 하 하
전체 평가결과 하 상 하 상 하 하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인식부족이 리스크관리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형 생명보험사와 중·소형 생명

보험사간에는 리스크관리수준차이가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리스크관리수준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리스크관리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리스크관리비용의 증대로 이

어지고 이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현

실적으로 정형화된 리스크관리체제하에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데 어

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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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리스크의 평가결과

가) 순리스크의 평가결과

순리스크(리스크규모와 리스크관리수준과의 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3점)으로 집중되는 5점척도의 한계점을 감안, 3.51∼5.0을 상 으

로, 3.0∼3.5를 중 으로, 그리고 3.0미만을 하 로 각각 가정하여 생명

보험사별로 순리스크를 평가하면 <표Ⅳ-22>와 같다.

<표 Ⅳ-22> 리스크 유형별 순리스크 평가결과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보험리스크
리스크규모 하 중 하 상 하 하

리스크관리수준 하 상 하 상 하 하

보험 N et Risk산출 결과
적정(M)

낮음 (L) 적정(M) 적정 (M) 적정 (M) 적정(M)

신용리스크
리스크규모 하 하 하 상 중 하

리스크관리수준 하 상 하 상 하 하

신용 N et Risk산출 결과 적정(M) 낮음 (L) 적정(M) 적정 (M) 높음 (H) 적정(M)

시장리스크
리스크규모 상 하 중 중 상 하

리스크관리수준 중 상 상 상 하 중

시장 N et Risk산출 결과 높음(H ) 낮음 (L) L(낮음) L(낮음) 높음 (H) 낮음 (L)

유동성리스크
리스크규모 상 하 상 중 상 상

리스크관리수준 하 상 하 상 하 하

유동성 Net Risk산출 결과 높음(H ) 낮음 (L) 높음(H ) 낮음(H ) 높음 (H) 높음(H )

<표Ⅳ-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보험 순리스크를 산출하면 B사(낮

음)를 제외한 5개 생명보험사 모두가 “적정(M)”한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② 신용 순리스크의 경우는 E사는 “높음(H)”으로, B사가 “낮음

(L)”으로, A사, C사, D사, F사 등 4개 생명보험사는 “적정(M)”한 것

으로 평가되었고 ③ 시장 순리스크의 경우 B사, C사, D사, F사는 “낮

음(L)”으로, A사 및 E사는 높음(H) 으로 평가되어 시장 순리스크에서

는 “적정(M)”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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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특히 유동성 순리스크의 경우에는 4개 생명보험사가 “높음(H)”으

로, 2개 생명보험사가 “낮음(L)”으로 평가됨으로써 순리스크가 높은

생명보험사가 다른 리스크의 경우보다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리스크의 산출 결과를 생명보험사별로 살펴볼 때 A사의 경우

는 보험 및 신용리스크가 “적정(M)”한 것으로, 시장 및 유동성리스크

는 “높음(H)”으로 나타나 시장 및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감독

및 관리가 보다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B사의 경우는 보험리스

크를 비롯한 전체 리스크에서 순리스크가 낮음(L)으로 나타남으로써 상대

적으로 다른 생명보험사에 비해 리스크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C사의 경우 보험 및 신용리스크는

“적정(M)”한 것으로, 시장리스크는 “낮음(L)”으로, 유동성리스크는

“높음(H)”으로 나타나 향후 철저한 유동성리스크감독 및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특히 E사의 경우는 보험리스크를 제외한 전체 리스크에서

순리스크가 “높음(H)”으로 나타나고 있어 6개 생명보험사 중에서 가

장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종합리스크의 평가 및 감독조치 결과

<표Ⅳ-23>은 리스크별 순리스크 산출결과를 토대로 생명보험사별 순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통해 리스크등급을 산정결과이다.

전체 순리스크를 산출하기 위해 리스크매트릭스는 캐나다의 방식을 기

초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캐나다방식에 기초로 하여 순리스크를 평가한

결과 A사의 경우는 리스크규모가 “중”등급, 리스크관리수준이

“하”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A사의 전체 순리스크는 “높음(H)”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B사의 경우는 리스크규모가 “하”등급, 리스크관

리수준이 “상”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B사의 전체 순리스크는 “낮음

(L)”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C사 및 F사는 리스크규모 및 리스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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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준 모두 “하”등급이어서 전체 순리스크가 “적정(M)”으로 평가

되었지만 D사의 경우는 리스크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 모두 “상”등

급이어서 전체 순리스크가 “적정(M)”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A사 및 E사는 전체 순리스크가 “높음(

H )”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들 2개 생명보험사는 동일하게 리스크규

모는 “중”등급, 리스크관리수준은 “하”등급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전체 순리스크 산출 결과를 토대로 종합리스크등급을 산

정하면 “낮음(L)”등급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사그룹은 B사, “적정(

M)”등급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사그룹은 C사, D사, F사, 그리고 “높음

(H)”등급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사그룹은 A사, E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Ⅳ-23>참조).

<표 Ⅳ-23> 전체 순리스크 및 리스크등급 산정 결과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전체

리스크

리스크규

모
중 하 하 상 중 하

리스크관

리수준
하 상 하 상 하 하

전체 Net Risk산출

결과 (리스크등급)
높음(H) 낮음(L) 적정(M) 적정(M) 높음(H) 적정(M)

이제 <표 Ⅳ-23>에 기초하여 생명보험사별 감독조치를 적용하면 <

표 Ⅳ-24>와 같다. <표 Ⅳ-24>에서 보면 종합리스크등급이 “낮음(L)”

에 해당되는 B사의 경우는 Stage 0(정상)의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종합리스크등급이 “적정(M)”에 해당되는 C사, D사, F사는 Stage 1, 2

에 해당하는 감독조치를, 그리고 종합리스크등급이 “높음(H)”에 해당

하는 A사 및 E사는 Stage 2이상의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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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생명보험사별 감독조치 단계

종합리스크등급 대상 생명보험사 감독조치단계
낮음(L) B사 Stage 0(정상)
적정(M) C사, D사, F사 Stage 1, 2
높음(H ) A사, E사 Stage 2이상

주 : 향후 리스크등급방향 및 세부평가내용을 감안하여 Stage1 또는 2를 결정

여기에서 감독조치 단계별 내용을 시험적으로 <표 Ⅳ-25>와 같이 제

시할 수 있는데, <표 Ⅳ-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age 0은 경영상태에

서 문제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Stage1은 조기경보단계, Stage2는 재

무상태 및 지급능력의 위험노출단계, Stage 3은 향후존립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단계, Stage4는 폐쇄 및 지급불능이 임박한 단계 등으로 설정

하여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표 Ⅳ-25> 감독조치단계별 내용(예시)

단계별 경영상태 감독조치내용

정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
·일상적인 감독 및 정기적인 임점검사 실시

Stage 1 조기경보단계 ·해당금융기관에 문제점 통보 및 시정요구 등

Stage 2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의 위

험노출단계

·요주의 목록에 등재 및 비상시 대응계획수립

·임점검사의 범위확대, 보고내용확대 및 영업제

한 등

Stage 3

향후존립이 심

각하게 우려되

는 단계

·외부감사인에 의한 특별감사실시요구 및 전문

검사역 해당 금융기관배치

·자본증자명령, 추가적인 영업활동제한, 구조조

장 및 인수예정자물색요구 등

Stage 4

폐쇄 및 지급

불능이 입각한

단계

·청산명령

·자산관리 및 경영관리

예를 들어, 종합 리스크등급이 “높음(H)”으로 나타난 A사 및 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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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감독조치를 Stage 3인 자본증자명령, 추가적인 영업활동제한,

구조조정 등과 같은 조치를 내리거나 Stage 4인 청산명령, 자산 및 경

영관리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4 . 분석상의 한계 및 제반시사점

가. 분석상의 한계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RAS 감독체제를 국내 생보업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방법 및 절차 등에서 몇 가지

분석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미국보험방식 및 영국 FSA방식은 정확한 정보입수의 한계 및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미국은행방

식 및 캐나다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RAS 감독체제의 도입적정성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분석의 한계는 미국보

험방식 및 영국 FSA방식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입수되고 이들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는 경우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전에 충분한 질적·양적 정보가 입수되고, 정형화된 분

석방법 및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설정한 후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

다는 점에서 분석에 어느 정도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

다.

실제 정형화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층적인 작업

및 연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방법 및 기준이 마련되고,

또한 분석방법 및 기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질적·양적인 자료를

연별 또는 분기별로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축적되어 있어야 트렌드 및

추세분석에 의한 리스크규모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

에서 트렌드나 추세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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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개념에 의한 분석에 치중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준설정 등에 있어

자의성이 다소 개입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나. 분석상의 의미 및 시사점

시험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결과, RAS 감독체제에 의해 생명보험사

의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감독조치 등을 수립하는 것이

분석체제 및 방법 측면에서 현 리스크감독체제보다 유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캐나다방식 및 미국은행방식을 적용하여 프로세스

별로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 RAS 감독체제의 도입적정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RAS 감독체제로 즉시 전환하는 데에

는 국내 생보업계의 현실과 감독당국의 준비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내재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① 가정 설

정의 적합성 문제, ② 어떻게 리스크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항목을 설

정하느냐 문제, ③ 평가기준의 가이드라인설정문제, ④ 질적 및 양적 자

료의 입수 및 관련정보의 체계화 문제 ⑤ 평가결과에의 반영문제 등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들은 선진국에서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RAS 감독체제의 내용 및 전환과정 등을

일체 대외비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정보의 대외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점 때문에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현행 리스크감독체제를 유지

하되, 장기적으로 RAS 감독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입을 가정할 경우에도 보험업계의 입장 및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설문조사 결과에

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보험업계에서는 RAS 감독체제의 유용성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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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현행 리스크감독체제의 기본골격 유지를 강

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RAS 감독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미국 및

영국 방식에 처음부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사전에 각 방식의 장단

점 및 도입효과, 적용상의 어려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국내 보험업

계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RAS 감독체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 매트릭스 작성

및 평가등급의 산정과 관련된 가정의 설정 및 정형화된 평가매뉴얼 작

성 문제 등을 부문별로 구분, 각 부문마다 연구기관과 감독당국, 생보업

계의 심층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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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리스크감독체제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

1. 기본 추진방향

감독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스크중심의 감독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의 정비 및 리스크관리시스템개발의 독려 등

을 통한 리스크관리 수준의 제고, 리스크감독(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감독수단(감독의 틀 마련)의 개발, 그리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리

스크관리제도의 보완·도입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리스크감독·검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감독틀은 생명보험

사의 제반 리스크를 조기에 점검·조치할 수 있는 틀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리스크 조기경보 기능과 역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형화된

리스크감독·검사의 틀 마련은 감독당국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

무이며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리스크감독 및

검사의 틀 마련은 기본적으로 <표Ⅴ-1>과 같은 고려사항과 검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표 Ⅴ-1> 리스크감독체제의 고려사항과 검토 방향

원칙 금융환경에의 부합성 국내현실에의 적합성 기존감독체제와의 보완성

검토

방향

전환인식 현실 신중 검토 단계별 접근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감독체계의

적용성

·분석, 판단을 위한

기준마련 및 DB확

보 현실성, 전문감

사인력확보가능성

기존경영실태평가제도등

과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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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 즉

국제적 정합성이 존재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감독 및 검사수단이 개발되

고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리스크감독

체제라 할 지라도 금융 및 보험시장의 다양성 및 변동성이 전혀 고려되

고 있지 않다면 그 만큼 리스크감독체제의 효용성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리스크감독체제의 국제적 정합성 및 환경부합성을 의미

한다.

둘째, 생명보험사의 특성과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리스크감독 및

검사수단이 개발되고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리스

크감독 및 검사수단의 도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입적정성

이 검증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시간적·제도적·문화적

으로 적합하지 않는 리스크감독체제는 아무리 국제적 정합성 및 환경부

합성을 지니고 있다할 지라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

다.

셋째, 새로운 리스크감독체제는 현재 시행중인 리스크감독체제(리스

크감독·검사수단의 틀)와의 보완성(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

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리스크감독체제와의 상

호보완 및 연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 리스크감독체제의 도입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그만큼 반감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AS 감독체제는 리스크감독체제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시장

에의 적응성(환경성), 국내현실에의 적응가능성(현실성), 그리고 기존 리

스크감독체제와의 상호보완성(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의 검토방향

이 종합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RAS 감독체제의 도입검

토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먼저, RAS 감독체제의 추진단계면에서 볼 때 <표Ⅴ-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현행 경영실태평가제도중심의 리스크감독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RAS식 개념에 의한 CAMELS형 경영실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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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도 보완단계, RAS식 활용에 의한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도 대

체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

안할 때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체제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Ⅴ-2> RAS 감독체제의 추진단계

추진

단계
(현체제유지) (CAMELS 보완단계) (CAMELS 대체단계)

추진

방향

단기 중장기

경영실태평가제도 경영실태평가제도+RAS RAS
시행

국가
대부분 미시행 홍콩, 미국은행, 한국은행 캐나다, 미국보험, 영국

특징 한국이 대표적 은행 등에서 중점 전금융기관적용

특히 캐나다, 영국, 그리고 뉴욕보험청에서 제시한 RAS 감독체제의

도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전기능이상

분야를 감독하는 것이 되므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리스

크감독의 효율성제고차원에서 요구된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현재 경

영실태평가제도중심의 리스크감독체제가 아닌 RAS 감독체제중심의 리

스크감독체제를 적극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RAS 감독체제를 리

스크감독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과연 얼마나 국내 현실을 반영한 RAS 감

독체제를 도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RAS 감독체제의 유형별 측면에서 볼 때 <표Ⅴ-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단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권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금융권

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의 현실을 가능한 한 많이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제 2단계에서는 미국 은행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 미국 O CC 및 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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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국내에의 적용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제3단계

에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방식, 영국방

식, 미국보험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5가지 유형의 RSA 감독체제 중에서 어느 방식이 국내에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적인 분석

이고 보험사의 속성에 가장 부합한다 하더라도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

비, DB의 미구축, 문화적 환경차이 등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고 하면 국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감독비

용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검증으로 RAS 감독체제

의 선택과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표 Ⅴ-3> RAS 감독체제 유형별 검토 단계

RAS

방식

한국은행방식

(시험운용안)
미국(은행)방식 캐나다방식

(OSFI)

영국방식

(FSA)

미국보험방식

(N Y보험청)OCC FRB
분석강도

및 단계

△ ○ ○ ◎ ◎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

여부

시험운용 (캐

나다식지향)
시행 시행 미시행 도입건의단계

주: △: 분석강도 하, ○: 분석강도 중, ◎: 분석강도 상

셋째, RAS 감독체제가 조기에 도입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생

명보험사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도입단계별로 체계적인 검토(<표Ⅴ-4>,

<그림Ⅴ-1>참조) 및 연구가 사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즉 ① 리스크정보수집을 위한 생명보험사별 전담역 지정 ② Risk

Matrix 작성 및 주요 영업활동별 리스크 평가, ③ 리스크 변동 상황 상

시 모니터링 문제, ④ 리스크감독 및 검사계획의 수립, 그리고 임점검사

및 감독수행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검토·연구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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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RAS 감독체제의 단계별 검토 내용

단계별 내용

단계 정보수집단계 리스크평가단계
검독/ 검사계획
단계

임점검사 및
감독수행단계

특징
보험사일반현황 및
리스크정보수집
전담역 지정

주요영업활동구분
리스크매트릭스작성
리스크평가서작성

검사대상기관
결정,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공식감독조치
비공식감독조치

<그림 Ⅴ-1> 리스크평가체제의 도입단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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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Ⅴ-1>과 같은데, 즉 제 1단계

는 각종재무정보를 전담 검사역이 상시 수집하고 DB화하는 단계이며,

제 2단계는 보험의 영업활동을 구분하여 개별 영업활동에 대해 리스크

규모를 측정하고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하여 리스크매트릭스와 리스크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또한 제 3단계는 검사계획을 수립- 최근의 리스크평가서 내용, 직전

검사시 CAMELS 등급과 내용, 직전 검사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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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검사대상 금융회사,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의

배분 등을 결정)- 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제 4단계는 임점검사 및 적기

시정조치 시행단계로 임점검사를 통해 종합등급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단계이다. 이제 이후에서는 이상과 같은 단

계별로 향후 생명보험사의 RAS 감독체제 도입방향을 시안적으로 모색

하여 보고자 한다.

2 .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과 고려사항96)

가. 리스크관련 정보의 수집체계 구축

RAS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의 제반

리스크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관련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

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관련정보에

는 비단 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리스

크관련정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형화된 리스크정보수집체계의 구축방안이 사전적 준비차원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리스크관련정보를 생명보험사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각종규

정 및 업무보고서의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리스크관련정

보의 원활한 입수를 위해 각종 제도 및 규정의 정비 등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월말보고서 등과 같이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한 개편작

업이 RAS 감독체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리스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의

96)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시 검토방향은 만약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이 불
가피한 경우,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가
를 어디까지나 시안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것으로 미국은행방식과 캐나
다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174



리스크감독체제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

개발이 요구된다. 즉 선진감독기관처럼 자체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수집

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97)

이와 같은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내의 정보내용으로는 ① 리스크측정

방법, 리스크부문에 대한 내·외부감사 수행결과 ② 생명보험사내 리스

크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업무매뉴얼), 업무흐름도, 정보시스템, 회계 및

통제기능 ③ 신종리스크의 노출, 급격한 리스크 증감 사유 ④ 직전 검

사후 리스크관리부문의 주요 변동내용 ⑤ 보험사의 리스크전략 및 리스

크 관심도 ⑥ 보험사의 리스크 노출수준 및 향후 전망 등을 들 수 있

다.

셋째, 외부감사인 등으로부터 리스크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

보수집 확충체제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98) 현재 우리나라의 경

우 보험사별로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 또

한 생명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과 관련된

경영실적 위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명보험사가 직면하고 있

는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

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수집된 정보는 생명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유

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과 관련된 과거 경영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반면, 생명보험사가 직면하고 있는 개별리스크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7) 현재 은행의 경우는 정보수집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없이 현재 개
발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의 항목을 일부 조정·보강하여 금융회사별 전담역

이 파악한 정보 및 리스크평가결과를 관리하는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98) 캐나다의 경우 금융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OSFI CAMEL 등급 및 감독가이
드, 국제적인 감독규제기관(Fed, OCC, FSA, APRA), 건전성영업실무기준
(stanards of sound bu siness practice), 신용평가기관(Moody' s, S&P), 지배
구조컨설턴트(corporate governance consultants),CICA, TSE 등으로부터 수
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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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리스크의 현황파악을 위한 다양한 리스크관련정보의 공

급원 확보가 RAS 감독체제하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다양한

공급원에는 기존의 획득 가능한 리스크관리 정보 이외에 보험사 검사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국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리스크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정보수집의 다양한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일정기준 이상의 보험사, 또는 모든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사의

일반현황과 재무상태 및 리스크정보를 수집하고 보험회사와 감독당국간

의 협조와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창구역할 및 리스크평가를 실시하는

전담역을 지정하는 것도 장기적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국 보험사의 각종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

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제구축여부가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

시 최우선 현안과제라 할 수 있다.

나. 리스크 평가체제의 정비

1) 영업활동의 구분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감독당국에서는 주요영업활동

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OSFI 등에서는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라인, 조직단위 또는 절차, 금융회사 조직도, 전략적 경영계획, 자본

금 할당, 내·외부 재무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 영

업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즉 보험사의 영업활동별로 발생 가능 리스크

종류, 리스크 규모 및 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감독자원 배분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별 주요 영업활동을 구분하고 있는 실정

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간 영업활동의 차이가 뚜렷하게 존

재하지 않고 주요영업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이 매

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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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O CC의 경우처럼 리스크평가시 별도의 영

업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사 전체와 관련이 있는 제반리스크를 설정

하여 개별리스크로 평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

개별 보험사 특유의 영업활동은 고려하지 않아 어느 영업활동에서 리스

크의 노출정도가 높은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보험업계 공통적인 리스크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① 보험사간 비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② 전

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고 ③ 분석방법이 보다 정형화

되어 있어 분석과정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 영업활동을 구분하는 대신에 생명보험사 전체

의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하여 보험사간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과 동일

하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각 영업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상태와

리스크관리수준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영업활동을 구분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① 보험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당국이 공통적인 영업활동기준(<표Ⅴ-5>참조)을 제

시하거나 ② 평가자의 자율적(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영업활동을 구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99)

특히 현재 시점에서 국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영업활동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표Ⅴ-1>과 같이 ① 영업라인, ② 자산 및 부채라인 ③ 재보

험 ④ 정보시스템 ⑤ 기획·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영업라

99) 선진감독기관에서는 영업활동구분을 위한 예시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영업활동의 구분은 내·외부 재무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자판단에 의하

여 결정되고 있어 영업활동에 있어 평가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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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우는 개인보험, 단체보험, 연금보험 등으로, 자산 및 부채라인의

경우는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 준비금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경우 개인 및 단체보험과 관련된 고유리스크는 보험리스크, 변

액보험과 관련된 고유리스크는 보험 및 시장리스크, 유가증권과 관련된

고유리스크는 시장리스크 등과 각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개별영

업활동과 관련된 고유리스크의 규모 및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마련이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표 Ⅴ-5> 생명보험사의 영업활동 구분(예)

영업활동 고유리스크
영업라인
개인 보험
단체 보험
변액 보험, 시장

자산 및 부채라인
유가증권 시장
대출 신용
부동산 시장
준비금 보험, 운영
재보험 신용, 보험
정보시스템 운영
기획/ 전략 운영, 전략
기타 -

(2) 리스크의 규모 평가

리스크규모의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생명보험사의 고유리스크를 설

정(리스크분류)한 연후에 이들 리스크의 규모평가유형(RAS식 평가방법

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여력제도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및 평가기준(가이드라인)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측면에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규모평가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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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명보험사 고유리스크의 설정시, 생보업계에서 인식되고 통용

되고 있는 분류기준을 우선 적용하되100), 점진적으로 국제적 정합성 측

면 등을 고려하여 RAS 감독체제상의 분류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표Ⅴ-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생

명보험사의 고유리스크를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경영리스크 등으로

분류하되, 장기적으로는 캐나다 OSFI방식 등을 참조하여 생명보험사의

리스크를 보험, 투자(시장, 신용, 유동성), 예정이율, 운용, 전략, 평판리

스크 등처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Ⅴ-6> 단기 및 중장기의 리스크분류 (안)

구분
리스크의 분류(안)

단기 중장기

리스크의

분류

보험,시장, 신용,유동성리스크

(경영리스크)

보험, 투자 (시장·신용·유동성)

예정이율, 운용, 전략, 평판리스

크 등 (8가지 리스크)

현재 캐나다방식에서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사무리

스크, 유동성리스크, 법규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으로, 그리고 영국 FSA

방식에서는 자본리스크, 자산리스크, 시장리스크, 수익성리스크, 부채리

스크, 기타영업리스크, 내부통제리스크, 조직리스크, 경영리스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미국 OCC방식에서는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유

동성리스크, 가격리스크, 환리스크, 거래리스크, 법규리스크,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 등 9가지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FRB방식에서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사무리스크, 법률리스크, 평판리

100) 그 이유는 생보업계에서 인식하는 리스크가 생명보험사의 영업활동에 내
재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보
업계에서 인식하는 리스크라 하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의 리스크인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경영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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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기타리스크 등 7가지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다(<표Ⅴ-7>참조)

<표 Ⅴ-7> RAS 감독체제의 리스크 분류

구분
미국 영국

FSA

캐나다

OSFIO CC FRB
제도명

(도입시점)

Supervision by

Risk('95.9)

Risk-Focused

Supervision ('97.8)

애로우모형(2003

년 도입완료)

The Supervisory

Framew ork('99.8)

대상기관

국법은행 대형은행 및

Community Bank

영국내 설립 은행

및 비유럽계 은행

영국지점

증권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

리스크의

분류

신용 ,금리 ,유동

성,가격,환,거래,

법규준수 ,전략 ,

평판리스크

신용,시장,유동성,

사무,법률,평판 ,기

타리스크

보험, 시장리스크

등 40개 리스크로

세분화

신용 ,시장 ,보험 ,사

무,유동성,법규규제

,전략리스크

<표Ⅴ-7>과 같은 RAS 감독체제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할 때, 국내 생

명보험사의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표Ⅴ-8>과 같이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① 보험리스크는 부적절한 보험료산정과

관련된 리스크로 의제하되, 예정위험율과 관련된 순수보장리스크로 한

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예정이율과 관련된 리스크의 비중이 매

우 크기 때문에 예정이율리스크를 별로 리스크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

② 투자리스크에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

성리스크를 투자리스크로 의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금리리스크는

순수하게 예정이율과 관련된 리스크로, 운영리스크는 임직원·시스템·

법규준수리스크로 분류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전략리스크 및 평판리

스크는 비계량리스크로 별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규모평가 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는

RAS 감독체제상의 리스규모평가방법을 지향하되, 예외적으로 리스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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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또는 RBC식 지급여력제도에 의한 리스크규

모산출)에 의해 계량화(산출)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표 Ⅴ-8> 생명보험사의 리스크분류 및 정의(안)

보험

보험료 설정 당시의 예측과 달리 경제상황이나 보험사고의 발생확

률 등이 변동하는 데 기인한 손실(부적절한 보험료의 산정 및 준비

금의 부족원인)

투

자

시장

(가격변동)

금리, 유가증권 등의 가격, 외환 등의 변동에 의해 자산가치가 변

동하는 데 기인한 손실

신용
투·융자 대상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산의 가치가 감소 또는

손해를 입는데 기인한 손실

유동성
예상하지 않은 보험료수입의 감소 또는 자금 유출 등에 의해 통상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손실
금리 (예정이

율)

설정한 예정이율이 금리변동에 의하여 초과하게 될 손실

운용수익률이 보험료설정시 예상한 예정이자율을 하회할 손실

운

영

사 무 임직원의 부정확한 사무처리 또는 사고·부정 등에 기인한 손실

시스템
컴퓨터시스템의 고장 또는 오작동,시스템의 부정사용등에 기인한

손실

법규
법규, 규정 및 윤리적 기준 등을 위반하여 벌금부과, 손해배상 및

계약취소 등에 따른 손실

전략리스크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사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결여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

평판리스크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보험에 대한 고객, 주

주 등 외부의 여론이 악화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다만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의해 리스크규모를 산출하여 RAS 감

독체제상의 리스크 규모로 가정하거나 RBC식 지급여력기준산정방법에

의해 개별리스크규모를 산정하여 RAS 감독체제상의 리스크규모로 대신

(대체)하는 경우, 리스크규모의 산출이 매우 간편·명료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리스크규모로 정량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

되지만 과연 이들 방법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규모가 생명보험사의 광범

위한 리스크발생요인 및 변수(리스크발생의 다변성)를 대변할 수 있느

냐 하는 점에서,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감독을 스톡개념인 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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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어 이들

방법에 의한 리스크규모산출과 적용은 매우 신중을 요한다고 본다. 따

라서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및 RBC식 지급여력제도에 의한 리스크규모

산출 및 적용은 그 성격상 아주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

각한다.

셋째, 리스크규모의 평가는 개별 영업활동에 내재된 고유의 리스크

를 나타내며 이는 생명보험사의 자본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및 잠재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본과 수익성이 하나의 리스크버퍼(Buffer)기능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규모의 평가에서는 자본과 수익성과의 상호 연관성을 충분히 감안할 필

요성도 있다.

또한 선진국이 리스크 규모 평가에서 검사역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스크별로 평가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리스크규모의 평가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생명보험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규모를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각 리스크유형에 대한 세부평가

매뉴얼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세부평가매뉴얼에는

① 주요영업활동 및 개별리스크의 분류 ② 개별 리스크에 증감에 관련

된 질적·양적 요인 ③ 리스크의 규모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가이

드라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3) 리스크의 수준평가

각 영업부문별 리스크의 유형과 규모가 결정되면 리스크노출정도를

확인·관찰·예측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

다. 미국 OCC, FRB 방식 등은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에서 과거의 검사

결과, 검사역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 영업부문에 대한 모니터링과정에

서 발견된 문제점을 기초로 평가대상기관의 복합성여부와 그 기관이 수

용 가능한 리스크관리 수준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은행의

182



리스크감독체제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

복합성여부와는 관계없이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평가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생명보

험사의 경우도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요소와 세부점검매

뉴얼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크관리수준을 잘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리스크관리수준과 관련된 항목설정은 보

험리스크, 신용리스크 등과 같이 개별리스크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항목설정은 제 Ⅳ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리스크관리정책, 리스크관리의 절차, 리스크관리의 조직, 리스크관리시

스템 운용 등과 같이 몇 개의 부문으로 리스크관리수준을 다시 세분화

하여 각 부문의 개별항목이 해당리스크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 즉 개별리스크와 매칭되는 항목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각 부문에 어떠한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 설정된 항목이 보험

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인가 등에 대한 사전적 연구작업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는 리스크관리조직 및 정

책, 리스크관리절차, 리스크관리시스템 이라는 3가지 리스크관리체제의

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리스크관

리조직, 리스크관리 절차, 리스크관리시스템이라는 리스크관리체제의 틀

에 입각하여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리스크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 Ⅳ장

에서 처럼 리스크관리정책, 리스크관리의 절차, 리스크관리의 조직, 리

스크관리시스템운용 등과 같이 4부문으로 리스크관리수준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과 <표Ⅴ-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

관리절차, 리스크관리시스템 등과 3부문으로 리스크관리수준을 구분하

여 평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표Ⅴ-9>에서 보는

것처럼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절차,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보다 세분

화하면 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 ②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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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확보 ③ 리스크인식, 통제, 측정, 모니터링, 보고체제, 한도관리 ④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표 Ⅴ-9> 리스크관리의 수준평가(안)

리스크관리의 수준평가 평가

방법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리스크

관리

조직

이사회와 경

영진의 감시

이사회와 경영진의 질과 구성, 전략적 의사결정 승

인 및 효과적 전달, 적절한 경영진의 감시 및 통제,

포괄적인 책임배분,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화확산 등 세 부

평 가

매 뉴

얼 에

의 해

기 준

제 시

및 확

인

리스크관리

조직 독립성

및 전문성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실무담당부서)의 구성,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구성

과 명확한 책임소재와 권한부여, 전문성의 확보 등

리스크

관리

절차

리스크인식 ,

통제 ,측정,모

니터링, 보고

체제 ,한도관

리

리스크인식, 측정, 통제, 보고체제, 한도관리 등을 통

해 리스크 경감

리스크

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감사통제,준법감시통제, IT통제, 인력통제 등을 포함

RM시스템 각 부문별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실태, 계획 등

왜냐하면 리스크관리조직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 이사회와 경영

진의 감시,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리스크관리 절

차와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리스크인식, 통제, 측정, 모니터링, 보고체

제, 한도관리 등이, 그리고 리스크관리시스템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셋째, 세부평가매뉴얼에는 평가기준 및 지침(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실제 확인검증작업을 위해 필요한 질적·양적인 정보 및 데이터의 원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리스크 매트릭스 작성 기준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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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매트릭스는 영업활동별로 리스크규모와 리스크관리수준을 평

가하여 보험회사 전체의 종합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동 평가결과는 감

독계획과 검사프로그램의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즉 생명보

험사의 리스크규모와 리스크관리수준을 주요 영업활동별로 산정한 후

영업활동별 중요도(비중)을 감안하여 평가자(담당역)가 최종적으로 결정

하게 된다.

<표 Ⅴ-10> 생명보험사 리스크 매트릭스 (안)

주요영업활동별

리스크관리수준

주요영업활동별 리스크의 量
낮음 보통 높음

순 리스크
우수 낮음 낮음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높음
취약 보통 높음 높음

주 : 활동 1의 전반적 리스크 량이 보통 이고,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이
취약 하면 순 리스크는 높음 으로 평가

국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매트릭스는 선진감독기관의 리스크매트릭

스 작성기준을 벤치마킹하여 리스크평가등급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산출기준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국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매

트릭스는 4등급 및 5등급보다는 3등급(낮음 ,보통, 높음)으로 단순화하

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Ⅴ-10>참조). 그 이유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간 영

업형태의 차이 역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4등급이상으로 리스크매트

릭스를 작성하는 경우 등급별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101)

3) 리스크평가서 작성방법의 결정

101)실제 대부분의 선진감독기관의 경우 대부분 3등급 리스크매트릭스를 작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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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에 대한 리스크평가는 생명보험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

크의 중요도에 따라 생명보험사별 전담역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

요성이 있으며 전담역이 작성하는 리스크평가서에는 생명보험사가 노출

되어 있는 리스크에 대한 양적 평가와 경영진이 이런 리스크들을 효과

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결과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리스크평가서는 검사대상기관결정, 검

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의 배분 등 감독계획 및 검사 프로그램

수립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Ⅴ-11> 리스크평가서의 주요내용(안)

세부내용

방

향

·생명보험사의 전반적인 리스크평가결과

·리스크유형과 수준, 향후 리스크진행방향에 대한 설명

·주요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영업단위, 활동, 상품,리스크현황에 영향

을 미치는 핵심사항의 확인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

·생명보험사의 리스크전략 및 리스크관심도

·생명보험사의 리스크노출수준 및 향후전망 등

이를 위해서는 검사대상기관결정,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

배분 등 감독·검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

크평가체제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임점검사를 통하여 리스크평가결과에

대한 최종확인을 하고, 이를 CAMELS 평가시 경영관리능력(M)의 평가

등급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며 CAMELS평가와 리스크평가는 상호보

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평가대상은 국내 생명보험사의 본사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한 생명보험사 및 특수한 보험성격을 지닌 생명보험사

의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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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둘째, 평가주기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평가는 생

명보험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변동사항을 생명보험사별 전담역이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규모와 리스크관리수

준 등을 고려한 리스크평가서 작성주기를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

만 해당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profile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가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표 Ⅴ-12> 종합리스크의 등급 및 평가주기 (안)

종합리스크등급 평가주기

1등급 또는 2등급
·매 6개월마다 평가

·평가항목 축소

3등급
·최소한 매 6개월마다 평가

·취약부문에 평가강화
4등급 또는 5등급 ·최소한 매 3개월마다 평가

셋째, 평가방법의 경우 리스크평가는 업무보고서, 설문서 및 면담등

을 통하여 비임점검사형태로 운영하되, 취약성이 노출된 부문과 평가부문

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은 임점검사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리스크평가서에 기초한 검사계획수립

검사계획수립은 매년초에 연중 수행해야 할 검사대상기관결정, 검사

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의 배분 등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그 구체

적인 범위는 리스크평가서에 기초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근

거로 감독계획과 검사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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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5) 임점검사 및 감독수행

임점검사에서 리스크평가담당자가 리스크관리 전담역에 의해 작성된

리스크평가결과를 기초로 경영진과 면담, 서류점검 등을 통하여 리스크

유형별 평가등급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CAMELS 각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임점검사에서 확정된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등급

은 CAMELS의 'M'평가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도록 하고, 임점

검사에 의한 CAMELS평가 및 리스크평가결과에 따라 감독당국은 비공

식 감독조치(Inform al Su p ervisory Action) - 지도공문발송, 약정서체결

- 또는 공식감독조치(form al enforcem ent actions) - 문서화된 협정

((w ritten Agreem ents), 중지·정지명령(cease and d esist orders), 해

임·금지명령(rem oval an d prohibition ord ers) 등 - 을 시행하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정서·양해각서 제도102)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명보험사의 경영건전성이 악화되기 전 취약부문

에 대한 자율적 시정조치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102)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취
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

록 감독규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에 근거를 마

련하였으나 약정서 및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세부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음

에 따라 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평가중심 리
스크감독체제로 전환으로 리스크평가결과 리스크평가등급이 일정기준이하

이거나 경영상 취약점이 나타나는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약정서·양해각

서를 체결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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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감독체제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

3 .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 과제

향후 RAS 감독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제반과

제가 신중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전문성을 지닌 검사역의 양성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 등 선진

감독기관에서는 리스크중심의 감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생명보

험사에 대한 리스크정보수집과 생명보험사의 리스크변동상황을 상시모

니터링하고 리스크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역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 이들 전담역은 ① 담당보험사의 재무상황, 경영구조, 주요한 리스크

변동상황, 종합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현황 파악 ②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주요리스크의 변동가능성추정 ③ 주요한

감독상의 우려사항, 시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④ 리스크평가서

작성·유지 ⑤ 필요시 검사과정에 참여하거나 생명보험사에 부담을 주

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정보수집을 하는 한편 수집된 정

보의 내용 확인 등과 같은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

문적인 전담역 양성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스크평가 업무수행에 적합한 전담역을 양성하기 위해 전담역 양성프

로그램을 적극 개발함과 더불어 감독당국에서 현행 운영중에 있는 파견

감독관제도의 기능개선 등을 통해 생명보험사별 전담역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리스크관련정보수집을 위한 시스템구축을 들 수 있다. 생명보

험사의 리스크관련정보를 DB화하는 것으로 각종 영업활동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리스크 및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의 개편, 정보수집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독당

국은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련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생명보험사

에 대한 정보수집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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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정보에는 재무지표 등과 같은 정량적인 정보이외에도 생명보험사의

경영전략 등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리스크평가 결과에 의한 감독·검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져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규모,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근거로 검사대상기관 결정,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배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검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선진 RAS 감독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칭이 이루어져 국

내 실정에 부합하는 RAS 감독체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미국보

험방식, 캐나다방식, 영국방식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하여 국

내 실정에 부합한 RAS 감독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 감독당국차원에서 단계별·분야별 검토작업반이 구성되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즉 리스크규모 및 수준과 관련된 항목설정 및 분석의

절차, 분석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단계별로 연구작

업반이 구성되어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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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증대로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이 예측

과 관리가 어려운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는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감독당국

으로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제에 대한 평가중심의 감독체제 구

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 감독기관들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리스크중심의 감

독은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관리능력에 대한 체계

적이고 상시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 분야에 감독·

검사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제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선진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영업형태의 변화까지도

고려하는 등 과거보다는 향후 점증하는 리스크영역에 관심의 초점을 두

는 미래 지향적인 접근방법으로 리스크감독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캐나다 등

에서는 RAS(Risk Assessm ent System)식 리스크감독체제를 도입·운용

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에서도 2004년도 시행을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감독당국 역시 2005년도에

RAS 리스크감독체제의 도입을 목표로 “보험회사 RAS 감독체제 도입

방안”을 2003년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 기존의 대표적인 리스크감독체제라 할 수 있는 CAMELS형 경

영실태평가제도는 재무제표중심의 과거 경영성과 평가제도로 금융기관

의 리스크관리실태 및 수준 등을 미래지향적이며 상시적으로 감독·검

사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리스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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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감독체제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RAS 감독체제도입 필요성이 증

대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미국 및 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가 CAMELS

형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보완차원에서 RAS 감독체제가 도입되고 운용되

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감독당국 및 생명보험사에 유용한 리스크감독체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에 가장 부합한 리스크감독체제라 할지

라도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의 특성과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리스크감독

체제의 도입은 자칫 리스크감독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생

명보험사 리스크관리수준 향상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있

다. 따라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특성과 실정에 부합한 RAS 감독체제의

검토 및 도입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사전적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

고 있는 RAS 감독체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에 실제 국내 생보업계

에 입수한 데이터 및 자료를 토대로 RAS 감독체제의 도입적정성 및 리

스크감독체제의 방향성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 본다.

이에 미국, 캐나다, 영국, 홍콩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RAS 감독체제

의 구조 및 특징 등을 특히 리스크평가차원에서 살펴보고, 또한 국내

생보업계 15개사로부터 입수한 리스크규모 및 수준 관련자료(설문조사

등을 포함) 등을 통해 RAS 감독체제의 니드 및 도입적정성을 분석하

고, 그 시사점을 요약·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RAS 감독체제는 비단 감독기관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감독대

상기관, 즉 보험사측면에서도 많은 유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진감독

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적극적으로 RAS 감독체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도 RAS 감독체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RAS 감독체제는 CAMEL형

경영실태평가제도와 더불어 감독당국의 주요한 리스크감독 및 검사의

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

192



요약 및 결론

듯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기존 리스크감독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

적으로 RAS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감독의 차

등화 및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제고, 그리고 자기책임경영 정착이

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향후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선진

감독기관의 RAS 감독체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 실제 생명보험업계의 자료 등을 토대로 RAS 감독체제로의 전

환가능성을 현시점에서 검증한 결과, 어느 정도 전환가능성 즉 도입적

정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지만 단지 단기적으로 전환하기에는

생명보험사 리스크관련정보의 제공, 리스크평가의 방법 및 기준설정 등

에서 한계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은 국내 생명보험사의 특성과 여건이 충분히 반

영되는 방향으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

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리스크감독정책의 기본방향

과 RAS 감독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RAS 감독체

제의 검토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리스크감독정책은 금융환경변화에의 부합성(국제적 정합성),

국내현실에의 적합성(현실성), 기존리스크감독체제와의 보완성(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RAS 감독체제의

도입은 제 Ⅳ장의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현실에의 적

합성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추진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RAS 감독체제의 도입에서 우선적으로 RAS 개념에 의한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캐나다 등처

럼 RAS 감독체제가 정착된 연후에는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감독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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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RAS 감독체제도입의 1차적인 목표를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보완

에 두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RAS 감독체제의 검토는 제 1단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권

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제 2단계로 미국 은행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 O CC 및 FRB방식을, 제3단계로 캐나다방식, 영국방식,

미국 보험분야 방식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는 미국 은행방식 및 캐나다 방식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RAS 감독체제가 조기에 도입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생

명보험사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프로세스별로 체계적인 검토 및 연구가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RAS 감독체제

의 단계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리스크관련정보 수집체계

구축측면에서는 볼 때 리스크관련정보를 생명보험사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각종규정 및 업무보고서의 개편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리스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외부감사인 등으로부터 리스크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정보수집 확충체제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즉 개

별리스크의 현황파악을 위한 다양한 리스크관련정보의 공급원 확보가

RAS 감독체제하에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일정기준이

상의 생명보험사, 또는 모든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생명보험사의 일반현

황과 재무상태, 그리고 리스크정보를 수집하고 생명보험사와 감독당국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창구역할 및 리스크평가를 실시하는

전담역을 지정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

다. ② 영업활동의 구분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미국 OCC방식 경

우처럼 리스크평가시 별도의 영업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생명보험사 전

체와 관련이 있는 제반리스크를 설정하여 개별리스크로 평가하는 방안

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명보험사의 각 영업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상태와 관리수준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영업활동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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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에서 국내 생보업계의 공통적인 영업활동을 고려하는 경우에 영업

라인, 자산 및 부채라인, 재보험, 정보시스템, 기획·전략 등으로 구분하

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리스크의 규모 평가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 고유리스크의 설정

시,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통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국제적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RAS 감독체제상

의 분류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단기적으로

는 생명보험사의 고유리스크를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경영리스크 등

으로 분류하되, 장기적으로는 캐나다 OSFI방식 등을 참조하고 생명보험

사의 리스크를 보험, 투자(시장,신용,유동성), 예정이율, 운용, 전략, 평판

리스크 등처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내 생명보험

사의 리스크규모평가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RAS 감독체제상의 리스규

모평가방법을 지향하되, 예외적으로 리스크규모를 통합리스크관리시스

템(또는 RBC식 지급여력제도에 의한 리스크규모산출)에 의해 계량화(산

출)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특히 향후

에는 선진국처럼 리스크 규모 평가시 검사역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스

크별로 평가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리스크규모의 평가기준마련이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④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측면에서 볼 때, 리스크관리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설정이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

며 리스크관리수준과 관련된 항목설정은 보험, 신용 리스크 등과 같은

개별 리스크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국

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는 리스크관리 조직 및 정책, 절차,

시스템이라는 리스크관리체제의 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세부평가매뉴얼에는 평가기준 및 지침(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실제 확인검증작업을 위해 필요한 질적·양적인 정보 및

데이터의 소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⑤ 리스크매트릭스 작성기준마련측면에서 볼 때, 국내 생명보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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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매트릭스는 선진감독기관의 리스크매트릭스 작성기준을 벤치마킹

하여 리스크평가등급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산출기준마련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다만 국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매트릭스는 4등급 및 5등

급보다는 3등급(낮음, 보통, 높음)으로 단순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생명보험사의 수가 많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생명보험사간 영업형태의 차이 역시 뚜렷히 구분되지 않아 4

등급이상으로 리스크매트릭스를 작성하는 경우 등급별 구분이 쉽지 않

기 때문이다.

⑥ 리스크평가서 작성방법의 결정측면에서 볼 때, 리스크평가서는

검사대상기관결정,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의 배분 등 감독계

획 및 검사프로그램 수립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사대상기관결정,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배분 등

감독·검사계획 수립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평가

체제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임점검사를 통하여 리스크평가결과에 대한

최종확인을 하고, 이를 CAMELS 평가시 경영관리능력(M)의 평가등급

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며 CAMELS평가와 리스크평가는 상호보완적

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⑦ 리스크평가서에 기초한 검사계획수립측면에서 볼 때, 향후 생명

보험사의 리스크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감독계획과 검사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RAS 감독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

성을 지닌 검사역의 양성문제, 리스크관련정보수집을 위한 시스템구축

문제, 리스크평가 결과에 의한 감독·검사 프로그램 개발문제 등 뿐만

아니라 선진 RAS 감독체제의 지속적인 벤치마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차원에서도 단계별·분야별 검

토작업반이 구성되어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

이 요구된다. 즉 리스크규모 및 수준과 관련된 항목설정 및 분석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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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분석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단계별로 연구작업

반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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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Ⅰ] 캐나다의 RAS 감독체제 103)

□ 보험회사의 영업활동 분류

생명보험 손해보험

영업라인(line of bu siness) : 요약
·일반
·개인생명
·개인건강
·단체생명 및 건강
·연금
·분리계정상품/뮤우철펀드

영업라인(line of bu siness): 요약
· 일반손해보험(personal property)
· 배상책임보험(commercial property)
· 자동차
·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 특수영업분야(special lines)

자산및 부채관리(asset and liability
m anagement): 요약
투자(요약)
· 증권(채권, 사채, 주식, 사모사채)
· 모기지
· 부동산
(보험계리적) 부채/ 준비금

투자소득 (investment and related
income)

재보험

IT/영업 연속성(business continu ity)
IT/영업 연속성(business continu ity)

전략방향 및 장래전망
전략방향 및 장래전망

기타 기타

o 영업활동은 영업라인, 영업단위, 기업의 광범위한 활동 등이며, 생

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에 대한 캐나다감독 파일지표(su p ervisory

file in dex)는 위의 표와 같은 영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103)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 리스크관리팀의 도움을 얻어, OSFI에서 근무하는
H afeman 감독관과의 2∼3차례 서신 연락에서 입수된 자료를 완역한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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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록 표준지표(stand ard file ind ex)에서 제시한 주요영업활동이 대

부분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주요영업활동일지라도,

- 감독자는 특유보험회사의 속성(요구)에 따라 표준지표에 포함되

지 않은 영업활동을 추가(예: 기타)하거나 또는 영업활동종류를

수정한 것을 채택할 수 있음.

o 영업활동에 대한 중요도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리스크평가과정의

일부분으로써 감독자가 해야하는 역할임.

- OSFI 감독체제의 Section 4.1에서는 감독자가 중요활동을 가중하

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중요도측정치를 나타내주고 있음.

- 주요활동의 중요도는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독특(유일)

하며, 금융기관마다(에 따라) 변화할 것임.

□ 고유리스크의 규모평가

o 고유리스크의 평가는 감독자의 금융기관 비지니스모델, 보험산업

및 환경 등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는 정성적인 프로세스(질적인

평가)라 할 수 있음.

-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분표(allocation table)도 없음.

- 감독당국은 고유리스크를 고(high), 평균 이상(above average),

보통(m od erate), 저(low ) 등으로 고유리스크를 평가함.

o 우리는 주요 고유리스크 (생명 및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리스크,

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에 기초하여 은행 및 보험상품을 고

(h igh), 평균이상(above average), 보통(m oderate), 저(low ) 등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도해왔음.

- “상품은 전통적인, 그리고 복합형형태(vanilla-typ e)상품으로 이루

어졌다는 가정하에 ” 등급이 결정되며, 이 등급을 감독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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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나의 지침(gu id e)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상품등급의

부여는 [부록 Ⅱ] 참조) .

o 캐나다의 리스크평가는 양적인 평가가 아닌 질적인 평가임.

- 캐나다는 또한 하향방식(top d ow n app roach)보다는 오히려 상향

방식(bottom up approach)을 사용함.

- 예를들어 각 영업활동의 순리스크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리스크

를 평가하고 주요영업활동수준에 리스크완화(risk m itigation)를

평가하는 체계임

· 이때 각 영업활동의 중요도를 이용함으로써, 전 순리스크(ON R:

Overall N et Risk)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순

리스크(N et Risk)를 합계하게 됨.

□ 리스크관리수준의 평가

o 전체 리스크관리수준 평가시, 단지 “어떻게(H ow )” 하나의 기능

(function)이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필요한 활동을 하

는 것인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기능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the fu nction), “어떻게 잘(H ow Well)” 그렇게 하느냐(성과지표:

p erform ance ind icators)까지 보게 됨.

- 특징은 명령(m and ate), 구조(stru ctu re), 자원배분(resou rces), 측정

방법론 및 실무(m ethod ology & practices), 책임(accountability)

등과 같은 기능의 주요특징임.

- 성과지표는 효과적인 감독에 대한 기대임.

- 감독기능은 강(stron g), 인정(accep table), 향상필요 또는 약(n eed s

imp rovem ent or w eak) 등으로 등급을 주고 있음.

o 최근 캐나다는 ON R, 자본, 수익, 종합리스크(comp osite risk)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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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뿐만아니라 감독기능(oversight function)에 대해 일련의 평

가기준(assessm ent criteria)을 마련하였음.

□ 리스크의 측정

o OSFI의 리스크평가과정은 양적인 평가가 아닌 질적인 평가이며,

경영환경 및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기

초함.

- 리스크평가는 리스크모델링(risk m odelling)에 기초하는 것이 아

니고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러나 RBC 또는 VAR 모델에 의해 산출된 금융기관의 고유리스

크관리수준의 평가는 경험적 평가(ju dgem ental assessm ent)을 검

증(back-test)하는데에 이용될 수 있음.

· 즉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똑같은 결론

에 도달하지 않은지 확인하기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 리스크측정의 빈도

o 리스크측정은 연속적이고 다이나믹한 프로세스이며 연중 아무 때

나 실시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만약 어떤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을시 계속적으로 평가하게 됨(예: 9.11 테러사건).

- 9.11테러와 같은 사건을 유발시키는 큰 사항(event triggers)이 없

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리스크특징에 따라 모니터링이 통상 분기

별로 이루어지며 임점검사는 1년에 한번에서부터 2∼3년에 한번

까지 이루어짐.

- 복합금융회사(Conglom erate institu tion)의 경우 주요 영업활동 및

감사기능에 대한 임점검사를 1년에 2∼3회 할 수 있고, 반면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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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2∼3주간 계속되는 단 한번의 임

점검사를 할 수 있음.

o 리스크매트릭스는 특정 사건발생, 모니터링 활동, 또는 임점검사

후 어느 때나 수정이 가능함.

- 임점검사를 수행한 후 나온 결과인 종합리스크평가등급(CRR)은

통상 공개되고 있음.

- 임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은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CRR을 정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매년 보내는 감독서

한(an annu al sup ervisory letter)을 통하여 통보하게 됨.

□ CA M EL과 CRR과의 관계

o 두 가지 방법(리스크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자본, 자산, 경영관리,

수익과 유동성을 참조함)은 서로 약간의 중복이 되지만, CRR이

좀더 체계화되어 있고, 경감되지 않은 리스크를 자본과 이익이 흡

수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 후에 주요 영업활동별로 고유리스크

와 리스크관리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임.

- 이러한 의미에서 CRR은 금융기관자체가 자신을 보는 방법으로 금

융기관을 평가하게 됨.

o CAMEL등급과 CRR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

지만, 두 방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요인을 살펴보기 때문에 유사

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여짐.

- OSFI는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에 CAMEL등급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등급은 금융기관의 예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

는데 사용됨.

- CDIC도 나중에는 CRR로 대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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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협의 (M anagem ent M eeting), 현장검사 (Fie ld Rev iew )기간

o 모든 것은 검사의 목적, 검사에 할당된 감독관의 숫자, 감독관 개

개인의 경험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검사에 대한 시간 스케쥴은 각 금융기관에 대한 연간 감독

관 플랜의 일부분에 해당하게 됨.

□ 종합리스크평가등급 (CRR)의 규칙 및 지침

o 종합리스크평가등급(CRR)은 OSFI의 웹사이트에 있는 감독 체제

및 측정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됨([부록Ⅲ] 참조)

- 임점검사의 실시한 후 CRR을 작성하거나, 임점검사가 이루어지

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는 1년에 한번 CRR을 작성함.

□ 감독관의 훈련

o 스텝훈련을 위해 전문인훈련개발부(Profession al Training an d

Developm ent Dep artm ent, PDT)를 운영하고 있음.

- PDT는 일년에 한번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4일간의 감독체제 입문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과목에는 감독체제의 기초를 발표하고, 특정 경우에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분석이 포함됨.

o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감독지침서를 실무부서

(Practice Division)에서 사용함.

- 리스크매트릭스 작성법

- 소형 및 업무가 덜 복잡한 금융기관의 조사

- 업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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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리스크

- 자본

- 수익

- 리스크측정 개요

o 이러한 지침들을 감독메뉴얼(Su p ervisory Manu al)에 포함시킬 예

정이며, 이는 감독체제 모든 면에 지침을 주는 일람표가 됨.

- PDT에 의해 운영되는 Lunch & Learn " 시리즈와 연계하여 가이

드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목적은 모든 사람이 지침서를 필독하기 위함이고, 관리자가 스텝

을 가르치는 하나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기 위함임.

- 모든 감독 부서의 스텝들과 임점검사 동안 그들을 지원하는 전문

가지원스텝(Sp ecialist Su pp ort Staff)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음(최

대 14명으로 한정)

□ 감독부서의 구조

o OSFI는 연방정부에 등록된 은행, 신탁 및 대부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연금펀드의 감독을 하고 있음(따라서, 본원은 4개의

감독그룹이 있음)

- 복합은행권역(Bank Conglom erates)

- 복합생보사 부문(Life Con glom erates)

- 재무금융그룹(FIG-비 복합 은행 및 보험회사)

- 연금펀드

o 또한, OSFI에는 전문가지원부서가 있어 임점검사 동안 계리업무,

자본, 자본시장, Comp liance, 신용리스크, 회계 및 재무 정보, 재

무서비스테크놀로지와 같은 분야를 감독부서원에게 기술적 보조

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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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Ⅱ] 캐나다의 보험리스크 평가지침(생명보험 DRA FT) 10 4)

o 보험리스크는 상품에 부과된 순보험료를 초과한 손해배상 및 보

험금지급으로 발생하게 됨.

- 생명보험산업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사망률, 장해율, 해약률, 사업비율, 이자율

등임.

- 보장형형태의 계약(p rotection typ e contracts)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보험리스크의 주요요인은 생명보험레버리지에 대한 사망

률, 사건 및 질병레버리지에 대한 장해율임

- 비록 기타요인이 보험리스크에 영향을 줄 지라도(예:장기건강보

험계약) 보험리스크의 주요요인은 건강치료의 장래비용(fu ture

cost of m edical care)임.

o 저축형형태의 계약(w ealth m anagem ent typ e p rodu ct)에 있어서

주요리스크는 아마 보험리스크는 아님.

- 이와 같은 형태 상품에 대한 적용가능한 고유리스크범주는 특별

한 상품의 속성 및 특징에 의존할 것임.

- 보험계리적 부채는 보험회사 부채구조의 주요속성이 존재

· 보험계리적부채와 관련성이 있는 주요리스크는 운영리스크임.

· 다만 보험계리적 부채에 대한 조정은 리스크관리질의 약화

(w eaknesses in th e qu ality of risk m anagem ent) 및 보험, 신

용, 시장, 기타리스크 수준변화의 징표(지표)임.

104) 이 자료는 캐나다 OSFI에서 보내온 OSFI(2002c), pp .1-14를 완역한 것으로
여기에는 리스크 규모 평가시 고려할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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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Ⅰ : 요인을 분석하는데에 감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려사항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영업활동의 고유보험리스크관리수준

을 평가하는데에 고려해야 하는 요인의 샘플을 제시

S e c tio n Ⅰ : 고유리스크 요인
영업활동에서 보험리스

크관리수준을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 요인

고려사항

(보험리스크관리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계된)

상품

· 상품의 복잡성 및 특

성

·복잡성의 정도 (매우 복잡성이 높은 상품은 피보험자 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소송사건 및 해약리스크의 증대를 초래)

·계약의 장기성

·보험금지급상의 특징, 배당금, 전환옵션

·보증 (보험료 및 보험금보증, 이율보증, 사망률 및 사업비)

·조정가능하고 보증된 상품, 단체, 개인, 연금, 보험상품

·소비자 옵션의 정도

·증권사이즈 (p licy size)

·사망률, 장해율, 해약률 가정의 적정성
시장 (소비자 또는 고객 )

·소비자의 형태

·경쟁

·다양한 보험리스크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행동 (옵션,보증 및

기타특징 등에 대한 의사결정행동 포함)

·나이, 직업, 라이프스타일, 성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및 규제적 환경, 그리고 이들의 소비자/ 고객에 대한

영향

·사망률, 장해율, 해약률가정의 적정성

·새롭고, 격렬한 (위험한) 질병

·우량체/ 표준체/ 표준하체

·가격/ 상품특징에 대한 영향
신상품 및 시장 ·보험산업에 신상품 및 신시장이 형성으로 적절하게 상품의 가격설정이 어

렵기 때문에 보다 높은 보험리스크를 시현
집중 (영업라인 ,상품 ,피보

험자)

·영업라인,상품,피보험자 등에 의해 광범위한 영업활동구성 (전 영업활동의

%로서, 예: 보장, w ealth m ana gem en t 등)

·제공된 사업결합으로 인한 리스크와의 관련성증대 및 리스크의 증대 (추가)

·상대적으로 리스크의 확대

- 제공된 증권의 크기

- 각 등급범주에서의 소비자의 수

·구사업 및 신규사업/ 상품의 수

·경영분야

·평균증권크기

·자기선택 (an ti-selection ): 보다 건강한 사람은 보다 경쟁적 가격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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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Ⅱ : 감독자로 하여금 요인이 완화하기 위한 상대적인 이슈

(issu es), 또는 고유리스크변화의 결과(resu lt)인가를 결정토록하기

위해 평가해야 하는 질적·양적정보지표(qu antitative or qu alitative

inform ation)의 샘플을 제시

S e c tio n Ⅱ : 지표 (징표)
다음은 지속적인 감독과정동안 언제든지 관찰할 수 있는 지표 (질적 및 양적정보)의 샘플임 . 지표

가 고유리스크요인의 결과 (그러므로 고유리스크의 감소 또는 증가로 나타남)인지, 아니면 완화 (완

화를 약하게 또는 강하게 하는)를 위한 상대적 이슈의 결과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표가 평가

되어야 함. 주요영업활동의 순리스크 분석에 있어서, 이들 지표는 전기간과 동일한 영업활동에 속

하는 타 동류기관의 비교가능한 정보를 비교하고 검토하는데 활용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류여부

의 비교시에는 각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의 특징과 속성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지표 고려사항

수익성 , 수익성추이

및 수익성 전망

(언더라이팅손실상태,

트렌드,전망포함)

·수익성, 계획 (p lan )에서의 중요한 변화, 동류집단의 유사한 활동의 수익

성에서의 중요한 변화, 수익성트렌드에서의 중요한 변화, 또는 이상하게

예측된 수익성은 고유리스크,(현영업의 완화에 관련된) 이슈 등이 변화

하는 것을 나타내거나 또는 계획의 변화 (예 : 이익/ 손실 분석) 등을 나타

낼 수 있음.

판매채널 (dis trib uti on

ch an n el)

·판매채널 (대리점, 브로커, PPGA,MGA 등) 및 보상행태〔예: 상품특징,

목표시장, 언더라이팅, 관련규제 등과 전혀 무관한 브로커의 활용은 (완

화와 관련된) 이슈 (완성된 정책의 외면, 적절치 못한 감독 등) 및 고유리

스크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음〕

기타

·재보험의 부활 (reinsu rance renew al)

- 부활문제 (p roblem s w ith renew als)는 완화를 감소시키는 지표

(in d icative) : 예 언더라이팅 표준

- 재보험비용의 주요증가는 고유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지표

· 수수료 구조 (해약리스크에서)

· 영업의 개방 및 폐쇄체계 (open or closed book of bu siness)

감독 경험 ·금융기관에 대한 OSFI경험 (예: 보험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전이슈 등)

계리적 부체

·계리적 부채는 보험회사 부채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

항임.

계리적부채와 관련된 주요고유리스크는 운영리스크 (op erational r isk)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리적 부채에 대한 조정은 리스크관리 질에서의 약

(w eaknesses in the qu ality of r isk m anagem en t)뿐만 아니라 보험, 신

용, 기타리스크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징표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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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Ⅲ : 영업활동 “평균(on average)”에서의 고유보험리스크

관리수준기초,생명보험영업활동의 상대적 등급화(re1ative grouping)

을 제시(영업활동은 고유리스크에 대한 4가지 등급범주를 분류

(high,above average, m od erate and low ) 및 영업활동에서 보험리

스크관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ch aracteristics)의 샘플을

제시

S e c tio n Ⅲ : 영업활동의 상대적 등급화 (Re la tive Gro u ping)

- 고유보험리스크의 평균수준 (Average level)에 기초하여 -

리스크의 등급화는 단지 시작을 위한 참고로 이용하여야 할 것임 . 범주간의 분기점 (cu t-off)

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말아야 함 . 등급화(Group ing)는 영업활동에 대한 고유보험리스크

평균(on average)"수준을 나타내며 변하기 마련임 . 금융기관 각 영업활동의 특유한 특징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분석에는 부활(갱신)할 수 있는 상품, 경험요율, 배당, 조정

가능성면에서의 차별성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6.7-6.20참조

영업활동 특징은 그 영업활동에 대한 보험리스크의 정도에 영향을 줄 것임 . 이들 영업활동

에 관계가 있는 기타리스크(예 : 법규 / 규제, 시장, 운영리스크)는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았음 .

리스크평가를 완성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의 전평가와 관련성이 있는 기타리스크를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 ix)내의 해당난에 기록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생명보험영업활동에 대한 고유보험리스크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상

품특징(Product Characteristics)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그림은 리스크

관리수준과 특징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간단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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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 igh)

· 장기건강보험(LTC: Long Term Care) : 보험료조정불가 (N on-cancellable)

· 유니버셜 생명보험 - 특히 지수연계보험(UL)

· 개인질병소득보상보험(IDI: Individual Disability Incom e) : 보험료조정불가

· 분리펀드보증상품 (Segregated Fu nd Guarantees)

중상

(above

average)

· CI 보험

· 장기건강보험(LTC: Long Term Care) : 보증변경가능

· 개인질병소득보상보험(IDI: Individual Disability Incom e) : 보증변경가능

· 단체 장기질병보험(LTD : Gr oup Long-Term Disability)

보통

(m oderate)

· Term-to-100

· 연금 (Payou t Annu ities) : 사망률을 적용하는

· 단체의료, 치료, 단기질병(Group Dental, Medical, Sh ort-term

Disability :STD)

· 단체생명보험(Gr oup Life In surance) : 정기

저

(low )

· 무배당 개인 보험금수준 및 보험기간단축보험

(N on-participatin g Ind ividual level and decreasing term )

· 무배당종신보험(N on-participating Wh ole Life)

· 배당상품(현배당지급부)

(Participatin g produ cts w ith current d ividen d payou t)

· 개인생명 조정가능 상품- 배당 및 무배당

(In dividu al Life Adju stable produ cts - par and n on-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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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리스크 (H igh Risk)

o 장기건강보험 (LTC : Long Term Care) : 보험료조정불가

·보험료는 보증되어 있으며 새로은 경험(em ergin g exp erience)에

기초하여 조정할 수 없음.

·계약은 본질상 매우 장기이며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계약의 기간

에 직접적으로 비례

·의료개호(m edical care)비용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

·보험료조정불가(Lock-in방식 적용)

o 유니버셜 생명보험 : 지수연계보험 (U L) 등

·옵션과 관련이 있는 복잡한 소비자행동으로 가격산정의 어려움

존재

·투자, 사업비 및 사망률 보증의 수준

o 개인질병소득보상보험 (ID I: In div idu al D isab ility Incom e):보험

료조정불가 (N on-cancel lab le)

·보험료는 보증되어 있으며 새로은 경험(em ergin g exp erience)에

기초하여 조정할 수 없음

·소비자행동- 보험금청구건수는 경제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음:

경제적 여건이 나쁠 때 보험금청구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

며 보험금종결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

·보험료조정불가(Lock-in방식 적용)

·질병(d isability)이 의미하는 정의의 적정성 및 지속적인 설명에

대한 도전: 복잡성과 불확실성 가중

o 분리펀드보증상품 (Segregate d Fun d Gu arantees)

·분리펀드보증상품의 고유리스크는 만기및 사망률 보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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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리스크는 보증의 특성에 비례하게 됨.

- 자산의 시장가치가 펀드로 제공된 보증보다도 낮을 리스크

- 재조정 옵션(Reset Option)는 소비자가 만기보증을 현재펀드가치

로 재조정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만기까지의 기간을

재조정하게 됨.

- 사람들은 고리스크펀드에 투자하기 위하여 분리된 펀드(보증때

문에)을 선택할 수 있음. 이들 펀드는 충분히 다양화하지 않을

것임(즉 위험성자산의 과도한 투자)

·소비자행동 : 재조정 같은 상품옵션부 경험이 제약되었을 때 적

정한 가격산정이 곤란

□ 중상 리스크 (Ab ov e Av erage Risk)

o CI 보험 (Critical Illness)

·상대적으로 신상품에 대한 제약된 경험

·"CI"가 의미하는 정의의 적정성 및 설명(interpretation)에 대한 지

속적인 도전: 복잡성 및 불확실성 가중(d isease/ illness 계약할 때)

o 장기건강보험(LTC: Long Term Care) :보증변경가능(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는 미확정되어 있으며 (계약의 등급에 의해) 새로운 경험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함. 이 특징은 리스크를 감소함.

·계약은 본질상 매우 장기이며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계약의 기간

에 직접적으로 비례

·불확실성은 의료개호와 관련

·부활(갱신)의 보증

o 개인질병소득보상보험 (ID I: Indiv idu al D isab ility Incom e) : 보

증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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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보증되어 있으며 새로은 경험(em ergin g exp erience)에

기초하여 조정가능: 이 특징은 리스크감소

·부활(갱신)의 보증

·소비자행동- 보험금청구건수는 경제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음:

경제적 여건이 나쁠 때 보험금청구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

며 보험금지급종결(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

o 단체 장기질병보험 (LTD : Group Long-Term D isab il ity )

·보험료는 보증되어 있으며 새로은 경험(em ergin g exp erience)에

기초하여 조정가능: 이 특징은 리스크감소

·부활(갱신)의 보증

·소비자행동- 보험금청구건수는 경제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음:

경제적 여건이 나쁠 때 보험금청구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

며 보험금지급종결(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

□ 평균 리스크 (M o derate Risk)

o Term-to-100

·보험료는 보증되어 있으며 새로은 경험(em ergin g exp erience)에

기초하여 조정불가

·계약은 본질상 매우 장기이며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계약의 기간

에 직접적으로 비례

·주요리스크는 부채평가 및 보험료설정시 가정한 해약률임. 특히

최종해약률(u ltim ate lap se rate)은 보험료설정 및 부채평가 모두

에 과대계상되었음(보험료는 해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유지

된 소비자를 지탱하는데 활용하는데 필요한, 임의의 확실한 수준

의 해약(certain level of lap sation)을 가정하였음. 만액 최종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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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예정해약률보다도 낮다면 리스크증대)

o 연금 (Pay out A nnu ities) : 사망률을 적용하는 (w ith m ortal ity )

·만약 고정된 지급 또는 보증된 율(예: CPI)에 기초한다면, 투자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있음. 만약 지급이 투자성과에 기초한다면

투자리스크는 연금수령자에게 있음.

·계약은 본질상 매우 장기이며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계약의 기간

에 직접적으로 비례

o 단체의료, 치료, 단기질병 (Group D ental, M edical, Sh ort-term

D isab il ity :STD ): A SO계약 배제

·상품의 단기성

·경쟁적 시장체계 : 가격이 사업을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을 결정하

는데 주요결정요인임(따라서 가격하에의 리스크존재 : r isk of

being u nd er priced)

·불확실성은 의료개호비용과 밀접하게 관련

·소비자행동- 보험금청구건수는 경제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음:

경제적 여건이 나쁠 때 보험금청구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

며 보험금지급종결(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

·리스크의 집중력(예:공장환경에서 산업 및 회사적용: indu stry or

comp any coverage in a factory environm ent)

·보다 낮은 리스크가 될 경험요율일 것임.

o 단체생명보험 (G roup Life Insurance) : 정기

·전환옵션

·리스크의 집중력(예: W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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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리스크 (Low Risk)

o 무배당 개인 보험금수준 및 보험기간단축보험

(N on-p articip ating Ind ividu al level an d d ecreasing term )

·보증된 보험료는 리스크 증대

·조정가능한 보험료는 리스크감소

·보험료조정불가(Lock-in방식 적용)

o 무배당종신보험 (N on-p articip ating W hole Life)

·보험료는 보증되어 있으며 새로은 경험(em ergin g exp erience)에

기초하여 조정불가

·이율보증은 보험증권계약에 내재

·전통적이며 계약의 확정정기. 가격은 거의 경쟁적이 아님.

·보험료조정불가(Lock-in방식 적용)

o 배당상품 (현배당지급부)

(Particip atin g products w ith cu rrent d ivid en d p ayout)

·보험료는 고정되어 있으나 변화하는 경험〔예: 역의 비용(adverse

exp enses), 사망률 등〕을 인식하기 위하여 배당지급을 변경할 수

있음. 가격리스크감소

o 개인생명 조정가능 상품- 배당 및 무배당

(Ind ividu al Life Adju stable products - p ar and non-p ar)

·보험료 또는 보험금은 새로운 환경에 기초하여 조정가능 : 가격

리스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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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Ⅳ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생명보험활동의 고유보험리스크를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완화절차및 기법(mitigation

process or techniqu es)의 샘플의 제시

S e c tio n Ⅳ : 완화
금융기관이 영업활동 및 관련된 보험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완화과정

및 기법 (m itigation processes an d techn iqu es)의 샘플을 제시하였음.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완화하

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 (action ) 및 리스크관리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차별화를 위하여 시작

되었음. 이 샘플은 철저하게 의도된 것은 아님. 완화의 정도는 금융기관의 규모, 복잡성, 리스크프

로화일에 비례할 것으로 기대됨.
완화과정 및

기법의 예
내용

언더라이팅 관리

(u n derw ritin g

m ana gem en t)

리스크선택 및 세분화

·연령, 성, 혼인유무 및 우량체/ 표준체 세분화

·흡연/ 비흡연, 의료 (m ed ical) 또는 손실이력

·운영영역 (분야), 직업형태, 이슈연령

리스크관리

·재보험대체

·예외규정 : 임의 exclusions (d iscretionary)

·부채 (coverage)을 제약 또는 확대하기 위한 승인 (배서,시인)

(en dorsem en ts to exten d or restr ict covera ge)

·다양한 정책 (d iversification p olicies)

·포트폴리오 관리

- 복잡한 상품에 대한 전문가 활용

- 리스크전가 상품/ 기법 (예: 재보험, 헤징)의 활용

- 집중도 제한

· 합의된 상품옵션의 관리 (m anagem en t of con tractu al p rodu ct op tions)

가격관리

·보험료 추징 및 할인 (p rem ium surchar ges & discoun ts)

·경험요율

내부관리 (매일 )

(in tern al con trol :

day-to- day )

·의무, 책임 및 권한의 명확화 (권한의 정도포함)

·언더라이팅 재검토 및 감시의 정도

·정책사항의 이행성 (en forceability of p olicy docu m en tation )

·보험리스크를 감시, 관리, 측정하는 과정의 적정성

·시장여건, 리스크질 등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반응정도

·신시장 및 상품에 진입 (참가)하기 위한 관리의 적정성, 아웃소싱

- MGAs, 언더라이팅 매니져

- lea d or p ar ticip an t

·DCAT(영업활동의 주요보험리스크감독을 위한 특유한 시나리오)

(sp ecific scenario for each of the key insu rance risk drivers of a sign ifican t

activity)

관리정도 및 문화

·분석적 및 전문적 기술의 적정성

·계획의 연속성 (su ccession p lann in g)

·리스크의 허용도, 리스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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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리스크평가체제에 관한 설문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에 관한 설문서

보험회사 부서 작성자

◇ 본 설문서는 리스크감독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

원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등에 관하여 작성한

설문서입니다. 본 설문서 결과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연

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문조사과정에

서 얻어진 개별 보험회사의 자료 및 내용 등은 결코 외

부에 실명으로 공표하거나 제시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 3. 18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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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감독정책과 관련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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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감독원은 책리스크중시의 감독체계를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스크중시의 감독체계는 근본

적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일련의 감독체계를

의미합니다. 리스크감독체제는 크게 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수립을

간접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리스크관리관련 법적·제도적 제반규정의 제

정 및 보완(예: 리스크모범규정의 제정,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상의 리스크

관리규정), ② 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 및 보완(예: 지급여력제도 및 책임

준비금제도) ③ 보험회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리스크감독의 틀(예:

경영실태평가제도에 의한 리스크감독 및 검사)수립 등으로 분류됩니다.

본 설문에서는 주로 ③에 대해 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존 리스크감독체제의 유용성부문＞

1) 전반적으로 감독당국이 현재 시행중인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체

제 유용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란 ○표시)

매우

큰 편
큰 편 보통 없는 편

매우 없는

편
현리스크감독체제의 유용성

1-1) 유용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없는 편, 매우 없는 편),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보험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리스크감독체제

이기 때문

② 보험회사의 고유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리스크감독

체제이기 때문

③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수준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리스크감독

체제이기 때문

④ 미래 감안하지 않은 과거지향적인 리스크감독체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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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리스크감독·검사틀에 관한 설문(③)입니다.

현재 감독당국에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감독(검사)의 틀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실

태평가제도중에 있는 경영관리항목(100만점중에 20점)으로 보험회사의 리

스크감독(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비계량항목인 리스

크체크리스트방식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유용성부문＞

3) 리스크감독(검사)틀로써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유용성을 어떻게 생

각하십시니까?( )

① 매우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 경영실태평가제도 중 경영관리항목에 의한 리스크감사유용성부문 ＞

4) 경영관리항목에 의해 귀사의 리스크관리실태가 적절하게 평가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매우잘평가 상당히평가 보통수준평가 낮게평가 매우낮게평가

경영관리항목에 의한

리스크관리실태평가

4-1) 경영관리항목에 의해 귀사의 리스크관리실태가 적절하게 평가

되고 있지 않다면(낮게 평가, 매우 낮게평가) 그 이유는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리스크관리평가항목이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② 보험회사의 리스크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③ 평가방법론상(가중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 등)의 획일성 때문에

④ 통일된 포맷에 의해 평가되어 보험회사간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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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관리항목에 의해 귀사의 리스크관리실태가 평가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 )

①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 경영관리항목 유지

② 현체제하에서 경영관리항목(평가방법포함)의 일부보완

③ 현체제하에서 경영관리항목(평가방법포함)의 전부보완

④ 현체제하에서 경영관리항목부문 폐지(타평가체제로 대체)

각 보험회사의 주요영업활동을 세분화하고, 이들 주요영업활동별에 따

라 리스크규모(보험,시장,신용,유동성,법규준수리스크 등) 및 리스크관리수

준(고, 중, 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험사의 특성에 부합한 감

사를 하고 불필요한 감사배제, 감사정도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명확

화 등을 지향하는 리스크평가중심의 리스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사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리스크평가중심의 리스크감독(검사)체제 유용성부문＞

6) 기본적으로 리스크평가체제(RAS)중심으로 리스크감독(검사)체

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하지 않다 ⑤ 절대필요하지 않다.

7) 리스크평가체제중심의 리스크감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CAMEL형 경영실태평가제도에 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

① 기존체제에 비해 매우 리스크관리실태(수준)를 객관적으로

평가가능

② 기존체제에 비해 상당히 리스크관리실태(수준)를 객관적으

로 평가가능

③ 기존체제와 별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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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존체제에 비해 객관적으로 리스크관리실태(수준)를 평가

하기 다소곤란

⑤ 기존체제에 비해 객관적으로 리스크관리실태(수준)를 평가

하기 매우곤란

8) 리스크평가체제(RAS)에 의한 리스크실태(수준)평가가 가능하다

면 리스크평가체제에 의한 분석결과를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경

영관리항목에 의한 리스크실태평가를 대신(대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바람직하

지 않다. 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9) 리스크평가체제에 의한 리스크관리실태(수준)평가가 가능하다

면 장기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폐지

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폐지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

②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폐지가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③ 보통이다

④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

⑤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폐지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10) 리스크평가체제중심 리스크감독체제의 도입필요성이 요구된다

면 도입이 가능한 시기는?( )

① 1∼2년내에 도입이 가능

② 2∼3년내에 도입이 가능

③ 3∼4년내에 도입이 가능

④ 4∼5년내에 도입이 가능 ⑤ 5년이상의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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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리스크

1. 다음은 상품의 복잡성 및 특성에 관한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소비자가 상품구조 및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민원발생(분쟁 및 소송건수포함)건수 및 민원지수는 어느 정도

가 되십니까?

민원지수 민원발생건수
FY 2000
FY 2001

2) 소비자가 상품구조 및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발생(분쟁 및 소송건수포함)건수는 주로 어떠한 형태의 상품

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상품에 ○ 표시를 하여 주십

시오(FY 2001년도기준).

형태 ○표시 건수

유형Ⅰ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유형Ⅱ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유형Ⅲ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3보험분야
( )

유형Ⅳ
확정형상품
연동형상품

3) 예정이율 확정형상품(예: 확정형상품)의 비중이 전체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확정형상품의 비중 (%)
FY 2000
F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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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상품의 듀레이션(보험계약기간)은 대략

얼마가 됩니까?(FY2001년도기준) (약 년)

5) 귀사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상품별 해약률 및 계약유지율은 얼

마나 됩니까?(FY 2001년도 기준)

형태 해약률 유지율

유형Ⅰ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유형Ⅱ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유형Ⅲ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유형Ⅳ
확정형상품
연동형상품

6) 계약이 해지되어 지급한 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은 전체 지급보험

금중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아래에서 제시한 표와 같이 나타

내 주십시오.

지급보험금총액 (백만원) (a) 효력상실환급금 (백만원)(b) %(b / a)
FY 2000 %
FY 2001

2. 다음은 소비자 행태 및 경쟁상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나이, 직업,흡연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상품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험료

를 산정하고 계시는지요? (산정하고 있다.산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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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직업 성 훕연여부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사무직 노동직 일용직 계 남 여 계 흡연 비흡연 계

생존

보험
100%

100

%

100

%
사망

보험
생사

혼합

보험

주 : FY 2001년 기준

2) 보험상품 개발시 사망률, 장해율, 해약률 등 계산기초율의 가정이

얼마나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해당란에 ○

표시하십시오

매우적정 적정 보통 비적정 매우비적정
○표시

3) 귀사의 전체 보험계약중 우량체, 표준체, 표준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질문인데, 비율을 적어주십시오(FY 2001년도 기준)

우량체 표준체 표준하체 전체
FY 2000 % % % 100%
FY 2001 % % % 100%

4) 귀사의 상품중 전환계약이 가능한 상품(전환옵션이 있는 상품

수)의 비중(전체 상품에 대한)은 얼마나 되는지 표시하여 주십

시오. 또한 귀사의 경우 전환옵션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상품

하나를 직접 적어주십시오(FY 2001년도 기준)

전환옵션이 가능한 상품비중 (% ) 전환옵션이 가장 많은 상품 (예 : 종신보험 )

FY 2000 전체상품중 대략 ( )% ( 상품 )

FY 2001 전체상품중 대략 ( ) % ( 상품)

3. 편의상 상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각상품의 비

중, 건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FY2001년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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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건 수 금 액 (백만원) 비중 (%)
장기건강보험 (확정형)

원금보장형 분리계정상품 (개인연금)
CI(Critical illness)보험
장기건강보험 (연동형)
단체질병상해보험 (장기)
종신보장보험
실적배당형연금
단체질병상해보험 (단기)
단체생명보험
무배당 개인보험
배당부 보험
변액보험

합 계 100%

4. 다음은 귀사가 최근에 개발한 신상품 및 신시장에의 진출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1) 귀사가 최근 2년간에 걸쳐 개발한 상품의 개발건수는 총 몇 건

이나 되십니까?. 또한 최근 2년에 가장 많이 개발된 신상품은

어느 보험상품으로써 몇 건이 개발되었읍니까?(예: 간병보험 30

건, CI보험 10건 등과 같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품 총개발건수 가장 많이 개발된 상품명 및 건수
FY 2000 ( )건 ( )상품으로 ( )건
FY 2001 ( )건 ( )상품으로 ( )건

2) 귀사가 향후 어느 보험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진

입하고 있거나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보험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해당되는 란에 ○표시).

해당되는 란에 ○표시

구분

CI 보험시장
종신보험시장
질병상해보험시장
연금보험시장
교육보험시장
간병보험시장
정기보험시장
건강의료보험시장
변액보험시장
유니버셜보험시장
단체보험시장
종업원복지보험시장

( )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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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상품부담금리, 그리고 수익률트렌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다음의 생보상품을 전통형상품과 연동형상품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상품에 대한 부담금리, 그리고 전통형상품과 연동형상

품에 대한 부담금리를 적어주십시요

FY 2000 FY 2001
전통형 상품의 부담금리 % %
연동형 상품의 부담금리 % %
전체상품의 부담금리 % %

2) 귀사의 사차손익률을 일반사망, 재해사망, 그리고 전체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F Y 2000 F Y2001
일반사망의 사차손익률 % %
재해사망의 사차손익률 % %
전체의 사차손익률 % %

3) 이차, 비차, 사차와 관련된 수익을 최근 4년간 표시하여 주십시

오( 단위는 백만원).

FY 98 FY 99 FY2000 FY2001
이차손익
사차손익
비차손익
전체손익

5. 다음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전체자산중에서 이자율(금리)에 민감한 이자소득자산(현예금, 채

권, 대출 등)의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전체자산 이자소득자산 비율
FY 2000
FY 2001

2) 이자율에 민감한 이자지급부채의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전체부채 이자지급부채 비율
FY 2000
FY 2001

3) 최근 자산·부채의 미스매칭리스크로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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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하다고 보십니까?

매우크다 크다 보통 없다 전혀없다
역마진 가능성

4)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비율은 ?

전체자산 (a) 이자수입 (b) 비율 (b/ a)
FY 2000
FY 2001

신용리스크

1. 다음은 대출(언더라이팅과 관련된)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사는 최근 3년간 신용등급, 레버리지(매출/ 자본), 신용정책,

대출이자율, 담보내용, 대출조항 등과 같은 대출조건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해당란에 ○표시 하여 주십시요

매우 많이 어느정도 변화없음
거의 그렇지

않음

전혀그렇지

않음
신용등급의 세분화
대출이자율의 상승
담보내용 (담보절차등) 엄격
대출조항이 복잡

2) 귀사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출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대출금액의

비율( 대출금액/ 소득금액), 그리고 대출자의 신용이력을 볼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매우 많이 어느정도 변화없음
거의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종전에 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

이 상승되었다

2. 다음은 전략적 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사는 포트폴리오 및 상품믹스, 대출신상품 및 대출경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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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과 같은 전략적 요인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많이 어느정도 변화없음
거의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표시

2) 귀사는 리스크와 수익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매우 많이 어느정도 변화없음
거의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O표시

3. 다음은 외부적 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경제적으로나 산업적

으로, 그리고 시장여건(법규정 및 규제변화, 기술적 진보 등) 등과

같은 외부적요인의 영향을 어떠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이 어느정도 변화없음
거의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O표시

4. 다음은 신용의 질적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사의 대출사기, 가중된 평균리스크등급, 대손충당금적립액(준

비금) 등의 트렌드와 수준을 적어주십시오(단위: 백만원)

대출사기건수 신용리스크등급 대손충당금적립액
FY 2000
FY 2001

2) 귀사의 대출규모 및 성장률, 수수료기준신용활동(장부외거래 포

함), 투자, 지급금 등의 트렌드를 적어주십시오

대출금액 (백만원) 대출증가율 (%)
FY 2000
F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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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사의 대출이자율산정방법, 포트폴리오분석, 손실예측, Stress

Test 등을 실시하였을 때 나타난 트렌드를 적어주십시요

4) 대출검사 및 회계감사에 의해 나타난 (요약)등급의 트렌드를 적

어주십시요

대출검사시 나타난 등급 (평균등급) 회계감사시 나타난 등급 (평균등급)
FY 2000
FY 2001

5. 다음은 신용리스크과 관련된 재무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시한

양식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1) 귀사의 경우 대출규모, 즉 대출비율(대출채권/ 운용자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단위: 백만원)?

운용자산 (a) 대출채권 (b) 대출비율 (b/ a)
FY 2000 %
FY 2001 %

2) 귀사의 기업대출비율(기업대출/ 대출채권)은 얼마입니까?

대출채권 (a) 기업채권 (b) 기업대출비율 (b/ a)

FY 2000 %

FY 2001 %

3) 귀사 부실대출비율(부실대출채권/ 대출채권)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출채권 (a) 부실대출채권 (b) 대출비율 (b / a)
FY 2000 %
FY 2001 %

주: 부실대출자산은 고정이상의 부실대출자산

4)귀사 대손충당금/ 대출채권은 얼마입니까?

대출채권 (a) 대손충당금 (b) 대손충당금비율 (b/ a)
FY 2000 %
FY 2001 %

6. 다음은 자산건전성기준(FLC)기준에 의해서 신용리스크관련자산의

항목입니다. FY 2001년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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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현금 및 예치금

상품유가증

권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해외채권

투자유가증

권

출자금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해외채권

대출채권

콜론
보험약관담보대출

금
유가증권담보대출

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기타자산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전체합계

대출채권 및 기타자산합

대손충당금

보험미수대손충당금

미수금대손충당금

미수수익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합계

7.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있는 대손충당금관련 사항입니다. 기초잔액,

대손충당금증가,대손충당금감소,기말잔액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작

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준은 FY 2001년이며, 단위는 백만원임)

2001
기초잔액

증가
대손충당금전입액
상각채권회수액

감소

대출채권제각
대출채권매각
출자전환

채권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계
기말잔액

당기대손율 (감소/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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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회사 대출형태를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

오(단위는 백만원임).

대 출
건 수 금 액

FY 2000 FY 2001 FY2000 FY 2001
보험약관
유가증권담보

부동산담보
기업
개인

신용
기업
개인

어음할인
지급보증
기타
합 계

시장리스크

1. 시장리스크는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로 금리, 주가의 가격변

동을 예측하여 이로부터 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중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합니다. 이

리스크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1) 주식, 부동산의 한도관리를 설정하고 있는지? (있다. 없다)

2) 위험허용한도를 급격히 초과할 경우 귀사의 경우 위기관리대책

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 없다)

3) 투자기준, 손실한도 및 매매결정의 결재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

는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는지?(있다.

없다)

4) 파생금융상품 등 고위험업무의 거래실행, 리스크관리, 사무처리,

지원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관련 임원에게 보고하는지? (있다. 없다)

2. 귀사의 개별자산수익률 및 금액(연말기준)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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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십시오(금액: 백만원).

FY 1999-FY 2001(연별)
수익률 (%) 금액 (백만원)

현금 및 예저금
국내주식
국내국공채
국내회사채
부동산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출채권
전 체

3. 귀사에서 현재(FY2001) 적용하고 있는 자산별 투자한도를 아래

양식에 맞추어 적어주십시오(적용하고 있는 투자한도가 없으면

없음 으로 기재)

투자한도 (%)
주식

국공채 (국내외 포함)
회사채
부동산

4. 귀사에서 현재(FY2001)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규모는 얼마입니

까? (각 항목별 분류가 불가능 할 경우 총액을 기입하십시오.)

금액 (FY2001말 현재환율로 환산금액,백만원)
현금 및 예저금

외화 표시 자산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부동산)
외화 소득 및 지출
기타 (부채 포함)
합 계

5. 귀사의 시장리스크가 최근의 시장 변동성 또는 경제환경, 법규 변

화, 테크놀로지 변화 및 경쟁 등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상, 중, 하). 또한 이러한 외적 환경이 생명보험사

전체의 시장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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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2년간 이자소득자산이 아닌 자산(주식, 부동산)의 비중은?

운용자산 (a) 비이자소득자산 (b ) 비율 (b/ a)
FY 2000
FY 2001

7. 다음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최근 2년 증가하는 경향에 있습니까?

매우 많이 어느정도 변화없음
거의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시장가격변동성의 증가

2) 시장이 변칙적으로 움직일 경우 귀사가 시행하는 Stress Testing

의 주기는 ?

매일 매주 매월 분기 반기 매년
Stress testin g의 주기

3) 시장리스크를 야기하는 리스크요인에 대한 귀사 주기적 분석은 ?

매일 매주 매월 분기 반기 매년
리스크요인에 대한 주기적 분석

6. 다음은 시장리스크과 관련된 인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시장리스크만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몇 명입니까?( )명

2) 유가증권의 발행자별·업종별 투자한도를 고려하고 있다.(예,

아니오)

유동성리스크

1. 다음은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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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과 같은 금리의 하향안정화가 저축성상품의 해약 등에 영향

이 있는지 귀사의 경우를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영향이 큼 상당한 영향 존재 보통 거의 없음 전혀없음

2) 귀사의 경우 위험보험료에 비하여 보험금지급율이 어느 정도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크게 증가 상당히 증가 보통 거의 증가없음 전혀증가없음

3) 귀사의 경우 최근 2년간 일시납 판매량의 조정은 ?

크게 증가 상당히 증가 보통 거의 증가없음 전혀증가없음

4) 최근 2년간 귀사의 유동성자산 확보는 ?

매우충분 어느정도충분 보통 불충분 매우불충분

5) 귀사의 경우 원화, 외화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한도 및 목표비

율을 설정하고 있읍니까?(있다. 없다)

6) 귀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판별할 수 있는 판별지표가

있읍니까?(있다. 없다)

2. 귀사의 경우 유동성관리목적, 목표비율, 관리수단등이 명시된 유

동성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있다. 수립중이다 없다

3. 귀사의 부서별자금계획은 ?(해당란에 ○표시)

일일자금계획 주자금계획 월자금계획 반기자금계획 분기자금계획 연자금계획

4. 다음은 귀사의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재무비율을 나타낸 것입니

다. 제시한 양식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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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유동성비율을 적어주십시오(단위: 백만원)

운용자산 (a) 현예금+(상품유가증권-회사채) (b ) 유동성비율 (b/ a)
FY 2000 %
FY 2001 %

2) 귀사 책임준비금비율(책임준비금/ 자본)을 적어주십시오(단위: 백

만원)

자본 (a) 책임준비금 (b) 지급준비금대응률 (b/ a)
FY 2000 %
FY 2001 %

4) 귀사의 보험료·자본비율(수입보험료/ 자본)은 ?

자본 (a) 수입보험료 (b) 보험료·자본비율 (b/ a)
FY 2000 %
FY 2001 %

5. 다음은 갭분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귀사의 누적 현금흐름 갭

(GAP), 만기별 갭(GAP), 금리민감형 자산·부채의 갭(GAP)을 적

어주십시오

유동성만기갭 금리민감형 자산·부채의 갭
FY 2000
FY 2001

주 : 유동성만기갭 = 기간별만기자산 - 기간별 만기부채

6. 대외적인 환경(미국 대 이라크, 북한 핵 문제, 방카슈랑스, 경쟁

격화 등)이 귀사의 유동성리스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 (상, 중, 하)

또한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이 생명보험사 전체에는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까? (상, 중, 하)

7. 다음은 유동성리스크과 관련된 인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유동성리스크만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몇 명입니까?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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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수준과 관련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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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관리(Op eration al Managem ent)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의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

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아니다 그렇다

1-1. 리스크관리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

(1)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수립한 리스크관리 전략 이행을 위해 리

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의 개발, 시스템투자 등 리스크관리 관련

중·장기종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다( ).

(2) 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

고되고 계획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정계획이 적시에 수립되고 있다( ).

1-2. 경영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의 활용정도

(1) 경영진이 민감도분석(stress testin g), 시나리오분석 등을 통해 시

장변동이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적

어도 주별)으로 평가하고 이를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하게 반영한

다. ( )

(2) 경영진이 대출금리결정, 자본배분, 성과관리 등 경영의사결정시

리스크측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 ( )

1-3.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자료의 수준 및 적시성

(1) 각종 한도관리 현황(리스크 한도, 투자·거래한도, 손실한도 등)

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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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고되지 않고 있다. ② 비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③ 월별로 보고되고 있다. ④ 주간별로 보고되고 있다.

⑤ 일별로 보고되고 있다.

(2) 리스크 유형별 노출규모,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보고되고 있

다.( )

(3)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대책이 보고되고 있다.

( )

(4) 사후검증 및 스트레스테스팅,시나리오분석 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 ( )

1-4. 한도관리 및 위험자본 할당

(1)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

음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한도를 설정·운용하고 있다( ).

— 한도의 설정 및 관리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다.

— 최소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리스크한도 설정이 이루어진다.

— 환경변화에 따라서 한도가 조정된다 .

— 자기자본과 영업이익, 경영전략, 리스크정책 등이 감안된다 .

— 시장여건 및 경영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

(2) 설정된 리스크 한도가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된다.

( )

— 위험조정 성과평가에 의한 한도배분이 이루어진다 .

— 부서별 신청된 한도에 대해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적절하다.

— 보험회사의 규모, 자금운용규모, 리스크 노출 규모에 따른 리스크별, 부서별 등 적절한 리

스크 보유 단위별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 부서별로 배분된 한도가 업무계획과의 잘 부합된다 .

— 특정 부서, 특정부문에 한도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3) 배분되어진 리스크 한도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관리

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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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에 의한 각 부문별 한도가 통합·관리되고 있다.

— middle office에 의한 한도준수여부 점검되고 있다 .

— 적정 주기로 한도준수여부가 확인된다 .

— 한도초과 발생시 보고체제 구축 및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져 있다 .

— 한도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적 기반 구축이 이루어져 있다 .

1-5.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관리체제의 수준

(1) 서로 다른 영업활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한 일관성있는 기

준에 의해 성과를 측정(RAPM)함으로써 전략목표 및 리스크관

리 목표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영업활동 또는 영업부문간 비교

평가를 통하여 리스크중심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체제를 구축하

고 있다.( )

(2) 성과측정단위별로 성과목표액 또는 최저요구수익률(hurd le rate)

설정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용, 리스크관리 전략, 과거성과,

향후 예상되는 영업활동의 변화, 전반적 마케팅, 재무계획 등을

감안하고 있다. ( )

(3) 측정되어진 성과평가결과는 사전에 설정된 성과목표의 정기적

인 달성여부 확인 및 경영평가, 보상체계 등에 적절하게 활용되

고 있다.( )

(4) 정확한 업무원가산출을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이 구축되고, 동 시

스템이 조직단위별, 상품별, 고객별 원가를 적절하게 산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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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역할 및 감시 기능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의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

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아니다 그렇다

2-1.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에 이사회(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역할

(1)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재무적 손실이나 주주가치의 감소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종

적인 책임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 )

(2)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 위원회)에서 전략변화, 시장상황의 변

화 등 필요시에는 리스크관리 전략의 변경여부를 적절하게 재

검토한다.( )

(3) 이사회가 수립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에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모든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 )

(4)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

험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2-2.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감시

기능

(1) 이사회가 경영진으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정한 리스크관리 전략

을 기초로 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이사회가 경영진으로 하여금 리스크관리 기능이 적절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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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조직구조, 권한과 책임의 배분 등 내부통제 환경을 구축

하고 있다.( )

(3) 이사회가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위임한 경우 위임사

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

(4)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 ).

3. 경영진의 감시 기능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의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

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아니다 그렇다

3-1.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감시정도

(1) 경영진이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

리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

으며 동 전담조직이 이해관련 부서(예; 투자운용분서)와 독립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 )

(2) 경영진은 리스크 한도의 운영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분석

한다. ( )

(3) 경영진에게 리스크 관리정보가 적시 제공된다. ( )

(4) 경영진이 시장상황의 변화, 리스크 노출자산의 증가 등 리스크

환경변화에 따라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 리스크한도, 내부통

제환경 등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 )

3-2. 경영진의 리스크관리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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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진이 적정한 리스크관리가 수익성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전 직원이 인식하고 있다. ( )

(2) 경영진이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단기목표달성 위주의 보상체

계 및 외형위주의 문화를 지양하고있다. ( )

4. 내부감사(Internal Au dit)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의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아니다 그렇다

4-1.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감사의 적정성

(1) 내부감사 조직이 리스크관리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감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감

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

(2) 내부감사 조직이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감사인력을 확보·육성하고 있

다. ( )

(3) 리스크관리에 대한 내부감사 업무가 다음 예시 사항을 포함하

여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 )

—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다 .

— 리스크관리 부서의 조직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다 .

— 리스크 측정 결과가 리스크관리 업무에 잘 반영된다 .

— 리스크측정 모형 및 가치평가시스템에 대한 승인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진다 .

— 리스크측정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

— 경영정보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다.

— 리스크 관련 데이터가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적시성의 성격을 지닌다.

— 리스크관리에 이용된 각종 가정이 정확하며 시의 적절하다 .

— 리스크 산출 방법의 정확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

—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통해 정확성이 확인되고 있다.

— 리스크측정 모형의 구조와 운영절차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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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스크관리 조직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의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

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아니다 그렇다

5-1.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1)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투자운용팀과 같은 이해 관련 부서와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리스크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및 보

고시 다음과 같이 이해 관련 부서와 독립되어 있다.( )

— 한도조정, 가격결정 등 각종 위원회에 부의되는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협

의 시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 리스크관리 전담조직 담당 임원이 이해 관련성이 있는 업무부서의 임원을 겸임하지 않

고 있다.

— 리스크관리 관련보고는 이해 관련 부서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이사회 및 최고경영층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이다.

— 리스크관리 관련정보에 대한 리스크 발생 부서로부터의 정기적 정보 입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Middle office가 Front office와는 독립적으로 이해 관련 부서의

리스크관리 정책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

항을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리스크정보를 작성하고 제공한다.

— 리스크 한도 준수를 점검하고 한도초과에 대해 조치한다 .

5-2.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상황

(1) 리스크관리 대상 업무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시·통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고 있다. ( )

(2) 전문인력의 확보·육성을 위한 적절한 인사·연수체제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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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6. 부문별 리스크관리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의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

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아니다 그렇다

6-1. 신용리스크

6-1-1. 신용리스크관리 정책

(1) 신용리스크관리 정책이 보험회사의 총체적 전략방향과 허용한

도 기준을 일관성있게 집행되고 있다. ( )

(2) 신용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 )

(3) 대출,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신용리스크에 노출된 신용포트폴

리오에 대해 거래상대방별, 산업별(업종별), 담보별 포트폴리오

관리여부 및 신용공여 집중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경

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다. ( )

(4) 산업동향 및 국제금융동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노출액을 조정·관리하고

있다. ( )

6-1-2. 신용리스크 관리절차

(1) 신용리스크의 허용한도 및 목표비율이 자기자본 혹은 업무이익

에 대비하여 적절히 설정하고 있고, 재무상태, 자본금 수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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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능력 등의 양적, 질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 )

(2) 귀사가 시장여건 및 경영전략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리스크

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하고 있다. ( )

(3) 대출 취급시 거래처의 사업계획 및 영업전망, 재무현황, 자금용

도, 투자효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있다.

( )

(4) 대출가격 결정시 신용프레미엄을 반영하여 예상되는 손실뿐만

아니라 비 예상손실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

하고 있다. ( )

6-1-3. 대출 및 신용리스크 담당자의 전문성

(1)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대출심사 및 기업분석에 대한 일

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2) 대출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인사·연수체제 구축과 보상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3) 신용리스크 관리 선진기법에 대한 연수 및 교육기회가 많다.

( )

(4) 신용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

이다. ( )

(5) 신용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이 귀사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양

성되고 있다. ( )

6-1-4. 신용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적정성과 활용정도

(1) 신용평가모형과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형

및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

다. ( )

(2)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신용평가모형이 금융·경제환경 변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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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의 대출 및 리스크관리 정책 변화시 적절히 조정되어 유

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 )

(3) 신용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

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

(4) 신용평가모형의 결과가 신용공여포트폴리오관리, 손실예상추정,

금리결정, 신용프리미엄 및 대손충당금 책정기준 그리고 성과

및 보상체계 등에 활용되고 있다. ( )

(5) 신용평가모형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

항을 포함하는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

— 외부신용평가기관 등급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 부실대출에 대한 신용등급의 적정성 및 신용등급의 부실대출을 조기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

— 일정 기간 내 신용등급의 변화(transition matrix)를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간 격차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승인절차를 거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 모형자체에 대한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

6-1-5. 신용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상황

분석대상 신용리스크 분석모델명 시스템명 분석유형 분석목적 평가방식
개인고객
기업고객
유가증권

① 분석모델명에는 분석대상별 측정활용하고 있는 분석모델명을 기재

② 시스템명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 dor 또는 이용S/ W명 (엑셀 등)을 기입하고 ( )내

에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요액 (억원 단위)을 기재

③ 분석유형에는 Cred it Scorin g, Logit, Discrim inan t, N eural N etw ork, ZETA, EDF(KMV),

Cred itM etr ics, Cred itRisk+, Ju d gem en tal, Decision Tree 등 어떤 분석 방법과 유사한지 기입

④ 분석모델별 분석목적에는 아래 예에 따라 기입 (복수기입 가능)

ㅇ 신용등급의 산정, 부실확률의 계산, 등급하락확률의 계산, 상시감시 및 회수기 (Tr igger Poin t)

등 산정

⑤ 평가방식에는 평점부여방식, 등급부여방식 등으로 기재하고 등급부여방식의 경우 7등급, 9등급

등과 같이 등급단계를 ( )안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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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경우에만 작성

6-2. 유동성리스크

6-2-1. 유동성리스크 관리 정책

(1) 회계사의(부외거래 포함) 자산·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유

동성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

(2)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 ( )

(3) 기간별 유동성 전망 분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변동추이와

향후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 )

(4) 장·단기에 걸친 미래의 유동성 수요는 단순약정만기 기준이

아닌 원금과 이자의 실질현금흐름,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을 포

함하여 측정·관리되고 있다. ( )

(5) 정상적인 시장상황(goin g concern con dition), 보험사 특성별 위

기상황 또는 전체시장의 위기상황(general m arket crisis)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만기표를 작

성·운영하고 있다. ( )

6-2-2.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

(1) 보험사 자금조정을 통할하는 부서와 자금조달·운용을 담당하

는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확립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금조정을 통할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간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 )

(2) 거액대출, 거액투자 및 거액조달이 유동성 비율에 미치는 영향

을 사전평가 하여 동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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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

(3) 자금조달·운용계획 수립시 향후 자금수급상의 변동상황을 반

영하고 내규에 따라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다. ( )

(4)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한도가 특정기간 동안의 누적 현금흐름

갭(GAP)불일치(mism atch), 만기별 갭(GAP), 자기자본 등에 대

해 설정되고, 정상적인 시장상황과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구

분하여 적절하게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 )

(5) 유동성리스크의 허용한도 설정시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

회 등의 승인를 거치고,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 )

(6) 측정된 리스크 익스포져와 허용한도를 정기 및 수시로 대조·

확인하여 한도 초과시에는 원인분석과 경영진에게 보고가 이루

어지고 있다. ( )

(7) 대응전략의 수립 등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 )

6-2-3. 유동성리스크 관리자의 전문성

(1) 유동성리스크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

한 적절한 인사·연수체제 구축과 보상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

하고 있다. ( )

(2)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다. ( )

(3)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이 귀사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양성되고 있다. ( )

6-2-4. 유동성리스크 관리모형 및 시스템의 적정성과 활용정도

(1) 유동성리스크 평가모형과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

해 모형 및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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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성 목표비율에 적합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사항이

시스템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 )

(3) 금리민감형 자산·부채의 차이(gap )를 정확히 파악·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 )

(4) 귀사의 유동성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내용, 재무상

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

(5) 귀사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하여 평가모

델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

(6) 사용중인 유동성리스크 모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해 정기적이고 적절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모형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7) 유동성리스크 모형에 대한 사후 검증시 사용중인 모형의 가정

과 방법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 )

6-2-5.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스템상황

(1)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스템운영 현황

분석모델

(명칭)

측정 및 관리 내용
분석

내용

분석

기간

최종

보고

보고

주기

개발

계획

시스템

명칭

시스템

제공

① 분석내용에는 유동성갭, 만기갭, Regression, Sim ulation 등 기재

② 분석기간에는 월, 분기, 년의 단위로 기재

③ 최종보고에는 최종 보고자를 기재하고 결재단계가 몇 단계인지 기재

④ 보고주기에는 최종 보고자 앞 보고주기를 일, 주, 월 등으로 기재

⑤ 개발계획에는 개발 또는 보완 추진중인 모델을 개발시점∼완료시점으로 표시

⑥ 시스템 명칭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d or 또는 이용S/ W명(엑셀 등)을

기입하고,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요액(억원 단위)을 기재

⑦ 시스템 제공에는 외부도입 시스템 Vend or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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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장리스크

6-3-1.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

(1) 시장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

(2) 시장리스크의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국내 주식, 채권, 파생금융

상품 등에 대한 부서별, 포트폴리오별, 데스크별 등에 따라 적

정한 한도설정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투자리스크가 특

정 부문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

(3) 시장리스크 규모를 감안한 적정자본유지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타당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장상황의 급변으로

적정자본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자본 확충전략을 수

립·운영하고 있다.( )

(4)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리스크관리는 국내주식, 채권, 파생금융

상품 등의 거래는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감안하여 관리되

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 )

(5) 시장리스크 관리목적 및 방침이 리스크관리 관련규정 등에 문

서화되어 있고, 이해관련부서(예; 투자운용부서 등) 직원이 동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

6-3-2.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1)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반한도설정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동향 및 국제금융동향 등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2)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시 다음사항을 감

안하여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한편,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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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시 전략을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 전략목표의 실행가능성 및 적정성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장·단기 경영전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각종 한도 설정시 유가증권 등의 투자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 )

— 유가증권의 발행자별·업종별 투자한도를 고려하고 있다 .

— 주식 및 채권 투자한도(자산운용 규제 한도 내에서)를 고려하고 있다 .

(4) 개인별·상품별 리스크한도 및 자산운용한도 설정·운영에 대

해서 문서화하고 있으며, 한도 설정시 특정개인이나 상품 등 특

정부문에 한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위험조정후 성과측정을 하고

있다.( )

(5) 한도 초과시 적시에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으며, 경영진은 이

에 대한 적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변동시 개인

별, 상품별 한도의 검토·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

(6) 시장리스크 준수상황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가피하게 한도초과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

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7) 손절매 기준 운영시 트레이딩 규모 및 거래상품의 위험특성 등

을 감안하고 있으며, 손절매 기준이 일정기간 동안 트레이딩에

따른 누적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하여 설정되어 운

용되고 있다.( )

(8) 손절매 유보조건의 구체적 기준설정 및 손절매 유보시 시장상

황, 유가증권 발행업체의 제반여건 및 향후 가격회복 가능성 등

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

(9) 손절매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적정한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손절매 실시내용 및 손절매 유보내용에 대하여 경영진 및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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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

(10)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관리를 위한 적정한 방침 및 절차를 포

함하여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

(11) 거래실행부문과 사후관리부문의 분리 등 직무분리 및 상호견

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 )

(12) 시장상황 변화 및 내부통제체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내부

통제체제를 즉시 보완하고 있다.( )

6-3-3. 시장리스크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1) 시장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한 적절

한 인사·연수체제 구축과 보상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

다. ( )

(2) 시장리스크관리 선진기법에 대한 연수 및 교육기회가 많다( ).

(3) 신용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

이다. ( )

(4) 신용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이 귀사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양

성되고 있다. ( )

6-3-4. 시장리스크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적정성과 활용정도

(1) 시장리스크 평가모형과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형 및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

고 있다. ( )

(2) 시장리스크의 원천을 파악하고 금리, 주가 등의 시장위험요인

변동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적합한

시장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3) 시장리스크 측정기법이 합리적·과학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측정기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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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리스크측정·분석결과가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진 및 이사

회 등에 보고되고 그 결과가 수용되고 있다.( )

(5) 파생금융상품 등 고위험업무의 거래실행, 리스크 관리, 사무처

리, 지원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검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임원에게 보고하고 있다. ( )

(6) 사용중인 시장리스크 시스템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해 정기적이고 적절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모형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7) 시장리스크 시스템 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시 사용중인 모형의

가정과 방법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

(8) 가격변동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내부전산망과 유기적으로 연결

된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 se)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초정보 수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고 있다( ).

(9) 데이터웨어하우스가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 데이터구성

체계의 적절성,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체계구축, 데이터의 효율

적 저장, 데이터 운영체제의 효율성 등을 갖추고 있다. ( )

(10) 금리·주가 등에 대한 예측이 과학적인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보조기법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

(11) 금리·주가 등에 대한 예측이 장·단기로 구분되어 정기적으

로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상황 변동시 수시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

(12) 예측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한편,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직원들이 그 결과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고 있다.( )

(13) 예측결과가 리스크 현황 분석, 시장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 수

정 등 리스크관리업무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

(14) 예측모형의 예측오차를 상시 점검하는 등 예측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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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통해 예측모형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

6-3-5. 시장리스크관리 시스템운영 현황

분석모델

(명칭)

측정 및 관리 내용
분석

내용

분석

기간

최종

보고

보고

주기

개발

계획

시스템

명칭

시스템

제공

① 분석내용에는 VaR,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등을 기재

② 분석기간에는 일, 주, 월 단위로 기재

③ 최종보고에는 최종보고자를 기재하고 결재단계가 몇 단계인지 ( )내에 기재

④ 보고주기에는 최종보고자 앞 보고주기를 일, 주, 월 등으로 기재

⑤ 개발계획에는 개발 또는 보완 추진중인 모델을 개발시점∼완료시점으로 표시

⑥ 시스템 명칭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 dor 또는 이용S/ W명(엑셀 등)

을 기입하고 ( )내에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요액 (억원 단위)을 기재

⑦ 시스템 제공에는 외부도입 시스템 Vend or를 기재

6-4. 보험리스크

6-4-1. 보험리스크 관리 정책

(1) 보험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 )

(2) 보험리스크의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보험종목별 손해율, 보험요

율 설정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 )

(3) 예정이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 )

(4) 적정 자본유지정책 수립시 다음사항을 감안하고 있다. ( )

— 보험리스크 요소가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 .

— 상품 포트폴리오에 의한 보험리스크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있다.

— 보험리스크 규모변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책을 감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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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보험리스크 관리방법

(1) 보험리스크 담당 부서는 정기적으로 상품별 손익분석을 시행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 )

(2) 신상품 개발시 금리 시나리오에 의한 손익분석을 통하여 상품

의 판매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

(3) 경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

(4) 예정이율리스크를 산정하여 상품정책(상품개발 판매 등)을 운영

하고 있다. ( )

(5) 예정이율의 적정성검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6) 상품포트폴리오 구성시 보험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 )

(7) 보험리스크의 허용한도 설정 등에 관한 기준이 있어 업무에 활

용하고 있다. ( )

(8) 보험종목별 손실(손해율) 허용한도가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

(9) 신상품개발시 상품개발지침에 의거하고 상품개발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 )

(10) 보험리스크의 관리가 지침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정

기적으로 감사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 )

(11) 보험리스크와 관련하여 재보험자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이루

어지고 있다. ( )

(12) 보험계약 인수 부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계

약 인수지침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

(13) 보험리스크 담당 부서는 리스크 한도초과시 한도초과 사실, 사

유 및 대처방안을 리스크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있다( ).

6-4-3. 보험리스크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1) 보험리스크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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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인사·연수체제 구축과 보상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

고 있다. ( )

(2) 보험리스크관리선진기법에 대한 연수 및 교육기회가 많다( ).

(3) 보험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

다. ( )

(4) 보험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이 귀사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양

성되고 있다. ( )

6-4-4. 보험리스크 평가모형 및 시스템의 적정성과 활용정도

(1) 보험리스크 평가모형의 보안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 )

(2)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보험리스크 모형이 금융·경제환경 변화,

리스크관리 정책 변화시 적절히 조정되어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 )

(3) 보험리스크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포트폴리오, 미래

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지

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

(4) 보험리스크측정모형의 정당성은 정기적으로 검증되고있다( ).

(5) 보험리스크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

는 체제가 구비되어 활용되고 있다. ( )

(6) 보험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은 보험리스크 측정결과와 한도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한도를 초과

한 경우 원인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7) 보험리스크 측정을 위한 각종 정보가 관련 부서간에 공유되어

보험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다. ( )

(8) 보험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금리리스크 노출

보험상품 혹은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각종 금리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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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추세분석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운영하고 있다.( )

(9) 현재시점의 대차대조표 부내·외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할 현금

흐름을 평가하는 정태적 시뮬레이션(static sim ulation)모형과 장

래의 금리변화와 보험사의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보험리스크를

평가하는 동태적 시뮬레이션(dynam ic simu lation)모형을 사용하

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 )

— 시장상황과 고객의 형태분석을 통한 보험 해약 가능성을 분석한다 .

— 예정이율 결정에 대한 보험사의 전략을 반영한다 .

— 새로운 영업활동 수행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다 .

— 시뮬레이션 결과와 과거의 실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

6-4-5. 보험리스크관리 시스템운영 현황

분석대상 보험리스크 분석모델명 시스템명 분석목적
예정이율의

적정성
상품개발
위험율

① 분석모델명에는 회귀모형, 시계열분석, 시나리오분석 등을 기재

② 시스템명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 dor 또는 이용S/ W명(엑셀 등)을 기입

하고 ( )내에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요액(억원 단위)을 기재

6-4-6. ALM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대상 ALM 분석모델명 시스템명 분석유형 적용시기

부

채

자

산

분석모델명에는 분석대상별 측정활용하고 있는 분석모델명 (ALM, Cashflow ALM 등)

② 시스템명에는 분석모델별로 외부도입시스템 Vend or 또는 이용S/ W명(엑셀 등)을 기

입하고 ( )내에 S/ W 및 H / W의 외부도입 소요액(억원 단위)을 기재

③ 분석유형에는 Gap분석, 민감도분석, Segment 등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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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종합 리스크 등급의 평가기준 105)

1. 종합 리스크(composite risk)의 정의

종합리스크등급은 금융기관의 전체 리스크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 자본 및 잉여금(cap ital an d earn in gs)이 전체 순리스크(overall

net risk)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에 이루어짐.

- 따라서 종합리스크등급은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통합

금융감독청(OSFI)의 평가를 반영.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리스크등급은 저 , 중 , 평균 이상 , 고로 평

가되며, 특정 기간에 대하여 감소 , 안정 , 증가와 같이 변화의 방

향도 평가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처한 상황, 산업 및 경제 환경에

따라 좌우됨.

1.1. 낮은 종합리스크(low composite risk)

강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기관(a strong, w ell m anaged institu tion).

- 금융기관의 순리스크와 자본 및 잉여금이 결합되면, 금융기관은 가

장 불리한 사업 및 경제 여건에 대해서도 기관의 리스크 특성(risk

profile)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resilient) 대응

할 수 있게 됨.

-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으며, 가장 중요한 지표들은 산업의 평균을 상

회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용이함.

- 감독당국의 어떤 우려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특성에 별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대응될 수 있음.

정상적인 경우 이 범주에 들어 있는 금융기관은 전체 순리스크가 낮

고 자본 및 잉여금도 수용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거나, 순리스크가

105) OSFI(2002b). 이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OSFI(2002a)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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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자본 및 잉여금도 매우 높은 수준임. 그

이외의 조합들은 기관의 상황에 좌우된다고 할 것임.

1.2. 중간의 종합리스크(moderate composite risk)

건전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금융기관(a soun d, w ell m anaged

institu tion).

- 금융기관의 전체 순리스크와 기관의 자본 및 잉여금이 결합되면, 금

융기관은 통상적으로 불리한 사업 및 경제 여건에 대해서도 기관의

리스크 특성(risk profile)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 금융기관의 성과는 만족할 정도로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은 일반적

으로 산업의 평균과 견줄만하고, 타당하다면 추가적인 자본조달도

가능함.

- 감독당국의 우려는 금융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음.

정상적인 경우 이 범주에 들어 있는 금융기관은 전체 순리스크가 중

간 정도이지만 자본 및 잉여금은 수용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거나,

순리스크는 낮지만 자본 및 잉여금의 개선이 필요한 수준임. 그 이

외의 조합들은 기관의 상황에 좌우된다고 할 것임.

1.3. 평균 이상의 종합리스크 (above average composite risk)

금융기관은 조기경보(early w arn in g)를 나타내거나 재무적 생존리스

크(risk to financial viability)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

음.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함.

- 금융기관의 전체 순리스크와 기관의 자본 및 잉여금이 결합되면, 금

융기관은 불리한 사업 및 경제 여건에 대해서 취약해짐.

- 금융기관의 성과가 불만족스럽거나 퇴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들은

산업 평균의 한계수준이나 그 이하로서 자본조달 능력을 훼손.

- 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에서 문제가 있어 당장 재무적 생존이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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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

는다면 심각한 문제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음.

- 정상적인 경우 이 범주에 있는 금융기관은 평균 이상의 전체 순리스

크를 지니고 있어 자본 및 잉여금으로 충분히 감소되지 않거나, 중

간 정도의 순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자본 및 잉여금의 개선이 필요

한 수준임. 그 이외의 조합들은 기관의 상황에 좌우된다고 할 것임.

1.4. 높은 종합리스크(high composite risk)

금융기관은 안전성 및 건전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다음

조건들 중 한 가지 이상이 존재함.

- 금융기관의 전체 순리스크와 기관의 자본 및 잉여금이 결합되면, 금

융기관은 가장 불리한 사업 및 경제 여건에 대해서 취약해서 재무적

생존이나 지급능력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즉시 시행되어야 함.

- 금융기관의 성과가 빈약하고, 대다수 주요 지표들이 산업 평균 이하

로서 추가자본조달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정상적인 경우 이 범주에 있는 금융기관은 높은 수준의 전체 순리스

크를 지니고 있어 자본 및 잉여금으로 충분히 감소되지 않거나, 평

균 이상의 순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자본 및 잉여금의 개선이 필요

한 수준임. 그 이외의 조합들은 기관의 상황에 좌우된다고 할 것임.

2. 자본의 평가 기준

2.1. 자본의 역할과 적정성

자본은 예상치 못한 손실로부터 금융기관을 보호할 재무적 원천이므

로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요소임.

- 자본관리는 계획한 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지속적

으로 자본을 유지하고 조달하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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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금융기관(com plex institu tions)에 있어서 자본관리는 다양한 분

야의 활동별 리스크 수준을 인식하는 자본의 배분과도 관계가 있음.

- 평가는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리스크 특성(프로필)의 맥락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자본적정성(ad equ acy of cap ital)

- 다음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 평가에 사

용되는 등급의 범주들을 기술하고 있음.

- 평가는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리스크 특성(프로필)의 맥락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① 강(strong) - 자본적정성이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

크 특성에 대하여 강력해서 OSFI의 목표 수준을 만족하고 있음. 차

기 12개월간 자본적정성 추세는 긍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상됨.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산업관행

보다 우위에 있음.

② 허용 가능(accep table) - 자본적정성이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

성 및 리스크 특성에 대하여 적절해서 OSFI의 목표 수준을 만족하

고 있음. 차기 12개월간 자본적정성 추세는 긍정적으로 유지될 것

이라 예상됨.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산업관행을 만족하고 있음.

③ 개선 필요(need s imp rovem ent) - 자본적정성이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 특성에 대하여 항상 적절하지는 않으며, 비

록 최소 감독요건을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OSFI의 목표 수준을 만

족하지 못하거나 하회하는 경향을 보임. 차기 12개월간 자본적정성

추세 유지가 불확실하다고 예상됨.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은 일반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산업관행을 만족하지 못함.

④ 취약(w eak) - 자본적정성이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

크 특성에 대하여 부적절해서 최소 감독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겨우 만족함. 차기 12개월간 자본적정성 추세 유지가 불확실하다고

264



별첨

예상됨.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산업관행을 만족하지 못함.

2.2. 자본 평가기준(capital assessment criteria)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을 평가하

는 기준을 설명함.

- 개별 기준들의 적용과 그 가중치는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

성, 리스크 프로필에 좌우될 것임.

필수 요소별 평가기준

1)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1.1) 자본 수준의 적정성은 감독상 최저 및 목표 요건, 금융기관의 리

스크프로필, 내부 목표와 관련이 있음.

1.2) 자본수단의 형태와 혼합비율의 적정성과 양질 자본의 정도.

1.3)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감독당국의 재량권 정도.

1.4) 계획된 사업활동을 지원할 자본수준의 적정성.

1.5) 금융기관이 감독상 자본요건 또는 외부 자본조달 능력을 유지하

도록 하려는 주주 및 본사의 지원 의지 및 능력.

2) 자본관리의 정책 및 관행

2.1)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이 충분한 권한 및 자원 지원을 받는 정도

와 전사적 시행 정도.

2.2)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의 개발과정의 적절성.

2.3)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의 적절성.

2.4) 자본계획수립과정이 금융기관의 전략 및 사업계획과의 통합 정도

와 정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최저수준

및 목표 자본요건을 만족하리라는 보장을 제공하는 정도

2.5) 자본관리과정이 상이한 시나리오들에서의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

스 테스팅(stress testing)을 제공하는 정도.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한 환경 변화나 사건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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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본계획의 적정성

3) 임원진 및 이사회의 감시.

3.1) 다음 사항에 대한 임원진 및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정도:

- 자본관리 지정사항(m and ate) 및 자원.

- 자본관리 정책 및 관행.

- 연간 자본계획.

3.2) 정책 및 관행이 충분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금융

기관의 자본관리를 보고하여 임원진 및 이사회가 다음과 사항들

의 준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성:

- 금융기관의 자본계획, 여기에는 시나리오분석이 포함됨.

- 감독상 자본요건

3.3) 정책 및 관행이 충분하여 정기적으로 독자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자본관리가 승인된 정책 및 관행, 감독요건과 일치함을 확인함.

3. 이익의 평가 기준

3.1. 이익 (잉여금)의 역할과 이익 성과

이익은 일정기간의 정상적인 손실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흡수하

며, 금융기관의 내부 자본창출과 외부자본조달 능력에 기여함으로써

재무적 지원을 제공함.

이익 성과(earnings p erform ance)

- 다음에서는 금융기관의 이익과 장기생존을 보장할 지속적 이익창출

능력 평가하는 기준을 설명함.

- 금융기관의 이익 충분성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리스

크 프로필에 좌우될 것임. 이러한 평가에서는 이익의 질, 양, 그리고

변동성을 평가함.

① 강(strong) -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이익성과를 내고 있으며, 수익은

장기 생존력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어서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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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입원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음.

② 허용가능(accep table) - 금융기관은 만족스러운 이익성과를 내고 있

으며, 이익은 장기생존력을 보장할 정도는 되어,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 수입원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음. 일부 이익변동성

에 노출되어 있지만 차기 12개월간 전망은 긍정적임.

③ 개선필요(n eed s improvem ent) -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

고 있지만 때때로 수익은 장기생존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함. 종종

일시적인 수입원천에 의존해서 이익을 보임. 차기 12개월간 이익전

망은 불확실함.

④ 취약(w eak) -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영업적자 또는 장기생존을 보

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 일시적인 수입원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차기 12개월간 이

익 전망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3.2. 이익 평가기준

다음에선 금융기관의 이익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설명함.

- 개별 기준들의 적용과 가중치는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리스크 프로필에 좌우될 것이며, 장기생존에 필요한 이익의 창출능

력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임.

필수요소별 평가기준

1) 역사적 추세, 수준과 구성

1.1) 금융기관의 리스크 특성 대비 이익수준

1.2) 수입의 변동성 및 비변동성으로 인한 이익 공헌도

1.3) 이익의 추세 및 변동성

1.4) 계획 대비 이익편차의 정도 및 원인

1.5) 수입원천의 다변화 정도

1.6) 금융기관이 이익제고를 위해 회계 해석 또는 계리 기준에 의

존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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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익이 일시적 수입원천에 좌우되는 정도

2) 동류그룹 비교(p eer group comp arison)

2.1) 수익성과 이익 추세를 비슷한 그룹과 비교

3) 미래 전망(fu ture outlook)

3.1) 경쟁으로 인한 이익의 민감성

3.2) 금융기관의 이익이 경제하향이나 시장사건에 영향 받는 정도

3.3) 금융기관의 이익이 장기생존을 보장하는 정도

4. 전체 순리스크

4.1. 전체 순리스크의 정의

전체 순리스크는 모든 중요 활동별 순리스크의 총계를 의미.

- 순리스크의 총합은 각 활동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함.

- 이런 평가에서는 중요도가 낮지만 순리스크가 높은 활동이 등급결정

에 영향을 줄 전체 순리스크에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함.

각 중요 활동의 순리스크는 그 활동 전체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질에

의해 상쇄되는 내재리스크 수준의 함수임.

리스크관리에는 금융기관에 적용될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op erational m an agem ent)도 포함.

- 이러한 감시기능에는 금융기관에 적절한 이사회, 임원진, 리스크관

리, 내부감사, 법규준수 및 재무분석 등이 있음.

1) 낮은 순리스크(low overall net risk)

금융기관은 중요 활동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상당한 정도로 줄이는

리스크관리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

이 예측기간 내에서 자본 및 잉여금에 미칠 확률이 평균 이하가 되

는 수준까지 떨어짐.

- 정상적인 경우 이 범주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은 낮은 순리스크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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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받는 중요 활동들이 압도적임.

- 기타 다른 조합들은 금융기관의 환경에 좌우됨.

2) 적정 순리스크(m od erate overall net risk)

금융기관은 중요 활동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상당한 정도로 줄이는

리스크관리를 지니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기간 내에서 자본 및 이익에 미칠 확률이 평균 수준까지 떨어

짐.

- 정상적인 경우 이 범주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은 적정 순리스크로 평

가받는 중요 활동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거나, 높은 순리스크로 평

가받는 활동들이 소수에 그침.

- 기타 다른 조합들은 금융기관의 환경에 좌우됨.

3) 평균 이상 순리스크(above average overall net risk)

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가 취약하여 지급능력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

각하지는 않지만 높은 순리스크를 지닌 많은 수의 중요 활동들이

야기되고 있음.

- 결국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기간 내에서 자본 및

잉여금에 미칠 확률이 평균 이상임.

- 정상적인 경우 이 범주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은 많은 중요 활동들이

순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반면, 적정 순리스크로 평가받는

활동들은 소수에 그침.

- 기타 다른 조합들은 금융기관의 환경에 좌우됨.

4) 높은 순리스크(high overall n et risk)

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가 취약하여 재무적 생존 및 지급능력에 심각

한 위협이 될 정도여서 높은 순리스크를 지니는 많은 수의 중요 활

동들이 야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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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기간 내에서 자본 및

잉여금에 미칠 확률이 매우 높음.

- 정상적인 경우 이 범주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은 대다수 중요 활동들

이 순리스크가 높게 평가받거나, 적정 영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

는 하나 이상의 중요 활동이 순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음.

- 기타 다른 조합들은 금융기관의 환경에 좌우됨.

- 리스크관리의 취약으로 중요 활동의 높은 순리스크를 상당한 정도로

줄이려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적용할 금융기관의 의지나 능

력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나타남.

5. 이사회

5.1. 이사회의 역할과 감시기능의 질

이사회는 금융기관 경영진과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시 책임을 지고

있음.

- 핵심적인 책임들은 다음과 같음:

1) 조직 체계와 통제를 검토하고 승인

2) 경영진의 자질과 능력 확보

3) 사업 목표, 전략과 계획 검토

4) 주요 활동의 정책 검토 및 승인

5) 조직 및 절차 통제의 효과성을 보고, 독자적 평가를 제공

6) 사업 목표, 전략, 계획 대비 성과 모니터링

7) 건전한 기업지배정책을 검토하고 승인

8) 금융기관이 통제하에 있음을 정기적으로 타당한 확인을 확보

이사회 감시기능의 질

- 다음에서는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시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한 평가 범주를 기술하고 있음

- 전체적인 이사회 등급평가는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서 금융기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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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의 맥락에서 수행의 효과성과 이사

회의 특성 모두를 고려함. 적절한 등급결정을 위한 감독당국의 지침

이 되는 특성과 성과지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강(stron g) - 이사회 구성, 역할, 책임과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

는 것을 만족하거나 능가함.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높으면서도 효과

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이사회 특성(characteristics)과 성과는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지배구조 관행보다 우위에 있음.

② 허용가능(accep table) - 이사회 구성, 역할, 책임과 관행은 금융기관

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만족. 이사회 특성(ch aracteristics)과 성과는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만족함.

③ 개선필요(need s imp rovem ent) - 이사회 구성, 역할, 책임과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요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만족하지만 일부 중요 활동에서는 개선이

필요함. 이사회 성과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일부 중요 활동에

서 효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적절하게

대처되면 신중한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음. 위원회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지속

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음.

④ 취약(w eak) - 이사회 구성, 역할, 책임과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중요한 측면에서 필요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님. 이사회 성과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

해서 효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을 만큼 심각함을 보여줌. 위원회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5.2. 이사회 평가 기준 - 특성(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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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시

의 질 평가에 사용되는 특성들을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

한 맞는 고려와 함께 기술하고 있음.

- 개별기준의 적용과 가중치는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

크프로필에 좌우되며, 이사회 성과와 함께 전체 효과성 등급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됨.

1) 구성(com p osition)

1.1) 합법화한 법 조항의 준수

1.2) 이사회 규모, 이사의 자격, 지식, 기술 및 경험, 이사회 책임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이행수준의 범위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1.3) 이사회 규모, 이사의 자격, 지식, 기술 및 경험, 이사회 책임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이행수준의 적절성

1.4) 이사 선정, 승인, 갱신, 승계를 권고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1.5) 이해관계를 벗어난 충분한 의사표현이 있으리라는 정책 및 관행

의 적정성.

1.6) 이해관계를 벗어난 충분한 의사표현의 적절성

2)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 on sibilities)

2.1) 이사회 역할과 책임(여기에는 의장과 수석이사의 역할과 책임도

포함)을 개발·승인,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사들의 기업지배구

조 준수를 보장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2.2) 이사회 책임의 정도는 다음과 같음:

- CEO 선임과 권한위임, 성과 모니터링, 보수 승인.

- 조직 직제 승인

- 자격이 있는 인물의 임원진 선임을 승인하고, 그 성과를 관찰하고

보수를 승인.

- 최소한 연간으로 인적자원 및 보수에 관한 정책 및 관행을 검토,

승인. 여기에는 승계 계획에 관한 것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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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 전략 및 계획을 최소한 연간 단위로 승인하고 정기적

으로 그 실행을 관찰.

- 재무제표 및 관련 공시의 승인.

- 최소 연간단위로 중요 리스크관리 정책 및 관행을 검토·승인하

고,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 최소 연간단위로 유동성, 자금조달 및 자본관리의 정책과 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정책 및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을 획득함

- 금융기관의 의사소통과 공시 정책을 승인.

-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환경통제 및 정보관리체계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

- 적용 법규 및 지침의 준수를 담보할 시스템의 시행을 요구.

- 이해상충을 처리하는 정책 및 관행의 승인.

- 금융기관의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조 유지를 보장.

2.3)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책임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절성.

3) 위원회

3.1)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직제와 구성을 검토하여 충분한 감시를 하

고 있다는 보장을 이끌어 낼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3.2) 이사회의 위원회 위임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정책 및 관

행의 적정성.

3.3) 이사회의 위원회에 이해관계 없이 충분히 보고되고 있음을 보장

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3.4) 이사회의 위원회 위임이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감시와 함께 정기

적이고 적시의 이사회 보고를 촉진하는 정도와 성격.

4) 관행

4.1) 신규이사와 기존이사들에게 그들의 책임과 금융기관의 사업 및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최근 지식으로 갱신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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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자적이고, 효과적이고, 적시의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정책 및 관

행의 적정성. 여기에는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사의 역할과 관

련된 정책을 포함.

4.3) 이사회 목적과 책임 완수를 위한 작업계획을 설정하고 관찰할 정

책 및 관행의 적정성.

4.4) 이사회 안건과 우선순위, 모임의 조정과 개최, 토의 및 결정사항

의 기록을 위한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이들 관행들이 이사회 책

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도.

4.5) 이사들이 적시에 적절하고 정확하면서도 완전한 정보를 받아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

정성:

- 이사회의 위원회와 임원진에게 위임된 책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

고 있다는 것을 결정.

- 이사회가 비공식적이고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

4.6) 이사의 보수 프로그램이 금융기관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정도.

4.7) 감시기능에 관하여, 이사회는 (1) 기능 장의 임명을 승인하고, (2)

기능 장들이 충분한 권한, 독립성과 위임사항을 수행할 인력을 가

지고 있음을 보장하고, (3) 이사회와 그 위원회에 재한 없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4) 독자적인 정기적 기능 점검을 요구함.

5) 자기평가(self assessm ent)

5.1) 정기적으로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이사들(여기에는 의장도 포함)

의 책임수행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5.2) 이사회 실적을 주주에 대한 책임과 대비하여 의사소통할 정책 및

관행의 적절성.

5.3. 이사회 성과(board performance)

이사회 성과의 질은 금융기관이 통제되고 있으며, 그 리스크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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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감소되고 사업계획·전략·정책 및 관행이 적절하고 효과적으

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의 경영과 영업에 대한 지도

와 감시의 효과성에 있음.

평가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책임을 떠 안고 전체 기술과 경

험을 동원해 객관적이고 사려 깊은 통찰력과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것임.

- OSFI는 감독활동과정에서 감독당국의 판단을 이끌 이사회 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지표를 찾을 것임.

- 이러한 활동들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됨: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대

화로서 이사회 모임에서 경영진의 토론, 평가, 문제제기의 정도와 성

격,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 모임에서의 토론의 성격, 그 토론에서 제

기된 사항들, 이사회와 임원진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 및 경영진과의 대화. 특정 현안들을 이사회사 어떻게 다루는가

에 대한 검토. 이사회 관행의 평가, 의사록의 검토 등등.

감독당국의 판단을 이끄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지표의 예에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가 행하는 사항들을 포함:

- 이사회가 정기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평가를 사업 목표와 전

략뿐만 아니라 중요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 사

업 목적과 적절한 통제 및 지배구조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수행함.

- 이사회는 CEO의 선정과 성과 평가에 임원진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

-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전체 순리스크 허용한도, 주요 사업활동 및 리

스크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 이사회는 현안의 유형과 중요성을 구분할 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에

는 불리한 실적, 한도·통제·정책의 부족 또는 초과, 영업전략과 환

경통제의 재검토를 요하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포함됨). 이사회는 경

영진, 내·외부 감사, 선임계리인, OSFI 또는 기타 감독당국이 식별

해 낸 현안들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갱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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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나 해결책이 제시되었다는 만족을 얻고자 함.

- 이사회는 모니터링과 적시 조치, 필요한 변화의 요구 보장에 필요한

정보와 보고의 지속적인 적절성(relevance), 유형·포괄성·빈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주기적으로 평가함.

- 이사회는 도출 현안과 그 대안을 적절하게 저울질하고 토론에 참여

하여 경영진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들에 도전하고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목적이나 이사회 승인의 목적으

로 경영진이 제시하는 내용의 검토에 적극적으로 관여함.

- 이사회는 이사회 모임이 적절하면서도 균형 잡힌 초점을 주요 현안

과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요건에 대해 유지할 것을 보장함.

-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이 카메라 앞에서 만나는 모임을 충분히 가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보장함.

- 이사회는 위임사항, 리스크관리, 통제 및 준수 확인을 위한 주요 감

시기능의 자원과 대상 영역 검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임원진이

이들 기능을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보장함.

- 이사회는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자기평가를 수행하고 즉시 식별된

안건에 대해 대응함.

6. 리스크관리

6.1. 리스크관리의 역할과 리스크관리의 감시기능의 질

리스크관리 기능은 금융기관 활동에 내재하는 리스크의 관리를 독자

적으로 감시하게 함.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과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 현재 및 향후 나타날 리스크의 식별

- 리스크 평가와 측정 체계의 개발

- 정책, 관행 및 기타 통제 등 리스크를 관리할 체계 설정

- 임원진 및 이사회 승인을 위한 리스크 허용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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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된 리스크 허용한도에 대한 지위별 감시

- 리스크 감시 결과를 임원진 및 이사회에게 보고

리스크관리 감시의 질

- 다음 기준들은 리스크가 적절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기능 중 금융기관 활동에 내재하는 리스크의 관리에 대

한 감시를 평가하는 등급 범주를 기술하고 있음.

- 리스크관리 기능의 전체 등급은 리스크관리의 특성과 위임사항의 수

행 효과성 모두를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

필 맥락에서 고려하고 있음. 전체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독

당국의 판단 지침이 되는 특성과 성과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강(stron g) - 리스크관리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

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음. 리스

크관리는 지속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리스크관

리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리스크관리 관행보다

우월함.

② 허용가능(accep table) - 리스크관리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

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

필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충족하고 있음. 리스크

관리는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리스크관리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리스크관리 관행을 충족하고 있음.

③ 개선필요(need s imp rovem ent) - 리스크관리 기능의 위임사항, 직

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지만 일부 영역은 개선이 필요함.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은 적시에 대응한다면 상당한 우려를 자아낼 만한 정도로 심각하지

는 않음. 리스크관리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리스

크관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지는 않음.

277



④ 취약(w eak) - 리스크관리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

할 때 중요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이 아님. 리스크관

리 실적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효과성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경

우를 보여주고 있음. 리스크관리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리스크관리 관행을 만족시키지 않음.

6.2. 리스크관리의 특성

다음 기준들은 리스크관리 기능 중 금융기관 활동과 관련 리스크의

관리·감시의 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들을 금융기관의 안

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함께 기술하고 있음.

- 개별기준의 적용과 가중치는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

크프로필에 좌우되며, 리스크관리 성과와 함께 전체 효과성 등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됨.

1) 위임사항(m and ate)

1.1) 다음 기능들의 위임사항들이 설정되는 정도

- 분명한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업 전반의 권한

- 독자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금융기관의 기록, 정보, 인사에 대한 접근권한

-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과정의 효과성과 허용한도 대

비 총 노출정도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식별된 문제 및 관련 권고에 대응하여 경영진이 취한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관찰 권한

1.2) 기능의 위임사항이 금융기관 내에서 의사소통되는 정도

2) 직제(organizational stru cture)

2.1) 기능이 위임사항을 완수하는데 효과적이기 위한 기능 장(長)의 위

치와 권한의 적절성

2.2) 기능 장이 CEO와 이사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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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능의 조직구조상 적절성

2.4) 기능이 매일 매일의 일상적 리스크관리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3) 자원

3.1) 다음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의 적정성:

- 책임수행을 위한 자원의 수준

- 인력의 자격과 능력

- 인력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프로그램

3.2) 기능에 투입된 자원의 적정성과 임무수행을 위한 전체적 자격과

능력의 적절성

3.3) 인력 개발프로그램의 충분성

4) 방법론과 관행

4.1) 산업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리스크성향(risk app etite)의 변화를 감

안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정책, 과정 및 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

하는 과정의 적정성

4.2) 금융기관의 활동과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리스크관리 정책,

관행, 한도의 적절성.

4.3) 리스크관리 정책·관행의 적절성은 전략적으로 자본 및 유동성

관리 정책 및 관행과 서로 조정되고 있음.

4.4) 리스크관리 정책 및 관행 및 한도는 문서화되고 의사소통을 통해

서 금융기관의 매일매일의 사업활동과 통합되고 있음.

4.5) 허용한도 대비 현 위치 모니터링과 중요한 차이에 대해 적시에

후속조치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4.6)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출현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상하지 못한 중

요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4.7) 금융기관 리스크를 모형화해서 측정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의 적

정성

5) 보고(rep orting)

5.1) 식별된 현안을 사업단위별 관리에 대한 조언과 함께 보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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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5.2) 식별된 현안의 해결에 대한 모니터링과 후속조치의 적정성

6) 임원진과 이사회의 감시(sen ior m an agem ent and board oversight)

6.1)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이사회(또는 이사회의 위원회) 및 임원

진의 승인이 필요한 정도

- 기능 장의 선임과 해임

- 기능의 위임사항과 자원

- 중요 리스크와 활동 관리에 필요한 정책, 관행, 한도

6.2) 정기적으로 이사회(이사회의 위원회)와 임원진에게 금융기관의 리

스크관리 과정, 총체적인 노출과 중요 현안의 효과성에 대해 보고

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6.3)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의 적정

성. 여기에는 이사회 및 임원진에 대한 실적보고 등이 있음.

6.3. 리스크관리의 성과

리스크관리 기능 중 실적(성과)의 질은 리스크의 식별과 관리를 감

독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성에 의하여 증명되는데 그 관심은 금융기

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있음.

평가에서 리스크관리 기능은 역동적인 환경에서 리스크를 예상, 식

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성이 고려되고, 이사회가 설정한 허용

한도 내에서의 리스크관리를 평가함.

- 이런 활동들에는 다음이 포함됨: 이사회 및 경영진(리스크담당임원

포함)과의 토론, 리스크관리 기능 중 감시관행의 평가, 허용한도 위

반 등 특정 현안을 다루는 방안, 리스크관리 보고서의 검토, 독자적

인 기능평가 보고,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검토 등.

- 감독당국 판단의 지침이 되는데 사용되는 지표들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정도의 리스크관리 기능이 포함됨:

1) 적극적으로 정책, 관행, 한도를 산업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전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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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 및 리스크한도에 대응하여 갱신.

2) 정책, 관행 및 한도를 매일의 사업활동, 금융기관의 전략적, 자본

및 유동성관리 정책과 통합.

3) 내재리스크를 모형화해서 측정하고 그 과정이 시행 이전의 리스크

들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장하는 추진력 개발

에 적극적으로 참여.

4) 승인 받은 한도 대비 현재의 리스크 상태를 모니터하고 중요한 위

반이 적시에 언급되도록 함.

5) 리스크 측정과 함께 불리한 추세와 여건에 대한 조기경보기능을 충

분히 제공할 정도로 민감한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

6) 내·외부 사건이나 다른 통제기능으로 식별된 리스크관리 현안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7)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서를 이사회와 임원진에게 제공. 보고서

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과정의 효과성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현

안들이 점증하고 있음을 이사회와 임원진에게 확인해 줌.

7. 내부감사

7.1. 내부감사의 역할과 내부감시 기능의 질

내부감사 기능은 금융기관의 조직 및 절차 통제의 효과성과 지속성

을 독자적으로 감시하는 것임.

- 또한 금융기관의 법규준수와 리스크관리 정책 및 관행의 효과성과

지속성도 감시함

내부감사 감시 기능의 질

- 다음은 내부감사의 기능 중 금융기관의 조직 및 절차 통제의 효과성

과 지속성 감시의 평가를 위한 등급산정 범주를 기술하고 있음.

- 전체적인 내부감사 기능의 등급산정은 내부감사의 특성과 실적의 효

과성 모두를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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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려함.

- 전체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독당국의 판단 지침이 되는 특성

과 성과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강(stron g) - 내부감사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

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음. 내부감사는 지

속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내부감사 특성과 성과

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부감사 관행보다 우월하며 현존 전문

기준을 충족함.

② 허용가능(accep table) - 내부감사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

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충족하고 있음. 내부감사는 효과적

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내부감사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내부감사 관행과 현존 전문기준을 충족함.

③ 개선필요(needs imp rovem ent) - 내부감사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

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충

족하고 있지만 일부 영역은 개선이 필요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시에 대응한다면 상당한 우려를 자아낼 만한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음. 내부감사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부감사

관행과 현존 전문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지는 않음.

④ 취약(w eak) - 내부감사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

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중요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이 아님. 내부감사 실적

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효과성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를 보여

주고 있음. 내부감사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부

감사 관행과 현존 전문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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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내부감사의 특성

다음 기준들은 내부감사 기능 중 금융기관 조직과 절차 통재의 효과

성과 지속성 감시의 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음.

- 개별기준의 적용과 가중치는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

크프로필에 좌우되며, 내부감사 성과와 함께 전체 효과성 등급을 평

가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됨.

1) 위임사항(m and ate)

1.1) 다음 기능들의 위임사항들이 설정되는 정도

- 분명한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업 전반의 권한

- 독자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금융기관의 기록, 정보, 인사에 대한 접근권한

- 금융기관의 조직 및 절차의 통제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견

을 표명하도록 함.

- 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 경영진과

함께 후속 조치관찰 권한

1.2) 기능의 위임사항이 금융기관 내에서 의사소통 되는 정도

2) 직제(organizational stru cture)

2.1) 기능이 위임사항을 완수하는데 효과적이기 위한 기능 장(長)의 위

치와 권한의 적절성

2.2) 기능 장이 CEO와 이사회(즉 감사위원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정도

2.3) 기능의 조직구조상 적절성

2.4) 기능이 매일 매일의 일상적 리스크 관리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3) 자원

3.1) 다음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의 적정성:

- 책임수행을 위한 자원의 수준

- 인력의 자격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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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프로그램

3.2) 기능에 투입된 자원의 적정성과 임무수행을 위한 전체적 자격과

능력의 적절성

3.3) 인력 개발프로그램의 충분성

4) 방법론과 관행

4.1) 감사방법론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산업관행과 현존 전문기준에 일

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4.2) 기능의 위임사항을 수행할 감사방법론과 관행의 적절성.

4.3) 기능의 감사방법론이 리스크에 근거하고 있는 정도 및 금융기관

의 리스크프로필의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

5) 계획(p lanning)

5.1) 금융기관의 환경과 리스크프로필 변화에 대응한 감사주기의 재검

토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5.2) 연간 감사계획과정이 감사목적과 범위를 정하는 정도.

6) 보고(rep orting)

6.1) 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보고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6.2) 감사 지적사항의 해결책과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정

책 및 관행의 적정성.

7) 품질인증(qu ality assurance)

7.1) 감사인력들이 전문적인 실무기준을 준수하고 검토에서 승인된 방

법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해 줄 감사인력 모니터링의 정책 및 관

행의 적정성

8) 임원진 및 이사회 감시(senior m anagem ent and board oversight)

8.1) 다음 사항들과 같이 이사회와 임원진의 승인이 요구되는 정도

- 기능 장의 선임과 해임

- 기능의 위임사항과 자원

- 내부감사 기능의 연간 작업 계획

8.2) 정기적으로 이사회(이사회의 위원회)와 임원진에게 금융기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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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사 지적사항, 권고사항, 연간감사계획 충족 진전도(자원 제약

의 영향을 포함)에 대한 보고를 할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8.3. 규칙적으로 기능의 독립성(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자로부터

받는 정보를 포함)을 검토하고 실적을 이사회 및 임원진에게 보

고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7.3. 내부감사의 성과

내부감사 기능의 실적(성과)의 질은 금융기관 조직과 절차 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의하여 증명됨.

평가에서는 내부감사 기능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통제상 취약점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고 이사회 및 임원진에게 조직

과 절차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타당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전한

통제환경을 촉진함.

- 이런 활동들에는 다음이 포함됨: 이사회 및 경영진(내부감사담당임원

과 외부감사인 포함)과의 토론, 중요한 지적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이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가, 내부감사 관

행 및 보고에 대한 평가, 감사계획 및 감사조서 등의 검토 등.

- 감독당국 판단의 지침이 되는데 사용되는 지표들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정도의 내부감사 기능이 포함됨:

1) 감사위원회와 임원진은 위임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2) 내부감사 자원과 계획의 지속적인 적절성. 감사위원회가 규칙적으

로 개입.

3) 감사위원회에 중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적사항들과 경영진의 관련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전달.

4) 목표, 전략, 사건, 주도권 및 거래 등 금융기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와 통제 관행이 적절하

고 효과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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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능동적으로 리스크관리, 선임계리인, 준법감시인, 외부감사인, 금융

감독당국, 모회사 감사인이나 다른 적절한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찾

아 리스크평가에서 협조 및 평가를 제고하려고 하며, 취약한 분야

를 감사계획에서 적절하게 반영할 것을 보장함.

6) 중요 현안에 대해 적시의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고

하고 후속조치를 취함. 중요 현안이 취약한 부분에 대응하여 금융

기관의 영업상 변화를 필요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줌.

7) 지적사항의 확산과 중요성을 개별 활동수준과 금융기관 전체 수준

모두에서 적절하게 고려.

8) 영업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사항들과 건전성과 안전성에 영

향을 미치는 감사 지적사항들을 적절하게 차별화하고, 이들 지적사

항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식도 차별화.

8. 법규준수

8.1. 법규준수의 역할과 법규준수 감시기능의 질

준수 기능은 금융기관이 법, 규정 및 영업활동 지역의 재판관할권에

상응하는 지침들의 준수 관리를 독자적으로 감시하는 것임.

내부감사 감시 기능의 질

- 다음은 금융기관의 해당 법의 준수를 감시하는 기능의 평가를 위한

등급산정 범주를 기술하고 있음.

- 전체적인 내부감사 기능의 등급산정은 법규준수의 특성과 실적의 효

과성 모두를 고려함.

-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 맥락에서 적절한 등

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독당국의 판단 지침이 되는 특성과 성과

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강(stron g) - 법규준수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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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음. 법규준수는 지

속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법규준수 특성과 성과

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부감사 관행보다 우월함.

② 허용가능(accep table) - 법규준수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

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충족하고 있음. 법규준수는 효과적

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법규준수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관행을 대체로 충족함.

③ 개선필요(needs imp rovem ent) - 법규준수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

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충족하

고 있지만 일부 영역은 개선이 필요함. 개선이 법규준수 성과는 일

반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효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

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시에 대응된다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낼

정도는 아님. 법규준수의 특성 및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④ 취약(w eak) - 내부감사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

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중요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이 아님. 법규준수 실적

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효과성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를 보여

주고 있음. 법규준수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부

감사 관행과 현존 전문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음.

8.2. 법규준수의 특성

다음 기준들은 법규준수 기능 중 금융기관이 법, 규정 및 지침들의

준수 관리의 감시의 질을 평가하는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음.

1) 위임사항(m and ate)

1.1) 다음 기능들의 위임사항들이 설정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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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업 전반의 권한

- 독자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금융기관의 기록, 정보, 인사에 대한 접근권한

- 금융기관의 법규준수 과정과 준수상태의 효과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

- 법규준수와 관련하여 행해진 권고와 식별된 현안에 대응한 경영

후속 조치관찰 권한

1.2) 기능의 위임사항이 금융기관 내에서 의사소통 되는 정도

2) 직제(organizational stru cture)

2.1) 기능이 위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기능 장(長)의 위치

와 권한의 적절성

2.2) 기능 장이 CEO와 이사회(즉 감사위원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정도

2.3) 기능의 조직구조상 적절성

2.4) 기능이 매일 매일의 일상적 리스크관리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3) 자원

3.1) 다음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의 적정성:

- 책임수행을 위한 자원의 수준

- 인력의 자격과 능력

- 인력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프로그램

3.2) 기능에 투입된 자원의 적정성과 임무수행을 위한 전체적 자격과

능력의 적절성

3.3) 인력 개발프로그램의 충분성

4) 방법론과 관행

4.1) 기능의 접근방식과 관행이 산업 및 감독당국의 준수관행과 일관

성을 가지면서 위임사항을 수행하는데 적절함을 확인해 줄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4.2) 금융기관의 리스크프로필의 변화와 변화하고 있거나 새롭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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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입법을 따라잡는 정책과 관행의 적절성.

4.3) 입법이 도입되거나 수정 또는 새로운 사업활동들이 전혀 상이한

입법 요건을 필요로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법규준수 정책을 즉시

개발하거나 수정할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4.4) 신규 또는 수정된 법규준수 정책을 문서화하고 적기에 금융기관

전체로 전파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4.5) 경영진이 중요한 입법상 또는 감독상의 요건들을 사업활동에 적

절한 절차통제를 통해서 식별하고 언급하여 통합하도록 돕는 정

책 및 관행의 적정성.

4.6) 중요한 현안을 식별하고 법규준수 상태에 대한 의견제시는 물론

이고 적시의 해결책에 대한 임원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5) 임원진 및 이사회 감시(senior m anagem ent and board oversight)

5.1) 다음 사항들과 같이 이사회와 임원진의 승인이 요구되는 정도

- 기능 장의 선임과 해임

- 기능의 위임사항과 자원

5.2) 정기적으로 이사회(이사회의 위원회)와 임원진에게 금융기관의 법

규준수 현안, 권고사항, 법규준수 상태에 대한 보고를 할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5.3) 규칙적으로 독립적인 기능 검토를 수행하고 실적을 이사회 및 임

원진에게 보고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8.3. 법규준수의 성과

법규준수 기능의 실적(성과)의 질은 금융기관의 해당 법규와 지침

준수의 감시 효과성에 의하여 증명됨.

평가에서는 법규준수 기능이 금융기관 전체에 걸쳐서 해당 법규와

지침 준수를 촉진시켜 식별된 위반을 적시에 해결하리라는 보장을

주는 효과성을 고려함. OSFI는 감독활동에서 판단의 지침이 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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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성과지표를 찾을 것임.

- 이런 활동들에는 다음이 포함됨: 이사회 및 경영진(법규준수담당임원

포함)과의 토론, 법규위반의 탐지 및 처분을 위한 관행 재검토, 기능

의 독자적 평가 보고의 재검토, 금융기관의 감독대응보고(regu latory

corresp on dence file) 등.

- 감독당국 판단의 지침이 되는데 사용되는 지표들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정도의 법규준수 기능이 포함됨:

1) 신규, 수정 법규준수 정책 및 요건을 개발하고 문서화하여 모든 대

상 영역에 적극적으로 전파.

2)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지원하여 중요한 입법 및 감독상 준수요건을

식별하고, 대응해서 사업활동에 통합하도록 함.

3) 적극적으로 해당 법규 및 지침의 고수를 모니터링.

4) 중요한 준수요건의 위반을 임원진 및 이사회에 보고.

5) 적극적인 후속관찰로 중요한 현안이 적시에 대응되도록 함.

6) 주기적으로 준수관행을 효과성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

9. 재무분석

9.1. 재무분석의 역할과 질

재무분석 기능은 금융기관의 재무 및 영업실적을 사업단위와는 무관

하게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임원진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이 기능은 대형 금융기관에서만 발견되고 있음.

재무분석의 질

- 다음은 금융기관의 재무 및 영업 실적을 임원진 및 이사회에게 독자

적으로 분석, 보고하는 기능의 평가등급 범주를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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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재무분석 기능의 등급산정은 재무분석의 특성과 실적의 효

과성 모두를 고려함.

-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 맥락에서 적절한 등

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독당국의 판단 지침이 되는 특성과 성과

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강(strong) - 재무분석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

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음. 재무분석

은 지속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재무분석의 특

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산업관행보다 우월함.

② 허용가능(accep table) - 재무분석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

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충족하고 있음. 재무분석은 효과

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재무분석의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을 대체로 충족함.

③ 개선필요(needs imp rovem ent) - 재무분석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

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충

족하고 있지만 일부 영역은 개선이 필요함. 재무분석 성과는 일반

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효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

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시에 대응된다면 심각한 우려를 자아

낼 정도는 아님. 재무분석의 특성 및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④ 취약(w eak) - 재무분석 기능의 위임사항, 직제, 자원, 방법론 및 관

행은 금융기관의 성격, 활동영역, 복잡성 및 리스크프로필을 감안할

때 중요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이 아님. 재무분석 실

적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효과성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음. 재무분석의 특성과 성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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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관행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흔함.

9.2. 재무분석의 특성

다음 기준들은 금융기관의 재무 및 영업 실적을 임원진 및 이사회에

게 독자적으로 분석, 보고하는 기능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특

성들을 기술하고 있음.

- 개별기준의 적용과 가중치는 금융기관의 성격, 영역, 복잡성 및 리스

크프로필에 좌우되며, 재무분석 성과와 함께 전체 효과성 등급을 평

가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됨.

1) 위임사항(m and ate)

1.1) 다음 기능들의 위임사항들이 설정되는 정도

- 분명한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업 전반의 권한

- 사업단위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금융기관의 기록, 정보, 인사에 대한 접근권한

-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전

략 및 사업 기회에 대한 권고를 제공할 요건.

1.2) 기능의 위임사항이 금융기관 내에서 의사소통 되는 정도

2) 직제(organizational stru cture)

2.1) 기능이 위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기능 장(長)의 위치

와 권한의 적절성

2.2) 기능 장이 임원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정도

2.3) 기능의 조직구조상 적절성

2.4) 기능이 영업단위와 독립된 정도

3) 자원

3.1) 다음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의 적정성:

- 책임수행을 위한 자원의 수준

- 인력의 자격과 능력

- 인력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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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능에 투입된 자원의 적정성과 임무수행을 위한 전체적 자격과

능력의 적절성

3.3) 인력 개발프로그램의 충분성

4) 방법론과 관행

4.1) 영업 및 재무 정보의 수집, 분석, 생산하기 위한 기능의 방법론,

관행, 기법의 적정성.

4.2) 이사회 및 임원진을 위해 생산된 보고서가 정확하고, 적시에 이해

할 수 있는 양식으로 제공되고 핵심 성과지표의 적절한 수준을

포함하는 정도.

4.3) 적시에 이사회 및 임원진을 위해 임시 보고서(ad hoc rep orts) 작

성할 수 있는 재무분석 기능의 역량의 적정성.

4.4) 기능의 방법론, 관행, 핵심 성과지표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금

융기관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것을 보장하는 방법론, 관행,

지표의 적정성.

5) 임원진(senior m anagem ent)

5.1) 다음 사항들에 대해 임원진의 승인이 요구되는 정도

- 기능 장의 선임과 해임

- 기능의 위임사항과 자원, 방법론 및 관행

5.2)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기능 검토를 수행하고 실적을 임원진에게

보고하는 정책 및 관행의 적정성.

9.3. 재무분석의 성과

재무분석 성과의 질은 금융기관의 재무 및 영업 실적을 임원진과 이

사회에 독자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하는 효과성으로 증명됨.

평가에서는 재무분석 기능이 임원진과 이사회에 적시에, 통찰력 있

는 정보를 효과성 있게 제공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가

를 고려함. OSFI는 감독활동에서 판단의 지침이 될 효과적인 성과

지표를 찾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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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활동들에는 다음이 포함됨: 이사회 및 경영진(법규준수담당임원

포함)과의 토론, 외부감사인, 선임계리인과의 토론, 임원진 및 이사회

에 보고된 정보 등.

- 감독당국 판단의 지침이 되는데 사용되는 지표들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정도의 재무분석 기능이 포함됨:

1) 보고서를 생산. 생산된 보고서는 보고대상 사업과는 별개로 임원진

과 이사회에게 정확하고, 적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핵심 성

과지표의 적절한 분석을포함하고, 임원진과 이사회 관심을 요하는

사항들을 주목함.

2) 전략 및 사업기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찰력있는 권고를 제공함.

3) 임시 보고서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

4) 적극적으로 CEO와 이사회의장 또는 대표이사(lead director)를 보고

서의 임원진 과 이사회의 니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토론에 참여

시킴.

5) 정기적으로 경영정보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적시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적정한가를 적극적으로 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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